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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 최근 전 세계적으로 지구온난화를 체감하며 기후변화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음

○ 세계기상기구(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 WMO)는 2024년 전 세계 

연간 평균기온이 산업화 이전보다 1.55℃ 더 높았으며, 이는 기상 관측 사상 역대 

가장 높은 수치였다고 발표함1)

­2023, 2024년의 기온상승은 엘니뇨가 주요한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그림 Ⅰ-1]에서 확인할 수 있듯 최근 50년 동안 지구의 평균기온이 상승하는 추

세는 비교적 명확함

○ 2025년에는 라니냐에도 불구하고 1월 전 세계 평균기온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함

­유럽연합 기후변화 감시기구 코페르니쿠스에서 공개한 관측 결과로, 2025년 1월 

전 세계 평균기온이 산업화 이전 대비 1.75℃ 상승함2)

­라니냐는 일시적인 냉각효과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2024년 12월 라

니냐 현상이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록적인 고온현상이 나타난 것임

1) SK ecoplant NEWSROOM, ｢1.5℃’ 마지노선 넘은 지구 온도, 파장은?｣, https://news.skecoplant.
com/plant-tomorrow/17798, 검색일자: 2025. 9. 4.

2) Greenium, ｢라니냐에도 멈추지 않는 지구 온난화, 2025년 1월 최고 기온 경신｣, https://greenium.
kr/news/60947/, 검색일자: 2025. 9. 4.



2

[그림 Ⅰ-1] 지구의 연간 평균기온 상승폭 변화 추이

(단위: ℃)

  주: 비교군은 산업화 이전 시대(1850~1900년) 지구 평균기온
자료: SK ecoplant NEWSROOM, ｢1.5℃ 마지노선 넘은 지구 온도, 파장은?｣, https://news.skecoplant.

com/plant-tomorrow/17798, 검색일자: 2025. 9. 4. (원자료: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연구소)

□ 국제사회에서도 기후변화 대응 필요성을 인식하고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강조하고 있음

○ 온실가스는 전 지구적인 오염물질(global pollutant)로서 특정 지역의 배출 감소가 

아닌 전 세계에서 배출되는 총량이 줄어들어야만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이에 국제사회는 1992년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 합의한 이후로 

1997년 ‘교토의정서’, 2015년 ‘파리협정’에 이르기까지 기후변화에 대한 공동의 

대응을 약속함3)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 최초의 협

약으로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 Development, UNCED)에서 채택

되었으며,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Common But 

3) 이하 기후변화협상 내용에 대한 세부사항은 외교부, ｢기후변화협상｣, https://www.mofa.go.kr/www/
wpge/m_20150/contents.do, 검색일자: 2025. 9. 4.에서 발췌·요약함. 



Ⅰ. 서론 3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에 따라 각자의 능력에 맞게 온실가스를 감축

하기로 합의함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는 1997년 일본 교토에서 개최된 제3차 UNFCCC 

당사국총회(COP3)에서 채택된 기후변화체제로, 선진국을 대상으로 수량적인 온

실가스 감축의무를 규정함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은 2015년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제21차 UNFCCC 

당사국총회(COP21)에서 채택되어 교토의정서 이후 신기후체제의 근간이 되고 

있으며, 모든 국가가 자국의 상황을 반영하여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음

­현재 모든 당사국은 파리협정의 일환으로 국가온실가스저감목표(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NDC)를 정기적으로 공표하고 이행 결과를 국제사

회에 공개해야 함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공동의 노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배출 저감

과 나아가 탄소중립(Net Zero)은 매우 도전적인 목표임 

○ 온실가스와 관련된 몇 가지 특성들이 전 세계 국가들의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어렵

게 만듦

○ 우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데에는 부문별로 차이가 있지만 비용이 소요되며, 추

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은 배출 수준이 낮아질수록 더 높아지는 성향을 가짐

­즉 한계저감비용(Marginal Abatement Cost, MAC)은 저감 수준이 커질수록 체

증함

○ 전 지구적인 온실가스의 배출총량이 줄어들어야 실질적인 저감이 이루어지기 때문

에 각국은 대응효과는 자국의 저감활동뿐 아니라 여타 국가의 저감활동에도 종속됨

­그 결과 다른 국가들의 저감활동이 왕성하다면 자국에서는 저감활동을 완화하여 

비용을 줄이려 할 유인(free-rider problem)이 있음

­또한 자국에서 열심히 저감활동을 하더라도 여타 국가에서 배출량이 늘어나면 저

감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리스크에도 노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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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음

­기본적으로 온실가스의 실제 배출량을 국가 간에 관찰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님

­주로 배출계수를 활용하여 개략적으로 측정하고 있으며, 각국에서 발표하는 수치

에 의존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검증에 한계가 있음

­온실가스에 속하는 물질은 여러 가지지만 국제사회에서 관리하는 물질은 그중 일

부이기에 관리대상이 아닌 물질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량은 측정하지도 못함

­예를 들어 삼불화질소(NF3)는 2012년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제18차 당사국총

회(COP18)에서부터 일곱 번째 온실가스로 지정되었으나. 우리나라의 배출권거

래제에서는 아직까지 여섯 가지 온실가스(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

소(N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6))만을 인정하고 

있음(오채운·이민아, 2024)

  · 반면 유럽연합의 배출권거래제(EU-ETS)에서는 2021년부터 삼불화질소를 포함

한 7개 물질을 정책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 저감의 비용을 줄이는 효율적인 정책의 설계가 요구되고 있

으며, 그 결과 탄소가격제도에 대한 각국의 관심과 도입이 확대되고 있음 

○ 동일한 정책목표(정해진 수준의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를 보다 적은 비용으로 달성

할 수 있는 정책의 선호와 관심이 높아짐4)

○ 다양한 정책수단 중 시장의 원리를 적용하는 탄소가격제는 비용효과적인 정책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에 따라 많은 국가에서 이미 탄소가격제를 도입하였고 아직 도입

하지 않은 국가들 중에서도 도입을 고려하는 국가들이 다수 있음

­가장 대표적인 탄소가격제로 탄소세(Carbon Tax)를 위시한 가격정책과 배출권

거래제(Emission Trade Scheme, ETS)로 대변되는 수량정책이 손꼽힘

­탄소세는 1990년에 핀란드와 폴란드에서 도입하면서 시작되었으며, 배출권거래

제는 교토의정서의 정책 권고에 따라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에서 2005년 

4) 효율성과 관련된 표현으로 동일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보다 적은 비용이 소요되는 특성을 ‘비용효
과성’이라 부름(권오상,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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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로 도입함

­세계은행에 따르면 2025년 4월 1일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43개의 탄소세 제도와 

37개의 배출권거래제가 운용되고 있음(World Bank, 2025)

□ 그렇지만 탄소세와 배출권거래제는 대표적인 탄소가격제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제도적 특성으로 인해 장점과 단점이 서로 교차하고 있으며, 학계와 정책실무에서 이를 

이용한 제도 보완에 대해서도 논의가 지속됨

○ 탄소세의 경우 고정된 가격(세율)을 추가로 부과하는 가격통제 방식을 취하고 있음 

­가격 안정성이 뛰어나 시장 참여자들에게 비용 예측 가능성을 높여준다는 장점이 

있으나 정책입안자가 목표로 하는 배출 저감 달성 가능성에는 불확실성이 높음

○ 배출권거래제의 경우 고정된 배출권 수량(배출허용량) 내에서 그 권리를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게 하는 수량통제 방식을 취하고 있음

­배출권 가격의 변동성으로 인하여 시장 참여자들의 비용 예측 불확실성이 크다는 

단점이 있으나 정책입안자가 목표로 하는 배출 저감량에 대한 달성 가능성은 매우 

높음

○ 따라서 탄소세와 배출권거래제를 적절히 혼합하는 정책을 설계한다면 가격통제 방

식과 수량통제 방식이 가지는 장점들을 모두 살릴 수 있는 정책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음

­그러나 이론적으로 혼합정책(hybrid policy)이 단일정책보다 더 우월하게 설계될 

수 있더라도 현실에서 이를 적용할 수 있느냐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 도입에 대해서는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산재해 있음

□ 이에 본 연구는 탄소가격제의 대표수단인 탄소세와 배출권거래제를 혼합한 정책믹스

(이하 ‘하이브리드 탄소가격제’)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자 함 

○ 본 연구에서는 하이브리드 탄소가격제의 이론적인 배경과 주요국의 제도 도입 현황

을 살펴봄으로써 국내 정책입안자들의 관련 정책수립에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함

­우리나라의 관련 제도 현황을 먼저 소개하고 하이브리드 탄소가격제의 이론적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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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 해외의 도입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에 제공하는 정책적 함의를 이끌

어 내고자 함

○ 다만 연구목적상 본고에서 다루는 하이브리드 탄소가격제는 동일한 정책대상에 대

하여 탄소세와 배출권거래제를 동시에 적용하는 혼합정책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함

­가격정책(탄소세)과 수량정책(배출권거래제)을 혼합하는 실제 정책 사례는 크게 

다음의 두 가지 경우가 있음

  ∙ 첫째, 대상에 따라 탄소세와 배출권거래제를 서로 배타적 혹은 준배타적으로 적

용하는 경우5)

  ∙ 둘째, 하나의 대상에 탄소세와 배출권거래제를 의도적으로 혼합하여 설계한 정

책을 적용하는 경우

  ∙ 두 번째 사례는 다시 명시적으로 탄소세와 배출권거래제를 모두 도입하는 경우와 

명시적으로는 배출권거래제만 도입하였지만 그 제도 내에서 보완장치로 가격정책 

성격의 시장안정화조치(Market Stability Reserve, MSR)가 포함되는 경우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음

­흔한 혼합정책으로 배출권거래제의 할당 대상이 아닌 부문에 탄소세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배출원에 대하여 보다 촘촘한 정책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러한 

제도는 본 연구의 주요 논의에서 제외함

  ∙ 첫 번째 경우에 해당하는 혼합정책은 정책 설계상 단일 정책의 특징 외에 추가

로 고려할 부분이 거의 없음

  ∙ 두 번째 사례가 정책적으로 단일 정책을 보완하면서도 설계상의 특징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본고의 주된 논의 대상으로 함

  ∙ 두 번째 사례에서 가격정책의 명시적 포함 여부는 정책의 실질에서는 거의 유사

하다는 점에서, 본고는 정책의 형식적 측면까지 좀 더 고려해야 하는 가격정책

이 명시적으로 포함된 혼합정책 중심으로 살펴봄 

5) 준배타적으로 적용한다는 의미는 완전히 하나의 대상에 하나의 정책만 적용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이중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금감면 등의 조치가 포함된 경우를 의미한다.



Ⅰ. 서론 7

□ 본 연구에서는 하나의 정책대상에 대하여 탄소세와 배출권거래제가 동시에 적용됨으

로써 탄소가격제의 장점을 극대화하려는 정책적 노력에 집중함

○ 하나의 정책에서 제외된 집단(혹은 부문)을 다른 정책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단순한 형태의 정책조합으로 볼 수 있음 

○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배출권거래제의 커버리지(전체 오염원 중 정책대상이 차지하

는 비중)가 매우 높아 이러한 정책 혼합은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려움6)

6) 한국의 배출권거래제(ETS) 커버리지는 World Bank에 따르면 79%로 현행 ETS 중 최고 수준으로 
나타남((World Bank, “State and Trends of Carbon Pricing Dashboard,” https://carbonpric
ingdashboard.worldbank.org/compliance/instrument-detail, 검색일자: 2025.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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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는 아시아 최초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였고 전 세계에서 최상위

권에 있을 정도로 광범위하게 할당대상을 적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외에서 

탄소가격이 적절히 작용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는 상황임

○ 가장 많이 언급되는 내용은 탄소가격이 전 세계에서 중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다는 

지적으로, World Bank는 전 세계 68개 탄소가격제 중 우리나라의 배출권거래제 

가격이 19번째로 낮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하였음7)

□ 그렇지만 OECD에 따르면 탄소가격은 에너지세 등에 의해서도 간접적으로 부과되는 

것이어서 우리나라의 경우도 단순히 배출권거래제나 탄소세뿐 아니라 에너지와 관련

한 각종 비용 부담 구조를 파악할 필요가 있음(OECD, 2023)

○ 본 장의 제2절에서 보다 자세히 논의하겠으나, 연료에 부과하는 소비세 등도 명시

적이지는 않으나 탄소에 대한 실질적인 가격의 기능을 함 

□ 이에 본 장에서는 현재 국내에서 운용되고 있는 탄소가격제 혹은 탄소가격제에 준하

는 비용 부과 정책들을 먼저 살펴보고자 함

○ 국내에서 운용되는 탄소가격과 관련된 제도들의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혼합정책 등

의 활용을 통해 제도를 더 정교화할 필요가 있을지에 대한 정책적 판단을 할 때 기

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7) World Bank, State and Trends of Carbon Pricing 2025, 2025, p.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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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출권거래제 운용 현황8)

□ 배출권거래제는 ‘교토의정서’ 제17조에 규정된 국제적 온실가스 감축수단으로서, 정

부가 온실가스 배출 사업장에 연 단위 배출허용총량(배출권)을 할당하고 할당된 범위 

내에서 배출 행위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제도임

○ 사업장의 실질 배출량을 평가하여 초과·부족분을 산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사업장 

간 배출권 거래를 허용함으로써 비용효율적 감축을 유도함

­온실가스 감축 여력이 높은 사업장은 초과 감축분을 시장에 판매하여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고, 감축 여력이 낮은 사업장은 직접 감축 대신 배출권을 구매함으로써 

비용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음

[그림 Ⅱ-1] 배출권거래제 작동 구조

자료: 한국에너지공단, ｢배출권거래제도 소개｣, https://offset.energy.or.kr/offsetsystem/offsetsyste
m_list.do, 검색일자: 2025. 9. 3.

8) 한국환경공단,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https://keco.or.kr/web/lay1/S1T164C1007/contents.
do, 검색일자: 2025. 8. 19.



10

□ 우리나라는 탄소가격제도의 핵심 수단으로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여 국제적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이행하고 있음

○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2010. 1.) 제46조를 근거로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2012. 5.)이 제정되었으며,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됨

○ 이후 2021년 9월 제정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약칭: 

탄소중립기본법)」은 온실가스 감축을 넘어 탄소중립을 국가 전략으로 제도화함

□ 정부는 효과적인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계획 기간별 국가 배출권 할당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음

○ 계획 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 단위로 구분되지만, 제도 초기인 제1기 및 제2기는 

연착륙을 위해 3년 단위로 운영됨

○ 계획 기간마다 배출허용 총량, 할당 기준, 유상·무상 비율, 이월·차입 규정 등 세부

적인 제도 설계가 조정됨

­할당대상 업체는 계획 기간 개시 4년 전부터 3년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 

12.5만톤 이상인 업체 또는 단일 사업장에서 연간 2.5만톤 이상 배출하는 업체 

중 할당대상 업체로 지정받기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를 신청한 업체임

­관리 대상 온실가스는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

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6) 등 총 6종임

구분
1기

(2015~2017)
2기

(2018~2020)
3기

(2021~2025)
4기

(2026~2030)

적용 기준
연평균 배출량이 12만 5,000천톤 이상인 업체 또는 

단일 사업장에서 연간 2만 5,000천톤 이상을 배출하는 업체

적용 부문 전환, 산업, 건물, 수송, 폐기물, 공공·기타 총 6개 부문 발전, 발전 외 부문

대상 온실가스 CO2, CH4, N2O, HFCs, PFCs, SF6 총 6종

운영목표 거래제 안착
상당 수준의 

온실가스 감축
실효적 감축 추진 상향된 감축목표

대상업체 수
(사전할당)

525개 591~604개 684개 772개

<표 Ⅱ-1> 국내 배출권거래제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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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기

(2015~2017)
2기

(2018~2020)
3기

(2021~2025)
4기

(2026~2030)

커버리지 67% 70.2% 73.5% 77%

배출허용총량 16.85억톤 17.77억톤 30.35억톤 25.4억톤

할당방식

과거 배출량 기준: 
무상할당: 100% 

배출효율 기준:
시멘트, 정유, 

항공 3개 
업종에는 
예외 적용

과거 배출량 기준:
유상할당: 3%

배출효율 기준: 
1기 업종+지역

냉난방, 산업단지, 
집단에너지, 폐기
물 등 7개 업종에

는 예외 적용

과거 배출량 기준:
유상할당: 10% 

배출효율 기준:
2기 업종+철강, 
석유화학, 건물, 
목재, 제지 등 
12개 업종에는 

예외 적용

과거 배출량 기준: 
-발전 부문

유상할당: 15~50%
-발전 외 부문
유상할당: 15%

배출효율 기준:
3기 업종+반도체·

디스플레이, 비철금속 
및 전 업종 연료

무상할당 기준 100% 무상할당

무역집약도 30% 
이상

생산비용발생도 
30% 이상

무역집약도 10% 
이상 & 생산비용
발생도 5% 이상

무역집약도 × 
비용발생도 ≥ 

0.002

탄소집약도 × 무역
집약도 ≥ 0.1

이월
연평균 할당량의 
10% +2만톤 범위

1차 이행연도 
순매도량의 

’18년: 3배 허용
’19년: 2배 허용

1차 이행연도 
순매도량의 

’23년: 3배 허용
’24년: 5배 허용

잉여업체: 해당 연도 
순매도량의 N배까지 

이월 가능2)

부족업체: 해당 이행
연도분 전량 
이월 가능

차입

최초할당량의
’15년: 10% 이내
’16년: 20% 이내
’17년: 15% 이내

’18년: 배출권 
수량의 15% 이내
’19년: 이전 차입

실적 반영1)

’21년: 배출권 
수량의 15% 이내
’22년~: 이전 차

입실적 반영1)

’26년: 배출권 
수량의 30% 이내
’27~’29년: 이전 
차입실적 반영1)

’30년: 다음 계획 
기간으로 차입 불가

상쇄제도 한도
국내 실적: 
최대 10%

국내 실적: 
최대 10%
해외 실적: 
최대 5%

국내 실적: 
최대 5%

업체별 각 이행연도 
제출해야 하는 

배출권의 최대 5%

<표 Ⅱ-1> 의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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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기

(2015~2017)
2기

(2018~2020)
3기

(2021~2025)
4기

(2026~2030)

참여자 할당대상기업
할당대상기업
시장조성자

할당대상기업
시장조성자

유동성공급자

할당대상기업
시장조성자

유동성공급자

<표 Ⅱ-1> 의 계속

  주: 1) 할당대상 업체가 제출해야 하는 배출권 수량에 {직전 이행연도의 차입 한도 - (직전 이행연도 
차입비율 × 0.5)}의 비율을 곱한 수량 이내

   2) ’26년→’27년: 6배, ’27년→’28년: 7배, ’28년→’29년: 8배, ’29년→’30년: 9배, ’30년→’31년: 10배
자료: 기획재정부·환경부,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2024; 환경부, 󰡔2024 배출권거래제 운영결과보고

서󰡕, 2025; 송홍선, 󰡔2050 탄소중립과 배출권거래제의 활성화󰡕, 2021, 기후에너지환경부, 󰡔온실가
스 배출권거래제 제4차 계획 기간(2026년∼2030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안)󰡕, 2025; 기후에너지환
경부,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제4기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 확정󰡕, 2025. 보고서 기반 
저자 작성

가. 제1차 계획 기간(2015~2017년)9)

□ 제1차 계획 기간은 배출권거래제의 안착을 위해 기업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제도에 

대한 순응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를 도입함

○ 2009년 코펜하겐 합의에 따라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전망(Business As 

Usual, BAU) 대비 30% 감축 공약을 바탕으로 제도를 설계하되, 초기 부담을 완화

하는 정책 기조를 채택함

□ 배출허용총량은 국가 로드맵 대비 완화하여 적용하고, 중기 목표에 따라 2017년도에 

일부 증량함

○ 배출허용총량은 최초 3년간 약 16.9억 이산화탄소환산톤(CO₂eq)으로 설정되었으며, 

이는 국가 감축 로드맵의 직접배출 감축률 90%, 간접배출 감축률 20%를 적용한 

완화된 총량임

○ 연도별 배출허용량은 2015년 5.44억톤, 2016년 5.61억톤, 2017년 5.86억톤으로 

증가함10)

9) 기획재정부·환경부,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2024, pp. 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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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중장기 국가 감축목표가 2030 NDC로 상향됨에 따라 당초 계획 대비 1,760

만톤의 추가 할당이 이루어짐

□ 할당대상은 온실가스 배출 규모를 토대로 선정하고, 할당방식은 전면 무상으로 운영함

○ 제1차 계획 기간에는 5개 부문 총 23개 업종에서 525개 업체가 할당대상으로 참여

하였으며, 국내 배출량의 약 67%를 포괄함

­업종 분류는 2017년 할당 계획 변경 후 23개 업종에서 26개로 세분화됨

­신규 진입, 할당 취소, 권리와 의무 승계 등에 따라 최종 할당 업체 수가 변동하여 

2015년 522개, 2016년 564개, 2017년에는 592개로 확정됨

○ 배출권 할당방식으로는 100% 무상할당이 적용되었고, 과거 배출량 기준(Grand-

fathering)을 할당 원칙으로 적용함 

­다만 시멘트·정유·항공 3개 업종(전체 배출량의 약 7%)에는 예외적으로 배출효율 

기준(Benchmarking) 할당을 도입하여 기업의 저탄소 설비투자를 유도함

­업종별 최종할당량은 발전·에너지,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순으로 큰 비중을 차

지함11)

□ 초기 제도 이행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이월은 제한하되 차입을 허용하고, 상쇄배출

권(Korean Offset Credit, KOC)을 인정하는 유연성 장치를 도입함12)

○ 최초 시행 당시 무제한 이월 허용으로 유동성 부족 및 가격 급등 사례가 발생하자, 

연평균 할당량의 10% + 2만톤 범위로 이월 제한을 도입함

○ 계획 기간 내 차입을 허용하여 배출량 수량이 부족한 경우, 다른 이행 연도의 배출

권 일부를 차입하여 사용할 수 있음

­차입 할당량은 최초 할당량의 10% 이내에서 2016년 20% 이내로 변경되었으며, 

2017년에는 할당량의 15%로 배출권 수급 상황에 따라 변경됨

10) International Carbon Action Partnership, “Korea Emissions Trading System (K-ETS),” https://
icapcarbonaction.com/en/ets/korea-emissions-trading-system-k-ets, 검색일자: 2025. 9. 1.

11) 환경부, 󰡔제1차 계획 기간 배출권거래제 운영결과보고서󰡕, 2019, pp. 26~28.
12) 기획재정부·환경부,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2024, pp. 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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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상쇄제도를 통해 국내 감축사업에 한해 배출량의 최대 10%까지 상쇄배출권으로 

상계할 수 있도록 허용함

□ 배출권 거래 시장은 초기에 거래량이 매우 적은 상태로 시작되었으나 점차 유동성이 

확대되어 시장의 기능이 활성화됨13)

○ 제1차 계획 기간 동안 거래된 연도별 전체 거래량은 2015년 5.7백만톤, 2016년 

11.9백만톤, 2017년 26.3백만톤으로 매년 증가함

○ 동 기간 전체 배출권의 평균 거래가격은 2015년 톤당 1만 1,013원에서 2017년 

2만 951원으로 2015년 거래 초기 평균 거래가격 대비 약 두 배 상승함

○ 지속적인 거래가격 상승 및 거래량의 확대는 거래금액에도 영향을 미쳤으며, 2015년 

624억원에서 2017년 5,503억원으로 약 9배 증가함 

○ 제1차 계획 기간의 배출 실적은 총량 범위 내에서 준수되었으며, 상쇄 및 이월 활용

으로 제2차 계획 기간의 감축 부담이 완화됨

­총 온실가스 배출량은 할당 총량 16.85억톤 대비 실제 배출량이 약 16.7억톤으로, 

약 0.93%의 배출권 잉여분이 발생함

­추가로 상쇄제도를 통해 총 2,200만톤의 상쇄 실적을 확보하였고, 기업은 잉여 

배출권과 상쇄 배출권을 합산해 약 3,500만톤을 제2차 계획 기간으로 이월하여 

감축 부담을 경감함 

나. 제2차 계획 기간(2018~2020년)14)

□ 제2차 계획 기간에는 기업의 감축이행을 점진적으로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적용대

상 확대와 유상할당 도입을 통해 가격신호 및 감축 유인을 강화함

○ 배출권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이월·차입·상쇄 규정을 정교화하고, 시장 활성화 

방안을 병행하여 유동성과 가격안정을 도모함

13) 환경부, 2024 󰡔배출권거래제 운영결과보고서󰡕, 2025, pp. 58~59.
14) 기획재정부·환경부,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2024, pp. 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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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수립된 「2030 온실가스 감축 기본로드맵」을 기준으로 배출허용총량을 설정

하고, 업종별 형평성 제고를 위해 업종단위가 아닌 부문단위로 할당함

○ 3년 총량을 17.77억톤으로 설정하였으며, 이는 배출전망치(BAU)의 76% 수준임

○ 연도별 배출허용량은 2018년 5.94억톤, 2019년 5.63억톤, 2020년 5.63억톤 수

준으로 배분함

□ 제2차 계획 기간에는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유상할당을 도입하여 저탄소 투자 유인

을 강화함15)

○ 부문·업종 체계는 제1차 계획 기간의 5개 부문·23개 업종에서, 공공폐기물 부문 세

분화 등으로 6개 부문·62개 업종으로 재편됨

­2018년 최종할당 기준 587개 업체가 선정되었으며(국내 배출량의 약 70.2%를 

포괄), 이후 2019년 611개, 2020년 637개의 업체로 확대됨

○ 배출권 할당방식은 유상할당 3%를 도입하여 26개 업종에 적용함

­다만 수출입 비중이 높거나 배출권거래제에 따른 비용부담이 큰 다배출업종은 

100% 무상할당을 유지함

­무역집약도 또는 생산비용발생도가 30% 이상 또는 무역집약도 10% 이상과 생산

비용발생도 5% 이상일 때 유상할당 기준에서 제외됨

○ 할당 기준은 배출효율 기준을 1기 3개 업종에서 2기 7개 업종16)으로 확대하여, 전체 

배출량의 약 50%에 적용되도록 함

­이는 단순 배출량 기반 할당을 보완하여 기업의 실질적인 감축 노력을 인센티브로 

인정하려는 정책 의지를 반영한 조치임

□ 제2차 계획 기간에는 이월·차입 규정을 보완하고 상쇄제도 운용 기준을 완화하여 유

동성을 관리하였으며, 시장조성자 제도를 도입해 가격 변동성을 완화함17)

15) 환경부, 󰡔2020 배출권거래제 운영결과보고서󰡕, 2022, pp. 38~116.
16) 정유, 시멘트, 항공 + 지역냉난방, 산업단지, 집단에너지, 폐기물.
17) 환경부, 2020 󰡔배출권거래제 운영결과보고서󰡕, 2022, pp. 116~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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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월은 계획 기간 간 할당대상 업체의 순매도량을 기준으로 허용하여 과도한 보유 

누적으로 인한 가격 급등을 완화하도록 설계함

­2018~2019년에는 1차 이행연도 순매도량의 3배만큼 이월을 허용하였으며, 

2019~2020년에는 1차 이행연도 순매도량의 2배만큼 이월을 허용함

○ 차입은 동일 계획 기간 내에서 허용하여 배출량 수량이 부족한 경우, 다른 이행 연도

의 배출권 일부를 차입하여 충당할 수 있도록 함

­2018년 차입한도는 할당대상 업체가 제출해야 하는 배출권 수량의 15% 이내로 

제한하였으며, 2019년부터는 직전 이행연도 차입실적을 반영하여 차입한도를 제

한함18)

○ 상쇄는 국내 감축사업에 대해 배출량의 최대 10%, 해외 감축실적에 대해 최대 5%를 

상쇄배출권으로 상계할 수 있도록 허용함

○ 아울러 시장유동성 확보를 위해 산업은행·기업은행 등 공적금융기관 3곳을 시장

조성자로 지정하고, 500만톤의 배출권을 배정하여 필요시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

도록 함19)

□ 배출권 거래시장은 배출권의 안정적 공급 기능 강화에 초점을 맞춰 운영됨20)

○ 연도별 총거래량은 2018년 47.5백만톤, 2019년 38백만톤, 2020년 42백만톤으로 

등락을 보임

○ 평균 거래가격은 2018년 톤당 2만 2,120원에서 2020년 3만 411원으로 상승하

여 완만한 우상향 추세를 보임

○ 거래가격 상승과 거래량의 확대에 따라 거래금액은 2018년 1.05조원에서 2020년 

1.33조원으로 증가함

○ 배출실적은 총량 범위 내에서 준수되었으며, 총 온실가스 배출량은 할당총량 17.77

억톤 대비 약 17.4억톤으로 소폭의 배출권 잉여분이 발생함

18) 할당대상 업체가 제출해야하는 배출권 수량에 {직전 이행연도의 차입 한도 - (직전 이행연도 차입비율
×0.5)}의 비율을 곱한 수량 이내

19)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총량안 3년간 17억 7,713만톤｣, https://www.korea.
kr/news/policyNewsView.do?newsId=156280718, 검색일자: 2025. 9. 2.

20) 환경부, 󰡔2024 배출권거래제 운영결과보고서󰡕, 2025, 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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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3차 계획 기간(2021~2025년)

□ 정부는 2021년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안」을 통해 2018년 대비 2030년 

40% 감축목표를 확정하고, 2023년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발

표함21)

○ 상향된 국가 감축목표에 맞춰 제3차 계획 기간에는 총량을 재설정하고 유상할당 비

중을 확대하며 배출효율 할당을 강화하는 조치를 병행함

□ 배출허용총량은 최초 3년 합계 30.48억톤으로 설정되었으나,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생성장 기본계획」 수립 이후 예비분을 축소하여 30.35억톤으로 수정함

○ 연도별 배출허용량은 2021년 약 5.89억톤에서 2025년 약 5.67억톤으로 기간 후

반으로 갈수록 총량이 감소하는 하향식 캡을 적용함22)

○ 적용 범위 확대에 따라 관리 총량은 커졌으나, 과거 실적 대비로는 감축을 반영하도

록 설계되어 2017~2019년 평균 배출량 대비 4.7% 낮은 수준으로 설계됨 

□ 제3차 계획 기간에는 제2차 계획 기간 대비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유상할당과 배출효

율 기준 할당을 확대하여 적극적인 감축을 유도함23)

○ 교통(철도·해운), 촉매재생공정 등 신규 업종을 포함하여 배출권거래제의 관리 비

중을 확대함

­69개 업종에서 최종할당 기준 687개의 업체가 할당 대상으로 선정되었으며, 국

내 배출량의 약 73.5%를 포괄함

○ 유상할당 비율을 10%로 확대하고, 해외 사례를 고려해 유상할당 제외 업종 기준을 

개편하여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보호함

21) 기획재정부·환경부,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2024, pp. 3~15.
22) International Carbon Action Partnership, “Korea Emissions Trading System (K-ETS),” 

https://icapcarbonaction.com/en/ets/korea-emissions-trading-system-k-ets, 검색일자: 
2025. 9. 1.

23) 기획재정부·환경부,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2024, pp. 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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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개 업종 중 탄소누출 우려가 큰 28개 업종은 100% 무상할당 대상으로 지정됨

­유상할당 제외 업종 판단 기준은 무역집약도×비용발생도가 0.002 이상인 경우로 

개편됨

○ 배출효율 기준 할당을 12개 업종으로 확대하여 전체 배출량의 약 66%에 적용함

­또한 발전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동일 제품 생산공정에 대해 연료

와 무관하게 동일 기준을 적용하는 통합 배출효율 기준을 도입함

□ 제3차 계획 기간에는 배출권 시장참여자 범위를 확대하고, 이월 제한 등 규정을 완화

하여 배출권 시장 활성화를 도모함

○ 2021년도에는 시장조성자 외 일반 금융중개기관(증권사)도 거래소에서 배출권을 

매매할 수 있게 제도가 바뀌었으며, 2024년 「배출권거래법」 개정으로 자산운용사·

연기금 등 시장참여자를 추가로 확대함 

○ 배출권 이월 제한 규정은 점진적으로 완화되어 2023년에는 순매도량의 1배에서 3

배로, 2024년에는 5배까지 허용 범위를 확대함

­이에 따라 기업의 배출권 활용 유연성이 높아져 감축 비용 관리가 용이해짐

○ 상쇄제도는 배출량의 최대 5%로 축소되었으며, 해외 감축실적은 사실상 인정이 중

단됨

□ 배출권 거래 시장은 거래량이 가파르게 증가하였으나, 코로나19 여파와 경기 둔화로 

배출권 과잉 공급이 지속되면서 배출권 가격은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함24)

○ 연도별 전체 거래량은 2020년 40.2백만톤에서 2023년 82.6백만톤, 2024년 

111.2백만톤으로 가파르게 증가함25)

○ 동 기간 전체 배출권의 평균 거래가격은 2020년 톤당 3만 411원에서 2023년 1만 

772원, 2024년 8월 기준 9,167원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임

24) 기획재정부·환경부,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2024, pp. 3~15.
25)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배출권거래제 도입 10주년 시장원리로 온실가스 감축 이끌었다｣, https://

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71541, 검색일자: 2025.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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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간 제1~3차 계획 기간의 배출권 시장 거래 실적은 다음과 같음26)

○ 거래량은 제1차 계획 기간 43.9백만톤에서 제2차 계획 기간 127.6백만톤, 제3차 

계획 기간에는 295백만톤으로 단계적으로 증가함

○ 거래가격은 제1·2차 계획 기간 동안 연평균 상승세를 보이다가 2021년을 기점으로 

하락 전환됨

○ 거래액은 제1·2차 계획 기간에는 꾸준히 증가했으나, 2021년 이후 가격 하락 영향

으로 변동성이 확대됨

구분
제1차 계획 기간 제2차 계획 기간 제3차 계획 기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1)

거래량
(천톤)

KAU2) 329 4,193 21,212 44,838 33,520 40,257 48,707 33,205 82,635 109,747

KCU3) 921 2,180 323 0 0 0 0 695 293 0

KOC4) 4,413 5,596 4,729 2,670 4,565 1,756 6,009 5,240 7,008 1,488

전체 5,663 11,969 26,264 47,508 38,085 42,013 54,716 39,140 89,936 111,235

전년
대비

- 111% 119% 81% -20% 10% 30% -28% 130% 24%

가격
(원/톤)

KAU 12,044 16,901 21,038 22,178 28,902 30,713 22,943 22,574 10,316 9,245

KCU 10,889 17,747 20,622 0 0 0 0 21,436 12,722 0

KOC 10,962 16,903 20,585 21,160 25,049 27,176 24,821 21,202 16,066 12,456

전체 11,013 17,056 20,951 22,120 28,440 30,411 23,149 22,370 10,772 9,288

전년
대비

- 55% 23% 6% 29% 7% -24% -3% -52% -14%

거래액
(억원)

KAU 40 709 4,463 9,944 9,688 12,364 11,175 7,496 8,524 10,465

KCU 100 387 67 0 0 0 0 149 37 0

KOC 484 946 973 565 1,143 1,021 1,491 1,111 1,126 185

전체 624 2,041 5,503 10,509 10,831 13,385 12,666 8,756 9,688 10,650

전년
대비

- 227% 170% 91% 3% 24% -5% -31% 11% 10%

<표 Ⅱ-2> 거래 유형별 거래 실적 추이

  주: 1) 2024년 자료는 한국환경공단, ｢ETS Insight｣, 제77호, 2025. 참고
 2) KAU(Korean Allowance Unit 할당배출권): 법 제12조에 의거, 할당대상업체에 할당하는 배출권

26) 제3차 계획 기간은 2024년까지 기준으로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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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KCU(Korean Credit Unit 상쇄배출권): 법 제29조에 의거, 외부사업 인증실적에서 전환된 배출권
 4) KOC(Korean Offset Credit 외부사업인증실적): 법 제30조에 의거, 사업장 밖에서 국제기준에 

따라 온실가스를 감축, 흡수 또는 제거해 정부로부터 인증받은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자료: 환경부, 󰡔2024 배출권거래제 운영결과보고서󰡕, 2025.; 한국환경공단, ｢ETS-Insight｣ 제77호, 2025. 

기반 저자 작성

라. 제4차 계획 기간(2026~2030년)

□ 정부는 2025년 11월 「제4차 계획 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을 통해 2030년 NDC 

달성을 위한 제4차 계획 기간(2026~2030년) 운영 방식을 확정함27)

○ 2030년 NDC는 2018년 대비 40% 감축 목표이며, 정부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유상·배출효율(BM) 할당 비중 상향과 한국형 시장안정화제도(K-MSR) 도입 등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배출권거래제 개편 방안을 제시함

□ 제4차 계획 기간의 배출권 총수량은 배출허용총량과 배출허용총량 외 예비분으로 구

성됨([그림 Ⅱ-2] 참고)

○ 배출허용총량은 사전할당량과 기타 용도 예비분, 시장안정화 용도 예비분으로 세분

되며, 제도 운용 과정에서 신‧증설 대응, 시장안정 및 유동성 공급 등에 활용되도록 

설계됨

­배출허용총량 내 시장안정화 용도 예비분은 0.85억톤 규모로 신규 편입되며, 한

국형 시장안정화제도(K-MSR)의 재원으로 활용됨28)

­시장안정화 용도 예비분은 시장 잉여 또는 부족, 배출권 가격 불안정 시 예비분을 

공급 또는 흡수하여 가격 급등락과 수급 불균형을 완화하는 기능을 수행함29)

○ 배출허용총량 외 예비분은 0.20억톤 규모의 시장조성예비분으로, 거래 활성화 및 

유동성 관리를 위하여 시장조성자 등에 배분‧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됨30)

27) 기후에너지환경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4차 계획 기간(2026년∼2030년) 국가 배출권 할당
계획(안)󰡕, 2025, p. 1.

28) 기후에너지환경부,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제4기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 확정󰡕, 2025, p. 2.
29) 기후에너지환경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4차 계획 기간(2026년∼2030년) 국가 배출권 할당

계획(안)󰡕, 2025, pp. 13~14.
30) 기후에너지환경부,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제4기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 확정󰡕, 2025, p.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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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2] 제4차 계획 기간 배출권 총수량 개념도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4차 계획 기간(2026년∼2030년) 국가 배출권 할당계
획(안)󰡕, 2025, p. 8. 참고

□ 제4차 계획 기간에는 부문 분류를 단순화하고 배출허용총량을 2030년 NDC에 부합

하도록 선형 감축경로에 따라 설정함31)

○ 부문별 감축 여건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기존 전환·산업·건물·수송 등의 다중 부문 

체계에서 발전 부문과 발전 외 부문 2개로 단순화함

○ 발전·발전 외 2개 부문에 대한 선형 감축경로를 적용하여 5개 연도의 배출허용총량

을 총 25.4억톤으로 설정함

­연도별 배출허용량은 2026년 약 5.58억톤에서 2030년 약 4.56억톤으로 매년 감

소하도록 설정되었으며, 이는 제3차 계획 기간 대비 연평균 약 1억톤(약 16%)의 

추가 감축을 유도하는 수준임

□ 제4차 계획 기간에는 배출권거래제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유상·BM 할당 비중과 수

준을 상향하여 가격신호와 감축 유인을 강화함32)

○ 할당대상 업체 수는 3기 최초연도(2021년) 684개에서 4기 최초연도(2026년) 772

개로 확대되어 관리대상 비중이 추가로 증가함

31) 기후에너지환경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4차 계획 기간(2026년∼2030년) 국가 배출권 할당
계획(안)󰡕, 2025, pp. 9~10.

32) 기후에너지환경부,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제4기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 확정󰡕, 2025, pp.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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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전 부문의 유상할당 비율은 15%에서 최대 50%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발전 

외 부문은 15% 수준에서 유상할당 비율을 설정함

○ 탄소누출우려 업종33)에 대해서는 100% 무상할당을 유지하여, 국제경쟁력과 탄소

누출 위험을 고려하도록 함

­이에 따라 실질 유상할당 비율은 3기의 약 4.0%에서 4기에는 약 11.0% 수준으로 

상승하도록 설계됨

○ 배출효율 기준 할당은 3기 대상에 추가로 반도체·디스플레이, 비철금속 및 전 업종 

연료를 포함하여 전체 배출량의 약 77%까지 확대됨

­BM계수 산정 시 기준이 되는 상위 설비 범위는 상위 37%에서 상위 20%로 강화

되어, 동일 업종 내 상대적으로 효율이 우수한 설비에 더 많은 배출권이 배분되도

록 함으로써 저탄소 설비투자 유인을 제고함

□ 이월·차입·상쇄 등 유연성 기제는 3기 대비 제한을 완화하여 기업의 배출권 운용 유

연성을 확보함34)

○ 배출권 이월 제한 규정은 이행연도별 순매도량의 N배 이내35)에서 허용하도록 단계

적으로 완화되어, 2026년에는 순매도량의 6배에서 2030년에는 10배까지 허용범

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함

○ 차입제도는 1차 이행연도의 경우 제출해야 하는 배출권 수량의 30% 이내에서 허용

하며, 2~4차 이행연도에는 직전 이행연도의 차입비율을 반영하여 차입한도가 자동 

조정되도록 설계함

○ 상쇄제도는 국내 감축사업과 국제 감축실적으로 활용 가능한 해외 감축실적에 대해 

5%까지 인정함

33) 철강, 비철금속, 석유화확, 시멘트, 정유,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제지, 유리, 고무·플라스틱 
제조, 의약물질, 곡물 가공 등

34) 기후에너지환경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4차 계획 기간(2026년∼2030년) 국가 배출권 할당
계획(안)󰡕, 2025, pp. 33~37.

35) 2026년 6배, 2027년 7배, 2028년 8배, 2029년 9배, 2030년 1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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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에너지 관련 세금 및 부담금 운용 현황

□ OECD는 유효 탄소가격(Effective Carbon Rate, ECR)을 탄소세, 배출권거래제, 그

리고 연료 소비세(fuel excise tax)의 합으로 정의하고 있음 

○ 이 중 명시적(explicit) 탄소가격은 탄소세와 배출권거래제를 의미하며, 연료 소비

세는 묵시적 탄소가격으로 분류됨

○ 연료 소비세는 연료 단위에 부과되는 종량세라는 점에서 사용량 증가 시 배출 증가

에 비례한 한계비용을 높여 탄소가격 신호로 기능함

[그림 Ⅱ-3] 유효 탄소가격의 구성요소

자료: OECD, Effective Carbon Rates 2023, 2023, p. 14.

□ 한국은 에너지 소비와 탄소배출에 가격신호를 부여하기 위해 배출권거래제와 환경 관

련 조세·부담금을 병행 운용하고 있음

○ 교통·에너지·환경세와 개별소비세, 그리고 석유부과금은 연료 단위당 정액으로 부

과하는 구조이므로 OECD 분류상 연료 소비세에 해당함

○ 이러한 제도들은 단순한 재정 조달을 넘어 오염자부담원칙에 따라 오염 유발 행위

에 비용을 부과해 감축을 유인하고, 동시에 환경개선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이중의 정책 수단으로 작동함

○ 본 절에서는 환경 관련 세금과 부담금을 포괄적으로 검토하되, 특히 OECD ECR 

대상에 초점을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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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CR 산정에서 제외되는 부가가치세·관세 및 지방세, 그리고 총부과액 비중이 작은 

안전관리부담금·광해방지의무자 부담금 등은 논의 범위에서 제외함

가. 교통·에너지·환경세36)

□ 교통·에너지·환경세는 휘발유와 경유 등 수송용 연료에 부과되는 목적세(국세)임37)

○ 도로·도시철도 등 교통시설 확충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으로, 1993년 「교통세법」

을 제정하여 1994년부터 휘발유·경유에 특별소비세 대신 교통세를 한시 부과함38)

○ 2007년 「교통·에너지·환경세법」으로 전환한 이후 3년 단위로 일몰 연장을 지속해 

왔으며, 정부는 「2024 세법개정안」을 통해 2027년까지 추가 연장할 방침임을 밝힘

□ 과세구조는 휘발유와 경유 및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해 제조자와 수입업자가 리터당 

정액을 납부하는 종량세 체계임

○ 법정 기본세율은 휘발유 리터당 475원, 경유 리터당 340원이며, 물가와 에너지 정

책 여건에 따라 법정세율의 ±30% 범위에서 탄력세율을 운용하고 있음

○ 2000년대 중반 이후 실제 적용세율은 기본세율 대비 인상된 수준으로 운용되어 왔

으나, 현재는 2025년 10월 31일까지 휘발유의 경우 리터당 476원, 경유는 리터당 

319원의 탄력세율이 한시 적용 중임

□ 교통·에너지·환경세에는 교육세와 주행세가 부가세 형태로 연동되어 있음

○ 교육세는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15%를 부과하여 교육재정 확충에 충당함39)

○ 주행분 자동차세는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36%를 추가 부과하는 지방세로, 지방 

36) 국가법령정보센터, 「교통·에너지·환경세법」,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06
23&ancYnChk=0#0000, 검색일자: 2025. 9. 4. 참고.

37) 이세진·임재범, ｢교통·에너지·환경세 일몰연장의 쟁점과 시사점｣, 󰡔이슈와논점󰡕, 제1874호, 국회입
법조사처, 2021, pp. 1~2. 

38) 행정안전부, ｢교통에너지환경세｣, https://www.archives.go.kr/next/newsearch/listSubjectDe
scription.do?id=009397&pageFlag=&sitePage=, 검색일자: 2025. 9. .

39) 국가법령정보센터, 「교육세법」,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729&ancYn
Chk=0#0000, 검색일자: 2025. 9. 4.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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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등 교통 관련 재원과 유가 보조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2000년 도입된 

세목임40)

­다만 30%의 범위 안에서 탄력세율을 적용이 가능하며, 2025년 현재 26%로 운용

되고 있음

□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세수는 도입 이후 빠르게 확대되어 국세의 주요 세원으로 자리 

잡음

○ 1994년 첫 해 교통세 수입은 3.2조원에서, 2000년에 9.8조원, 2000년대 중반 연 

10조원 안팎을 기록하여 당시 국세 수입의 7~11%를 차지함

○ 최근 동향을 보면 2022년 약 11.4조원, 2023년 약 10.8조원, 2024년에는 약 

11.4조원으로 등락을 보임41)

○ 교통·에너지·환경세 세입은 교통시설특별회계(68%), 환경개선특별회계(23%), 기후

대응기금(7%), 균형발전특별회계(2%) 등에 각각 이전됨42)

나. 개별소비세43)

□ 개별소비세는 특정 물품 및 특정 장소·행위에 부과되는 보통세(국세)로, 현행 「개별소

비세법」에 근거함

○ 1977년 사치성 품목 등에 부과하는 특별소비세로 도입되었으며, 2008년에 개별소

비세로 명칭이 변경됨

○ 에너지 분야에서는 등유·중유·LPG·천연가스·유연탄 등이 과세대상이며, 휘발유·경

40)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649&ancYn
Chk=0#0000, 검색일자: 2025. 9. 4. 참고.

41) 박정환, ｢2024년 국세수입 실적 및 세목별 증감원인｣, 󰡔나보포커스󰡕, 제90호, 국회예산정책처, 20
25, p. 1.

42) 󰡔한국경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결국 '8차 연장｣, 2024. 7. 25. https://www.hankyung.com
/article/202407246375i, 검색일자: 2025. 9. 4.

43) 국가법령정보센터, 「개별소비세법」, https://law.go.kr/LSW/lsInfoP.do?lsId=001570&ancYnCh
k=0#0000, 검색일자: 2025. 9. 4.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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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는 1994년 교통세 도입 이후 개별소비세 과세에서 제외되어 교통·에너지·환경세 

체계로 전환됨

□ 과세구조는 개별 과세품목에 대해 제조장 반출 또는 수입 통관 시 납세 의무자가 

수량을 기준으로 납부하는 종량세임

○ 법률에 연료 단위당 정액세율이 정해져 있으며,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에 따라 

일부 품목에 탄력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 연료 단위당 정액세율과 탄력세율은 다음과 같음

­정액세율: 등유 리터당 90원, 중유 리터당 17원, LPG(프로판) kg당 12원, LPG

(부탄) kg당 252원, 천연가스 kg당 12원, 유연탄 kg당 46원

­탄력세율: 등유 리터당 63원, 중유 리터당 17원, LPG(프로판) kg당 14원, LPG

(부탄) kg당 275원44), 천연가스 kg당 10.2원, 유연탄 kg당 39.1원45)

□ 개별소비세에는 교육세가 부가세 형태로 연동되어 있음

○ 원칙적으로 개별소비세액의 30%가 교육세로 가산되나, 에너지 연료의 경우 개별소

비세액의 15%를 적용하거나 적용 제외하도록 특례가 정해져 있음46)

­교육세 15% 가산: 등유, 중유, LPG(부탄), 석유제품 외의 물품 부산물

­교육세 가산 제외: LPG(프로판), 천연가스, 유연탄

□ 개별소비세는 2023년 기준, 국세 총수입 대비 3%가량의 비중을 차지하며, 에너지 

관련 세제 조정에 따라 증감 폭이 비교적 큼

○ 개별소비세의 최근 동향에 따르면 2021년과 2022년에 약 9.4조원, 2023년에는 

약 8.9조원을 징수함47)

44) 2025년 10월 31일까지 kg당 234원
45) 2025년 12월 31일까지
46) 국가법령정보센터, 「교육세법」,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729&ancYn

Chk=0#0000, 검색일자: 2025. 9. 4. 참고.
47) 국가통계포털, ｢개별소비세 주요품목별 · 지역별 신고 현황[2005~]｣, https://kosis.kr/statHtml/s

tatHtml.do?sso=ok&returnurl=https%3A%2F%2Fkosis.kr%3A443%2FstatHtml%2FstatHtml.d
o%3Flist_id%3D133_13301_200_110%26obj_var_id%3D%26seqNo%3D%26tblId%3DTX_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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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가운데 에너지 관련 품목 세수는 2021년 0.62조원, 2022년 0.5조원, 2023년

에는 0.48조원으로 총 개별소비세의 5~7%를 구성하고 있음

다. 석유 및 석유대체 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48)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수입·판매부과금(이하 석유부과금)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 등에 근거한 부담금으로, 석유류의 수급 및 가격 안정을 목적으로 부

과되는 제도임49)

○ 제1차 석유파동 이후 유가 안정과 비축 재원 마련을 위해 1979년 석유사업기금

제도를 도입하고, 기금 재원 조달 수단으로 석유수입부과금과 석유판매부과금을 

도입함

○ 1994년 석유사업기금이 폐지되어 에너지·자원사업 특별회계로 이관된 이후에도 

석유수입·판매부과금은 에너지 재정정책의 핵심 재원으로 기능하고 있음

□ 석유부과금은 수입부과금과 판매부과금으로 구분되며, 유종별 수량 기준 정액으로 부과됨

○ 수입부과금은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가 석유를 수입할 때 부과되며, 유종

별로 부과금액이 정해져 있음

­수입부과금: 원유·석유제품 리터당 16원, 천연가스(발전용) 톤당 3,800원, 천연가

스(발전용 외) 톤당 2만 4,242원50)

○ 판매부과금은 석유판매업자의 완제품 판매 단계에서 부과되며, 일부 특정 유종에 

한정적으로 부과되는 구조임

301_A207%26vw_cd%3DMT_ZTITLE%26orgId%3D133%26path%3D%252FstatisticsList%25
2FstatisticsListIndex.do%26conn_path%3DMT_ZTITLE%26itm_id%3D%26lang_mode%3Dk
o%26scrId%3D%26, 검색일자: 2025. 9. 4. 참고

48) 국가법령정보센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https://law.go.kr/LSW/lsInfoP.do?lsId=001
860&ancYnChk=0#0000, 검색일자: 2025. 9. 4. 참고.

49) 행정안전부, ｢석유수입·판매부과금제도｣, https://www.archives.go.kr/next/newsearch/listSub
jectDescription.do?id=009875&sitePage=, 검색일자: 2025. 9. 16. 

50) 2025년 12월 31일까지 톤당 2만 60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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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부과금: 고급휘발유 리터당 36원, 부탄 톤당 6만 2,283원

□ 석유부과금 징수 실적은 국내 석유·가스 소비량에 비례하여 결정됨

○ 최근 석유부과금 징수실적은 2021년 약 1.48조원, 2022년 약 1.66조원, 2023년 약 

1.08조원임51)

­같은 기간 수입부담금은 연평균 1.24조원, 판매부담금은 연평균 0.17조원임

○ 징수한 부과금 및 가산금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라 에너지 및 자원

사업 특별회계에 귀속됨

라. 소결

□ 우리나라 주요 에너지 관련 세금 및 부담금의 내용과 현황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표 Ⅱ-3> 참조)

○ 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 석유수입·판매부과금 등은 모두 휘발유·경유·LPG· 

천연가스·유연탄 등 화석연료 소비에 부과되는 세목·부담금임

○ 세율·부담금 수준은 리터·톤 등 연료 단위 기준으로 정해져 있어, 연료 사용량 증가에 

비례하여 조세·부담금 부담이 증가하는 구조를 가짐

○ 교육세와 주행분 자동차세는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개별소비세에 연동되는 부가세 

형태로 부과되어, 에너지 관련 조세부담을 실질적으로 상향시키는 역할을 함

○ 석유수입·판매부과금은 수입·판매 단계에서 부과되는 준조세로,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등에 귀속되어 에너지·환경 관련 재원의 핵심 축으로 기능함

○ 이러한 세금·부담금은 국세 수입의 일정 비중을 차지하면서, 에너지 소비에 대한 

가격신호와 함께 안정적인 재원을 동시에 제공하는 수단으로 운용됨

51) 대한석유협회, ｢석유수입/판매부과금개요(2024)｣, https://www.petroleum.or.kr/statistics/list_
4?ca_id=103020&mode=read, 검색일자: 2025.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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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법적 근거 과세 대상 납세의무자 세율·부과금 성격

교통·
에너지·
환경세

「교통·에너지·
환경세법」

제조장 반출자, 
수입업자

휘발유: 
475원/리터

경유: 
340원/리터

국세
(목적세)

휘발유, 
경유 및 

유사 대체
유류

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법」
등유, 중유, 

LPG, 천연가스, 
유연탄 등

제조장 반출자, 
수입업자

등유: 90원/리터
중유: 17원/리터

LPG(프로판): 20원/리터
LPG(부탄): 252원/리터

천연가스: 12원/kg
유연탄: 46원/kg

국세
(보통세)

교육세 「교육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 

교통·에너지·환경세: 
15%

개별소비세: 15%
등유, 중유, LPG(부탄)

개별소비세 제외:
휘발유, 경유, 
LPG(프로판), 

천연가스, 유연탄

국세
(목적세)

주행분 
자동차세

「지방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

교통·에너지·환경세: 
36%

다만 세율의 30%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 중으로 실제 

세율은 26%

지방세
(목적세)

석유 및 
석유대체
연료의 

수입·판매
부과금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 
사업법」

원유, 석유제품, 
천연가스, 고급
휘발유, 부탄 

등

수입·판매업자

수입부과금 대상
원유: 16원/리터

석유제품: 16원/리터
천연가스(발전용): 

3,800원/톤
천연가스(발전용 외): 

24,242원/톤
판매부과금 대상

고급휘발유: 36원/리터
부탄: 62,283원/톤

준조세, 
특별회계

<표 Ⅱ-3> 주요 에너지 관련 세금 및 부담금 비교1)

  주: 1) 2025년 기준
자료: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별소비세법」, 「교육세법」, 「지방세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기반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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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주요 부문별 탄소가격 정책 현황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 전환·산업 부문은 배출권거래제와 개별소비세·석유수입부과금·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등 에너지 관련 조세 및 준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대표적인 부문으로, 명시

적·암묵적 탄소가격 정책이 복합적으로 결합되어 있음

○ 수송 부문은 도로 수송의 경우 ETS 적용은 없으나 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

세 등 높은 연료세가 부과되어, OECD 기준 실효 탄소가격이 가장 높은 부문으로 

평가됨

○ 건물·공공 부문은 일부 대형 사업장만 ETS 대상이며, 대부분의 가정·상업·공공 건

물은 도시가스·전력 등에 대한 세금·부담금을 통해 간접적으로 탄소가격을 부담하

고 있음

○ 폐기물 부문은 일부 시설이 ETS 대상인 동시에 폐기물처분부담금·폐기물부담금이 

병행되어, 매립·소각 등 처리 방식에 따라 차별적인 가격신호가 부과되고 있음



Ⅲ. 하이브리드 탄소가격제의 경제적 구조 검토

1. 하이브리드 탄소가격제에 대한 이론적 기반

가. Weizman(1974년)

□ Weizman은 가격정책(탄소세)과 수량정책(배출권거래제)의 특성 차이를 밝힘

○ 완전한 정보와 확실성하에서는 두 정책이 동일한 결과를 낳겠으나, 현실에서는 비

용이나 편익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기에 두 정책 간 효율성의 차이가 발생함

○ 가격정책은 한계저감비용을 일정한 수준(세율)에서 통제할 수 있으나 실제 배출량

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존재함

○ 반면 수량정책은 배출량을 정책 목표에 맞추어 통제할 수 있으나 그 과정에서 발생

하는 비용은 정부가 통제하지 못하여 시장 참여자들에게 불확실성이 발생함

□ (기본 모형) 불확실성하에서의 각 정책(가격정책, 수량정책)에 따른 사회적 후생

함수를 비교함

○ 사회적 후생함수()는 정책에 따른 편익()과 비용()의 차이: 

  
­ 는 산출량으로 여기에서는 오염물질(온실가스) 감축량으로 해석 가능

­사회적 편익은 체감함: ′  ″ 
­사회적 비용은 체증함: ′  ″ 
­불확실성이 없다면 최적 정책은 ′ ′를 만족시키는 에서 결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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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불확실성( )을 도입:    ,   
­  는 불확실성을 나타내는 확률변수:   
­각 확률변수의 분산은  이며, 정부는 각 정책 결정 시 기댓값만 알고 있는 

것으로 가정

□ 가격정책과 수량정책 각각에서의 결과

○ 가격정책()에 따른 의사결정

­시장가격이 일 경우 기업의 산출량은   로 표현 가능하며, 이윤극대화를 

만족해야 하기 때문에 다음의 조건을 만족해야 함:

  max  
­기업의 1계 조건(First Order Condition, FOC): ′ 
­정책입안자가 사회적 후생을 극대화하기 위해 가격을 로 정할 경우, 다음의 조

건을 만족해야 함:

   max
­정책입안자의 1계 조건: ′∙ ′  ′∙ 
­기업과 정책입안자의 1계 조건을 활용하면 다음과 같이 최적 가격정책 조건을 정

리할 수 있음: ′′∙ ′
­사전적 가격인 에 의해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기업의 산출량은 ≡ 로 

표현할 수 있으며, 통상적으로 불확실성에 의해 ′≠′가 되어 

사회적 최적화를 달성하지 못함

○ 수량정책( )에 따른 의사결정

­   max
­1계 조건: ′  ′
­그러나 이 경우에도 가격정책과 유사하게 불확실성에 의해 실제로는 

′≠′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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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확실성하의 정책 간 비교우위(comparative advantage)의 비교

○ 가격정책의 수량정책에 대한 비교우위는 정책에 따른 사회적 후생의 기대치 차이로 

정의할 수 있음: ≡   
○ 수량정책의 가격정책에 대한 비교우위는 로 표현 가능

○ 이때 테일러 급수 전개(Taylor series expansion)를 이용하여     근방에서 사

회적 편익과 사회적 비용을 2차식으로 근사할 경우 다음과 같이 정리됨: 

≈  ′  ″  
≈  ′  ″ 
­    는 확률함수이며, 일반성을 잃지 않으면서 다음과 같은 조건

을 도출할 수 있음:     , ∙   
­또한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근사치들을 얻을 수 있음:

 ≈ ≈, ′≈′ ′≈′,
 ″≈″ ″≈

­한편 분산의 개념도 적용할 수 있음: 

 ≡′ ′ ≈ , 
′ ′ ≈ 

­몇 단계의 추가적인 수식의 정리를 거치면 다음과 같이 비교우위를 근사시킬 수 

있음: 

≈′″″ ′≈′ , ≈″ ,

≈″″ ″ ″
 ∙ ″  ″

○ 의 부호는 ″″에 의해 결정되며 는 의 규모(scale)에 영향을 줌

­모형구축 단계에서 ″  , ″  로 전제하고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한계편익곡

선의 기울기(″ )와 한계비용곡선의 기울기(″ )의 상대적인 가파름(sharpness) 

정도에 따라 의 부호가 결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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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 따른 의 부호를 정리해 보면 <표 Ⅲ-1>과 같음

­ 가 증가할수록 의 크기가 커지며, 이는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제도 선택이 더 

중요해짐을 보여줌

상황 의 부호 비교우위

한계편익곡선이 상대적으로 더 가파를 경우 (-) 수량정책

한계비용곡선이 수평선에 가까울 경우 (-) 수량정책(强)

한계비용곡선이 상대적으로 더 가파를 경우 (+) 가격정책

한계편익곡선이 수평선에 가까울 경우 (+) 가격정책

<표 Ⅲ-1> 상황에 따른 가격정책과 수량정책의 비교우위

자료: Weitzman(1974)의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 불확실성하의 정책 간 비교우위(comparative advantage)를 그림으로 비교하자면 

[그림 Ⅲ-1]과 같음52)

○ [그림 Ⅲ-1]의 [Panel A]와 같이 한계편익의 기울기가 한계비용의 기울기보다 더 

가파를 경우 가격정책에 의한 사중손실은 , 수량정책에 의한 사중손실은 가 되

며,   이므로 수량정책이 비교우위에 있음

○ 반면 [그림 Ⅲ-1]의 [Panel B]와 같이 한계편익의 기울기가 한계비용의 기울기보다 

더 완만할 경우 가격정책에 의한 사중손실은 , 수량정책에 의한 사중손실은 가 

되며,   이므로 가격정책이 비교우위에 있음

52) 불확실성을 나타낼 때 한계저감비용이 불확실한 경우의 비효율성에 대해서만 본문에서 다루고 한계
편익(혹은 한계피해비용)의 불확실성에 의한 비효율성은 본문에서 다루지 않은 이유는 한계편익(혹
은 한계피해비용)의 불확실성에 의한 비효율성은 가격정책이나 수량정책에 모두 같은 크기로 발생
하기 때문이다. 보다 자세한 논의는 권오상(2025)을 참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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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nel A] 한계편익이 더 가파른 경우 [Panel B] 한계비용이 더 가파른 경우

[그림 Ⅲ-1] 한계비용 및 한계편익의 기울기에 따른 불확실성하 정책 효과

자료: 저자 작성

□ (동태 모형으로의 확장 - Newell & Pizer(2003)) Weitzman(1974)이 정태적인 단

기 모형으로 불확실성하의 가격정책과 수량정책을 비교한 데에서 더 나아가 동태 모

형을 적용하여 불확실성하의 가격정책과 수량정책을 비교함

○ 특히 온실가스가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과정은 축적효과에 따른 동태 모형으로 비교

하는 것이 더 적절하기 때문에 Newell & Pizer(2003)의 확장형 모형의 의의가 있음

○ 규제대상인 오염물질의 축적(stock)을 라 할 때,       가 성립

­이때 는 [0, 1] 범위의 감쇠율(decay rate)로 한 기(期)가 지나는 동안 자연적으

로 감소하는 오염물질의 비율을 의미하며, 이 값이 작을수록 축적효과는 더 커짐

 · 온실가스의 경우도 가 0에 가까운 지속성이 매우 큰 오염물질로 볼 수 있음

­는 기에 발생한 오염물질 배출량임

○ 편익()과 비용()은 각각 다음과 같이 정의함

­    
  · 는 기의 한계편익으로 기간에 따라 변화할 수 있으며, 는 편익을 극대화하

는 오염물질의 축적량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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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는 기에 발생하는 비용 측면에서의 충격을, 는 기의 한계비용을 각각 의미함

○ 이를 바탕으로 할인된 순편익(discounted net benefits)과 이 할인된 순편익을 극

대화하는 반응함수(response function)을 도출함

○ 이후 Weitzman(1974)의 와 유사한 개념인 (기에서의 가격정책에 따른 기대 

순편익과 수량정책에 따른 기대 순편익 간 차이)와   (전체 기간에 걸친 가격 및 

수량정책 간 기대 순편익 차이의 현재가치)를 계산함

○ 최종적으로 Newell & Pizer(2003)에서 도출한 핵심 결론은 Weitzman(1974)이 

발견한 한계편익과 한계가격의 상대적인 기울기에 따라 가격정책과 수량정책의 상

대적 우위가 결정된다는 결론이 동태적으로도 적용된다는 점임

□ 기후변화와 같이 장기적이고 대규모의 오염 문제는 비용 불확실성이 매우 크기 때문

에 두 정책 간의 효율성 차이를 고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됨

○ 기후변화는 일종의 가 큰 사례로 이해할 수 있음

○ 통상적으로 기후변화에 대하여 단일 정책을 선택해야 한다면 수량정책보다는 가격

정책이 더 효율적일 것으로 예상됨

­온실가스의 한계저감비용은 감축 수준에 따라 상당히 민감하여 저감의 강도가 높

아질수록 비용이 급속하게 늘어남

­반면 온실가스의 저감에 따른 한계편익(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한계피해비용)은 온

실가스가 축적됨에 따라 나타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서서히 증가함

­이러한 측면들을 고려하여 대부분의 연구자들로부터 한계편익곡선이 한계비용곡

선보다 더 완만한 것으로 평가받음

○ Newell & Pizer(2003)에 따르면 동태 모형에서도 기후변화와 관련해서는 가격정

책이 수량정책보다 몇 배 더 큰 사회후생에서의 이득을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나

타남

­따라서 기후대응 정책으로 수량정책을 사용할 경우에는 가격정책적 요소를 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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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 정책효과를 높이는 데에 유용할 수 있다고 지적함

나. Roberts & Spence(1976년)

□ 가격정책(배출부과금, 탄소세)과 수량정책(허가제, 배출권거래제)의 혼합정책이 개별 

정책보다 더 효율적임을 이론적으로 보임

○ 정부가 오염물질(온실가스)에 대한 한계피해비용(′)과 오염원(온실가스 배출 

주체)의 한계저감비용(′)에 대한 정보를 모두 알고 있다면 배출부과금(탄소

세)과 허가제(배출권거래제)는 동일하게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도출할 수 있음

­배출부과금의 경우 정부에서 t의 부담률(혹은 세율)을 부과함으로써 배출량  에
서 사중손실(deadweight)이 없는 사회적으로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유도할 수 있음

­허가제의 경우 정부에서 L로 배출허가 총량을 결정함으로써 가격  에서 사회적

으로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유도할 수 있음

­또한 이 두 제도는    와  이 만족됨으로써 동일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정책입안자가 한계피해비용과 한계저감비용을 모두 정확히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서만 만족됨

□ 배출부과금(charges): 비용은 예측 가능하지만 실제 배출량은 기대했던 수준과는 차

이가 많이 날 수 있음([그림 Ⅲ-2]의 [Panel A] 참조)

○ 배출부과금을 t의 부담률로 부과할 때, 오염원의 실제 한계저감비용이 정부의 추산

보다 더 적을 경우(′) 사회적으로 최적인 수준보다 더 적게 배출하게 됨( ) 
­이 경우 사회 전체적으로는 ‘한계비용>한계편익’의 구간에서 배출량이 결정됨에 

따라 a만큼의 사중손실이 발생함

○ 배출부과금을 t의 부담률로 부과할 때, 오염원의 실제 한계저감비용이 정부의 추산

보다 더 많을 경우(′) 사회적으로 최적인 수준보다 더 많이 배출하게 됨( ) 
­이 경우 사회 전체적으로는 ‘한계비용<한계편익’의 구간에서 배출량이 결정됨에 

따라 b만큼의 사중손실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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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nel A] 배출부과금 [Panel B] 허가제

[그림 Ⅲ-2] 불확실성하의 단일 탄소가격제 효과

자료: 저자 작성

□ 허가제(licenses): 비용은 예측 가능하지만 실제 배출량은 기대했던 수준과는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음([그림 Ⅲ-2]의 [Panel B] 참조)

○ 배출허가 총량을 L로 정할 때, 오염원의 실제 한계저감비용이 정부의 추산보다 더 

적을 경우(′) 시장에서는 허가증(배출권거래제에서는 배출권)이  의 가격에 

거래됨 

­이 경우 한계저감비용이 낮아 배출량을 더 저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가량이 

과다하여 저감활동이 제한되므로 사회 전체적으로는 ‘한계편익>한계비용’의 구간

에서 배출량이 결정됨에 따라 c만큼의 사중손실이 발생함

○ 배출허가 총량을 L로 정할 때, 오염원의 실제 한계저감비용이 정부의 추산보다 더 

많을 경우(′) 시장에서는 허가증(배출권거래제에서는 배출권)이  의 가격에 

거래됨 

­이 경우 한계저감비용이 높을 때도 강제로 배출량을 저감해야 하므로 사회 전체적

으로는 ‘한계비용>한계편익’의 구간에서 배출량이 결정됨에 따라 d만큼의 사중손

실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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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현실 정책여건을 감안하면 가격통제 정책이든 수량통제 

정책이든 단일 정책의 사중손실이 발생할 것을 예상할 수 있으며, 이에 Roberts & 

Spence는 혼합정책을 활용하여 사중손실을 줄일 수 있음을 보임

○ 정책입안자가 현실적으로 한계피해비용을 추정하기도 쉽지 않지만 오염원의 한계

저감비용을 정확히 알기는 더 어려움

­통상적으로 오염원의 한계저감비용은 오염배출 업체의 생산과정에 대한 내부 기

밀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모든 내용을 정책입안자에게 공개할 의사가 없음

○ Roberts & Spence가 제안한 혼합제도는 배출허가 총량을 정하고 실제 배출량이 

보유허가량을 초과하는 경우는 부과금을, 실제 배출량이 보유허가량보다 더 적을 

경우에는 보조금(음의 부과금)을 지급하는 것임([그림 Ⅲ-3] 참조)

[그림 Ⅲ-3] 혼합정책의 기본구조

자료: Phaneuf & Requate(2017), p. 72, [Figure 4.5]를 저자 일부 수정

□ 예를 들어 정책입안자가 오염원의 한계저감비용을 정확히는 알지 못하지만 대략의 범

주가 확인되어 세 가지 가능성으로 압축되었다고 설정

○ 최대 비용이 발생할 경우 ′, 중간 수준 비용이 발생할 경우 ′, 최소 

비용이 발생할 경우 ′의 한계저감비용 곡선이 적용될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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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 정책입안자가 배출허가 총량을  로, 초과 배출 시 부과금 요율을 t로, 

초과 저감시 보조금 단가를 로 결정하면, 한계저감비용이 세 가지 중 어느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사회적으로 최적의 수준에서 배출량을 유도할 수 있음

­실제 한계저감비용이 ′면 실제 배출량은 에서, 실제 한계저감비용이 

′면 실제 배출량은 에서, 실제 한계저감비용이 ′면 실제 배출량

은 에서 균형에 도달하여 사회적으로 최적의 의사결정을 이룸

○ 결과적으로 허가제와 배출부과금을 혼합함으로써 실제 한계저감비용이 세 가지 중 

어떤 것이 되든 오염원의 배출량을 사회적으로 최적의 수준에서 관리할 수 있게 됨

□ 이를 수식화하여 오염원의 비용최소화 의사결정으로 풀어 보면 다음과 같음

○ 정책입안자가 상술한 바와 같이 허가제와 배출부과금제를 혼합하여 정책을 시행할 

경우, 오염원의 비용최소화문제는 다음 식과 같이 표현됨

min           ≥         ≤
○ 수식의 문자 의미는 다음과 같음

­: 오염원의 총 비용

­  ,  : 각각 개별 오염원의 실제 배출량과 배출허가량을 의미함

­  : 하첨자 는 특정 개별 오염원을 뜻하며, 비용최소화 모형에서 오염원을 대표하

는 개체를 의미함

­: 배출량을  수준으로 통제할 때 소요되는 저감비용

­ : 허가증(혹은 배출권)의 가격

­ : 부과금(탄소세)의 부과율(세율)

­ : 보조금 단가

○ 이 경우 허가증의 균형 시장가격은  ≤ ≤ 의 범위에서 결정됨

­만약   라면 허가증의 시장가격이 보조금보다 낮으므로 허가증을 시장에 팔지 

않고 본인이 보유하고 있다가 추가 저감 실적으로 보조금을 받는 편이 더 이득이

기 때문에 시장에서 허가증의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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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  라면 허가증의 시장가격이 부과금보다 더 비싸므로 초과 배출이 필요한 

오염원은 시장에서 허가증을 추가로 구매하기보다 차라리 초과 배출 후 부과금을 

납부하는 편이 더 이득이 되어 이 경우에도 시장에서의 거래는 이루어지지 않음

○ 결과적으로 허가증의 시장가격은 세 가지 경우로 구분되며 각각의 경우에서의 오염

원의 최적 배출조건은 비용최소화의 1계 조건(FOC)에 의해 다음과 같이 결정됨

­만약     라면 개별 오염원은 배출량을    에 맞추게 되며, 이때 오염원

의 한계저감비용은 허가증의 시장가격과 동일해짐(′ )
­만약   라면 개별 오염원의 한계저감비용은 부과금 부과율과 동일해짐

(′ )
­만약   라면 개별 오염원의 한계저감비용은 보조금 단가와 동일해짐

(′ )
□ 혼합정책을 활용하면 부과금 부과율은 오염원 입장에서 허가증 가격이 과도하게 인상

되는 것을 막는 안전장치(safety valve)의 역할을 하며, 보조금 단가는 환경 개선을 

추진하는 입장에서 저감노력이 과소해지는 상황을 막는 안전장치가 됨([그림 Ⅲ-4] 

참조)

○ 정책입안자가 오염원의 한계저감비용을 실제보다 과소추정할 경우([그림 Ⅲ-4]의 

[Panel A] 참조) 

­정책입안자는 실제 한계저감비용(′) 대신 과소 한계저감비용(′)을 

이용하여 배출허가 총량을 로 설정하게 되며, 이 배출허가 총량은 실제 사회적

인 최적 수준보다 작아짐

­허가증의 시장가격은 정부의 예상( )보다 훨씬 높게 결정()되고, 비용이 과도함

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저감해야 함에 따른 시장의 비효율성(사중손실)은 a가 됨

­이때 혼합정책으로 부과금 부과율을 로 정해 두면, 실제 배출량은 가 되어 

사회적인 최적 수준보다 다소 늘어나지만 최적 수준에 더 가까워져 사중손실의 

크기가 b로 감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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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입안자가 오염원의 한계저감비용을 실제보다 과대추정할 경우([그림 Ⅲ-4]의 

[Panel B] 참조) 

­정책입안자는 실제 한계저감비용(′) 대신 과대 한계저감비용(′)을 

이용하여 배출허가 총량을 로 설정하게 되며, 이 배출허가 총량은 실제 사회적

인 최적 수준보다 커짐

­허가증의 시장가격은 정부의 예상( )보다 훨씬 낮게 결정()되고, 배출량을 더 줄

일 수 있음에도 제한적으로만 저감함에 따른 시장의 비효율성(사중손실)은 d가 됨

­이때 혼합정책으로 보조금 단가를 로 정해 두면, 실제 배출량은 가 되어 사

회적인 최적 수준보다 여전히 높지만 최적 수준에 더 가까워져 사중손실의 크기가 

f로 감소함

[Panel A] 
한계저감비용을 과소추정한 경우

[Panel B]
한계저감비용을 과대추정한 경우

[그림 Ⅲ-4] 혼합정책의 안전장치 역할

자료: Phaneuf & Requate(2017), p. 72, [Figure 4.5]를 저자 일부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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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이브리드 탄소가격제에 대한 연구의 발전

□ Henry(1989)는 Roberts & Spence의 혼합정책을 보다 세분화함으로써 오염원들이 

실제 외부비용(한계피해비용)에 가까운 비용을 의사결정에 반영할 수 있음을 보임

○ 허가제(배출권거래제)에서 배출권을 구간별로 유동적으로 제공하고 각 구간별로 

상·하한 임계가격을 적절하게 설정할 경우, 오염원이 계단형의 우상향하는 사회 한

계피해비용곡선을 자신의 의사결정에 반영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그림 Ⅲ-5]

의 [Panel A] 참조)

­먼저 정부는 ′ ′의 조건에 맞는 만큼의 배출권을 초기에 발행하

고 시장의 배출권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관찰함(이하의 메커니즘은 [그림 

Ⅲ-5]의 [Panel B] 참조)

­만약     을 만족하면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음

­만약   이면,     만큼의 추가적인 배출권을 발행하고 시장의 새로 형

성되는 가격을 관찰함

  ∙ 만약         을 만족하면 추가적인 조치는 없으나,     이면 

      만큼 배출권을 추가 발행하고 시장가격의 변화를 관찰함

  ∙ 이러한 추가 조치를          혹은     가 될 때까지 번 반복함 

  ∙ 만약 번의 반복에서     가 되면         만큼의 배출권을 시

장에서 구입해 거둬들이고, 이러한 조치를         가 만족될 때까지 

반복함

­만약   이면     만큼의 배출권을 구입하여 거둬들이고 시장의 새로 형

성되는 가격을 관찰함

  ∙ 이러한 추가 조치를          혹은     가 될 때까지 번 반복함 

  ∙ 만약 번의 반복에서     가 되면         만큼의 배출권을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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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발행하고, 이러한 조치를         가 만족될 때까지 반복함

○ 이러한 접근방식에서도 사회후생의 비효율성(사중손실)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고 

일부 존재하지만, 사전적으로 오염원들의 저감비용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도 사회

후생의 비효율성 크기를 단일 정책에 비해 크게 줄일 수 있음

○ Henry(1989)의 정책설계 아이디어는 단일 정책이 오염원에게 고려하게 하는 사회 

한계피해비용곡선보다 훨씬 현실에 가까운 곡선을 제시함으로써 사회적으로 최적

에 가까운 의사결정을 유도할 수 있음

­단일 가격정책의 경우 오염원의 의사결정에 수평선의 사회 한계피해비용곡선을 

고려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음

­반면 수량정책의 경우 오염원의 의사결정에 수직선의 사회 한계피해비용곡선을 

고려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음

­현실에서의 사회 한계피해비용곡선은 우상향하는 곡선일 것이기에 계단식 곡선이 

더 현실적인 사회 한계피해비용곡선을 감안할 수 있게 해 줌

[Panel A] [Panel B]

[그림 Ⅲ-5] Henry의 정책설계

자료: Phaneuf & Requate(2017), p. 74, [Figure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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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izer(2002)는 불확실성하에서의 가격정책과 수량정책을 확률연산가능일반균형

(stochastic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SCGE) 모형으로 시뮬레이션하여 

비교하고, 혼합정책의 유용성에 대하여 수치화하여 보임 

○ Nordhaus(1994)의 DICE(Dynamic Integrated Climate-Economy) 모형을 확

률적으로 확장하여 모형을 구축함

­정책을 시행하지 않았을 때의 미래 온실가스 배출 흐름과 그에 따른 필요 저감량 

정보의 부재, 한계저감비용 추정 결과의 부정확성, 미래의 저감기술 및 생산성에 

대한 예측 부정확성 등에 따른 비용 측면의 불확실성을 반영함

­기후민감도나 피해함수의 모수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피해 측면의 불확실성도 반

영함

○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온실가스 저감정책으로 가격정책이 수량정책보다 5배가

량 사회후생에서의 기대이득(expected gain)이 높은 것으로 추산됨

○ 혼합정책을 도입할 경우 단일 가격정책이나 수량정책보다 매력적인 정책대안이 될 

수 있음을 예시적인 시뮬레인션을 통해 정량적으로 보임

­혼합정책은 초기에 배출권을 할당한 후 발동가격(trigger price)에 도달할 경우 

정부에서 배출권을 추가로 발행하는 방식임

  ∙ 발동가격은 주로 가격상한(price ceiling)의 역할을 다루었으며, 가격하한

(price floor)이 결합된 혼합정책은 고려해 볼 수 있으나 동태적 비효율성을 

낳을 수 있음을 지적함(Pizer, 2002: 413, 각주 8)

­이러한 혼합정책은 설령 발동가격이 지나치게 높거나 낮아 최적화에 도달하지 못

한다 하더라도 단일 정책을 시행하는 것보다는 훨씬 사회후생을 개선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발동가격이 가격의 과도한 불확실성을 통제하는 안전판(safety valve) 역할을 

하기 때문임

□ Krysiak & Oberauner(2010)는 정부가 정책수단(가격정책, 수량정책)을 결정하기

보다 오염원(주로 기업)들에 정책수단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정책메뉴 방식;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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à la carte)이 사회적으로 더 효율적일 수 있음을 보임

○ 정보의 불확실성하에서는 가격정책이든 수량정책이든 정부가 어떤 탄소가격제를 

선택하더라도 사회후생에서의 비효율이 발생하게 됨([그림 Ⅲ-2] 참조)

○ Krysiak & Oberauner(2010)의 핵심 아이디어는 정부가 정책수단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오염원이 정책수단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임

­한계저감비용에 대한 불확실성과 규제당국의 정보 부족이 사회적 비효율성을 낳

으며, 해당 내용은 오염원 자신이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오염원에게 정책수단을 선

택할 수 있게 함으로써 후생손실을 줄일 수 있음을 이론적으로 보임

  ∙ 한계저감비용은 임의적인 요인에 의해 변동하며(불확실성), 규제당국은 오염원의 

저감기술을 정확히 알지 못함(정보의 비대칭성)

­오염원의 자기선택(self-selection)으로 정책당국이 오염원의 기술정보를 알고 

있을 때와 동일하게 사회적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음을 수리모형으로 제시함

  ∙ 저감기술에 대한 조정이 유연한 오염원은 세금제도를 선택하고, 조정이 경직적인 

경우에는 배출권거래제를 선택하는 것으로 귀결됨

­단일 정책 대비 항상 사회적 비용이 감소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음

○ 정책메뉴 방식을 [그림 Ⅲ-6]에서와 같이 혼합정책과도 간단하게 비교할 수 있음

­L은 배출권거래제에서의 무상할당량, 는 무작위 효과(random influence)로 불

확실성을 나타내며,  ′ 는 기대 한계저감비용을 의미함

­ 은 배출권 가격, 은 기대 가격, 윗줄과 밑줄은 각각 혼합정책에서 활용하는 상

한가격(세율)과 하한가격(보조금 단가)을 의미함

­    는 Roberts & Spence(1976)에서 가정하는 불확실성의 특성을 따

를 경우 배출권 가격과 총배출량 간의 관계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dE는 총배출량

의 기댓값으로부터의 편차를, 는 모수(constant parameter)를 각각 나타냄

­이 경우 혼합정책에서의 사중손실은 밝은 회색 삼각형으로 나타나고, 정책메뉴 방

식의 사중손실은 짙은 회색 삼각형으로 나타남

­기업 간 저감기술의 이질성이 클 경우 정책메뉴 방식이 더 효율적이며, 혼합정책은 

불확실성이 클 때 상대적으로 더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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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 이러한 방식의 정책을 스위스에서 운용하고 있기도 함

­스위스에서는 기업들이 탄소세를 지불할지,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할지 선택할 수 

있음

[그림 Ⅲ-6] 정책메뉴 방식과 혼합정책 간 비교

자료: Krysiak & Oberauner(2010), p. 230, [Fig. 3]을 본고 내용에 맞춰 저자 일부 수정

□ Fell et al.(2012)은 배출권거래제에서 혼합정책처럼 안전장치(safety valve)를 구축

하는 경우(hard price collar)와 배출권 예비분(reserve)을 이용하여 시장안정화조

치를 마련하는 경우(soft price collar)를 수리모형을 이용하여 비교함

○ 가격 한도(price collar) 정책은 배출권가격의 상한(ceiling)과 하한(floor)을 설정

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 엄격한 정도에 따라 강성 가격 한도(hard price collar)와 

연성 가격 한도(soft price collar)로 구분할 수 있음

○ 혼합정책(강성 가격 한도)의 경우 저감비용을 확실하게 제한할 수 있지만 배출량이 통

제 계획 이상으로 증가할 위험을 내포하고 있어 규제당국에서 우려하는 측면이 있음

○ 반면 시장안정화조치(연성 가격 한도)는 배출량을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시장에 추

가 허용함으로써 배출량 통제에 있어 규제당국에서 보다 선호할 수 있다는 특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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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감비용이 급증하는 경우 급격한 비용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는 떨어지지만, 통상

적인 상황에서는 대부분 시장안정화 조치만으로도 비용 상승을 억제할 수 있음

  ∙ 예비분을 충분히 크게 가져갈 경우 혼합정책과 거의 동일한 정책이 되지만, 적

당히 작은 규모의 예비분으로도 대부분의 상황에서 비용 안정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가격 한도를 대칭적으로 설계하는 것보다 비대칭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동일한 예비

분을 가지고도 비용 안정화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남

­대칭적인 가격 한도로 설계하면 배출권 가격이 하락할 때도, 상승할 때도 모두 제

한적인 수준에서만 환매(buyback)와 예비분 유입을 허용하는 것임

­비대칭적인 가격 한도는 가격 상한에서는 제한적으로 예비분을 시장에 풀고, 가격 

하한에서는 무제한적으로 환매하는 방식으로 설계하는 것임

­모형 분석에 따르면 비대칭 가격 한도로 설계하는 것이 더 적은 예비분으로도 동

일한 정책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소규모의 연성 가격 한도 정책으로 대부분의 경우 비용 안정화 효과를 누릴 수 있

음을 보임으로써 재계의 비용 우려와 환경단체의 반대를 억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임

­예비분을 허용함으로써 과도한 저감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소규모 예비분만을 

허용함으로써 배출 저감 효과가 낮아지는 위험도 제한할 수 있음

­재계와 환경단체 간의 정치적 타협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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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장에서는 탄소세(가격정책)와 배출권거래제(수량정책)를 혼합한 정책을 운용하는 

국가들의 사례를 자세하게 살펴보고자 함

○ 본 장에서 소개하는 혼합정책은 서론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하나의 대상에 배출권거

래제와 탄소세가 결합하여 동시에 적용이 되는 사례임

○ 정책대상에 따라 탄소세와 배출권거래제가 배타적 혹은 준배타적으로 적용되는 사

례들은 본 장에서 자세히 다루지 않지만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부록에서 추가

적으로 정리함

­해당 내용은 <부표 1>을 참고할 수 있음

○ 배출권거래제 제도 내에서 시장안정화 조치 등으로 가격정책의 기능이 가미되는 사

례도 본 장에서 다루는 사례는 아님

­해당 방식은 EU-ETS에서 제도 안전장치로 활용되면서 우리나라 배출권거래제에

서도 이미 유사한 구조로 제도 설계에 반영하였거나 추가 보완을 준비하고 있어 

본고에서는 별도로 다루지 않음 

1. 영국

가. 제도 개요

□ (ETS 도입) 영국은 EU-ETS 초기 단계부터 적극 참여하였으며, 전력·정유·철강·시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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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화학 등 1,000여 개 주요 산업시설을 규제 범위에 편입하여 국가 전체 CO₂ 배출

의 약 50%를 관리함53)

○ 영국 정부는 배출권거래제가 가장 비용효율적인 온실가스 감축 수단이라고 평가하

였으며, 2003년 에너지 백서를 통해 EU-ETS를 향후 탄소감축 정책의 핵심 수단으

로 활용한다는 방침을 공식화함

○ 이후 2005년 EU-ETS 1기 출범과 함께 제도에 참여하였으며, 브렉시트로 EU- 

ETS를 이탈하기 전인 2020년까지 1~3기 동안 참여를 지속하였음

□ 영국은 2020년 말 EU를 공식 탈퇴함에 따라 EU-ETS의 참여도 종료되었으며, 독자

적인 탄소가격제도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됨

○ 영국 정부는 탄소세 부과 등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였으나, 기존 배출권거래제의 연

속성과 시장 기반 효율성을 유지하기 위해 UK-ETS 도입을 결정함

○ 이에 따라 2020년 6월, 영국·스코틀랜드·웨일즈·북아일랜드 행정부가 공동으로 

UK-ETS 도입계획을 발표하였으며, 같은 해 「재정법(Finance Act 2020)」과 「온

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령(Greenhouse Gas Emissions Trading Scheme 

Order 2020)」을 제정하여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2021년 1월 1일 공식 출범함54)

□ UK-ETS는 총량제한 배출권거래제(cap-and-trade) 방식을 사용하는 EU-ETS와 기

본 구조는 유사하나, 다음과 같은 주요 차별점을 가짐

○ 첫째, 초기 배출총량을 기존 EU-ETS 대비 5% 낮게 설정하여 보다 강화된 감축 

의지를 반영함55)

○ 둘째, 경매 시 톤당 22파운드 이하의 입찰은 수용하지 않는 최저경매가격(Auction 

Reserve Price, ARP) 제도를 도입하여 가격 급락을 방지함56)

○ 셋째, 배출권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급등할 경우 정부가 개입할 수 있도록 가격억제

53) HM Government, Climate Change The UK Programme 2006, 2006, p. 50.
54) Ares, The UK Emissions Trading Scheme, 2021, pp. 4~5.
55) Burke, “Replacement for the EU Emissions Trading Scheme,” 2020, pp. 9~11.
56) ICAP, Emissions Trading WorldWide: Status Report 2023, 2023, p.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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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커니즘(Cost Containment Mechanism, CCM)을 도입함57)

○ 넷째, 적용 범위는 EU-ETS와 동일하게 발전, 에너지집약 산업, 국내 항공 부문을 

포함함58)

­향후 해운(2026년 예정) 및 폐기물 소각·에너지 회수 부문(2028년 예정)으로 확

대할 계획임

○ 2021년 UK-ETS 도입 이후 2022년까지는 EU-ETS와 유사한 가격 흐름을 보였으

나, 2023년 이후 UK-ETS 가격이 상대적으로 하락하며 양 시장 간 디커플링이 발

생함

[그림 Ⅳ-1] 영국 UK-ETS와 EU-ETS의 가격 변동 비교(2020~2025년)

  주: 1) UK-ETS는 UKA Future, EU-ETS는 EUA Future 기준이며 유로로 환산한 금액임
자료: Barchart, “Interactive Chart,” 참고하여 저자 작성

□ (CPS 도입) EU-ETS는 도입 초기 제도 정착에는 성공했으나, 과잉 할당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영향으로 배출권 수요가 급감함

○ 이로 인해 탄소가격이 지나치게 낮게 형성되어, 실질적인 감축 유인을 제공하지 못

한다는 구조적 한계가 제기됨

57) Burke, “Replacement for the EU Emissions Trading Scheme,” 2020, pp. 9~11.
58) Energy Advice Hub, “The UK ETS: frequently asked questions,” https://energyadvicehub.

org/the-uk-emissions-trading-scheme-frequently-asked-questions/, 검색일자: 2025.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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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ETS의 배출권 가격은 2008년 초 톤당 약 30유로 수준에서 형성되었으나, 

2012년 말에는 6.45유로, 2013년 4월에는 2.75유로까지 하락함59)

­이 같은 가격 수준은 화석연료 발전의 전환을 유도하기에 충분하지 않았으며, ‘교

토의정서’하의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충분한 유인을 제공하지 못함

□ 영국 정부는 발전 부문에 추가 탄소가격 신호가 없을 경우 장기적인 저탄소 투자가 

지연되고 기후 목표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탄소가격하한제(Carbon Price Floor, 

CPF)를 도입하고 실행수단으로 탄소가격지지세(Carbon Price Support, CPS) 부과

를 결정함

○ 2011년 예산안을 통해 CPF 도입을 확정하고 2013년 4월부터 시행함60)

­CPF는 EU-ETS의 낮은 시장가격을 보완하여 최소한의 탄소가격을 보장함으로써 

발전 부문 가격신호를 강화하고 탈석탄 및 저탄소 투자 전환을 유도하는 보완적 

정책수단으로 작동함

○ CPF는 발전용 화석연료에 대해 CPS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었으며, 이에 따

른 추가 비용은 석탄 등 고탄소 연료의 발전 원가를 높여 석탄 발전의 경제성을 약

화시키고 가스·청정에너지로의 연료 전환을 유도함

­영국 발전 부문 배출량은 2012년 대비 2017년에 약 57% 감소하였고,61) 2019년

에는 1888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으며,62) 2020년에는 2012년 대비 약 74% 감

소한 것으로 집계됨63)

59) ICAP, “Allowance Price Explorer,” https://icapcarbonaction.com/en/ets-prices, 검색일자: 
2025. 5. 2. 데이터 참고.

60) HM Treasury, Carbon price floor consultation: the Government response, 2011, p. 5.
61) Leroutier, M., “Carbon pricing and power sector decarbonization: Evidence from the 

UK,” Journal of Environmental Economics and Management, Ⅲ, 2022, p. 1.
62) IEA, Energy Policies of IEA Countries – United Kingdom 2019 Review, 2019, pp. 3.
63) Review Energy, “UK officially becomes first G7 country to phase out coal power,” https://

www.review-energy.com/otras-fuentes/uk-officially-becomes-first-g7-country-to-phase-
out-coal-power, 검색일자: 2025.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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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의 발전 부문 탄소배출 감소는 CPS 도입에 따른 석탄발전의 급격한 축소에 기인

한 것으로 분석됨

○ 2012년 약 39.2%에 달했던 영국의 석탄 발전 비중은 CPS가 도입된 2013년부터 

빠르게 낮아져 2020년에는 약 1.8%로 급감하였음64)

○ 이후 2024년 9월 30일 마지막 석탄 발전소가 폐쇄되면서 영국은 G7 국가 최초로 

석탄발전을 종식한 국가가 되었으며, 석탄 발전 감소분은 주로 가스 및 재생에너지로 

대체되었음65)

□ 다만 발전 부문의 탄소배출의 감소는 단일 정책의 효과로만 보기 어려우며, CPS 외에

도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환경 규제 강화, 전력시장 구조 개편 등 복수의 정책이 함

께 작동한 결과로 해석될 수 있음

○ 이에 학계는 다른 정책 요인을 통제한 상태에서 CPS의 독립적인 감축 효과를 분석

하기 위한 다양한 실증 분석을 수행함

○ Leroutier(2022)는 통제집단합성법(Synthetic Control Method)을 적용해 2013~ 

2017년 동안 CPS로 인해 발전 부문 탄소배출이 연평균 20.5~26% 추가 감축된 

것으로 분석함66)

­이는 동 기간 총배출량의 약 25%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탄소배출 감축의 상당 부

분이 CPS에 기인했음을 시사함

○ Gugler et al.(2021)은 CPS를 포함한 영국의 탄소가격 정책이 재생에너지 보조금

보다 탄소감축에 더 효과적이라고 분석하며, 특히 탄소가격이 충분히 높은 수준에

서 형성될 때 비용 효율성이 더욱 제고된다고 분석함67)

64) Deaney, Electricity generation and supply in Scotland, Wales, Northern Ireland and 
England 2016 to 2020, 2021, p. 3.

65) Review Energy, “UK officially becomes first G7 country to phase out coal power,” https://
www.review-energy.com/otras-fuentes/uk-officially-becomes-first-g7-country-to-phase-
out-coal-power, 검색일자: 2025. 5. 9.

66) Leroutier, “Carbon pricing and power sector decarbonization: Evidence from the UK,” 
Journal of Environmental Economics and Management, 2022, p. 19.

67) Gugler et al., “Effectiveness of climate policies: Carbon pricing vs. subsidizing renewables,” 
Journal of Environmental Economics and Management, 106, 2021, p.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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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일부에서는 석탄발전의 급격한 축소를 CPS로 인한 탄소가격 상승의 직접적인 

결과라기보다 설비 노후화 등 자연스러운 감가상각 과정에 따른 폐쇄로 보는 견해도 

존재함

○ <표 Ⅳ-1>는 CPS 도입 이후 폐쇄된 영국 석탄화력발전소의 사유를 정리한 것으로, 

다수 사례에서 ‘석탄화력발전 부문의 시장 여건 악화’를 주요 배경으로 지목함

­이는 CPS가 석탄 발전소의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실질적인 운영 기간을 

단축시킨 요인으로 해석될 수 있음을 보여줌

○ 그러나 2013년 이후 폐쇄된 대부분의 석탄화력발전소는 짧게는 43년, 길게는 56

년간 운영된 이후 종료되었으며, 이는 통상 설계수명(약 30년)을 크게 상회함

­CPS는 이미 노후화가 진행된 시점에 도입된 제도였다는 점에서 해당 설비의 폐쇄

를 전적으로 CPS의 영향으로 단정하는 데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음

발전소명 운영기간
설비용량 

(MW)
폐쇄 이유

Cockenzie 1967~2013년 1,152 탄소 효율성 최하위로 평가되어 폐쇄

Didcot A 1970~2013년 1,590 EU 대형발전소 환경규제(EU-LCPD)에 따라 폐쇄

Tilbury B 1968~2013년 1,428
2013년 CPS 도입과 저탄소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 변화에 맞춰 폐쇄(CPS 도입으로 인한 탄소가
격 상승으로 폐쇄)

Ironbridge B 1969~2015년 1,000 EU 대형발전소 환경규제에 따라 폐쇄

Ferrybridge C 1966~2015년 2,034
노후화와 환경 관련 법규로 인해 2015년 기준 향후 
5년간 1억파운드의 손실이 예상되어 폐쇄(CPS 도
입으로 인한 탄소가격 상승으로 폐쇄)

Longannet 1970~2016년 2,400
운영사가 노후한 발전소를 대체하기 위해 새로운 석
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제안했지만, 영국 정부가 승인
하지 않음(2011년)

Rugeley B 1972~2016년 1,000
영국 석탄화력발전 부문의 시장 여건 악화로 인해 
폐쇄(CPS 도입으로 인한 탄소가격 상승으로 폐쇄)

Eggborough 1967~2018년 2,000 CPS 도입으로 인한 탄소가격 상승으로 폐쇄

Cottam 1969~2019년 2,000
영국 석탄화력발전 부문의 시장 여건 악화로 인해 
폐쇄(CPS 도입으로 인한 탄소가격 상승으로 폐쇄)

<표 Ⅳ-1> 영국의 석탄화력발전소 운영 종료 사례(2013~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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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명 운영기간
설비용량 

(MW)
폐쇄 이유

Aberthaw B 1971~2020년 1,725
영국 석탄화력발전 부문의 시장 여건 악화로 인해 
폐쇄(CPS 도입으로 인한 탄소가격 상승으로 폐쇄)

Fiddler's Ferry 1971~2020년 2,000
영국 석탄화력발전 부문의 시장 여건 악화로 인해 
폐쇄(CPS 도입으로 인한 탄소가격 상승으로 폐쇄)

West Burton A 1967~2023년 2,000
2021년 폐쇄 예정이었으나, 에너지 시장의 불안정
에 따른 충격 완화를 위해 영국 산업·에너지부 장관
의 요청으로 2023년까지 연장 운영

<표 Ⅳ-1> 의 계속

자료: Global Energy Monitor Wiki, https://www.gem.wiki/Main_Page, 검색일자: 2025. 5. 12.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나. 제도 설계·구조

□ (ETS 구조) UK-ETS는 온실가스 배출총량(Cap)을 설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배출권

(UK Allowances)을 발행하여 시장에서 거래하도록 설계됨68)

○ 배출총량은 제도 참여자(발전·산업·항공부문 등)의 총 탄소 배출허용량을 의미하며, 

2021년 약 1.56억톤에서 2030년 약 5천만톤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축소되어 2050년 

탄소중립(Net Zero)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설계됨69)

○ 배출권 허용량 내에서 참가자들은 무상으로 배출권을 할당받거나 경매 및 2차 시장 

거래를 통해 이루어지며, 필요시 참가자 간 상호 거래가 가능함

­탄소누출 위험 업종에는 EU-ETS 4기와 동일한 원칙에 따라 일정 비율을 무상할

당하고, 업종·벤치마크 지표·할당량 산정방식은 EU 기준 제품 벤치마크와 과거 

기업 데이터에 기반해 산정함70)

­무상분 이외 대부분은 경매를 통해 배분되며, 규제대상 배출기업뿐 아니라 금융기

관 등 비규제 투자자도 참여 가능함71)

68) Ares, “The UK Emissions Trading Scheme,” 2021, p. 1.
69) ICAP, “UK Emissions Trading Scheme”, https://icapcarbonaction.com/en/ets/uk-emissions

-trading-scheme, 검색일자: 2025. 5. 12.
70) Ibid.



56

­경매는 거래소(ICE Futures Europ exchange)에서 격주마다 정기적으로 실시되

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장외거래 시장(OTC)을 통해 선물·옵션 거래 등 다양한 

형태의 2차 거래를 허용함

○ 매년 시설·항공 운영자는 실제 배출량에 상응하는 배출권을 제출해야 하며, 총허용

량은 점진적으로 감소하여 총배출은 구조적으로 하향 경로를 따름72)

□ UK-ETS는 급격한 가격 변동을 완화하기 위해 두 가지 주요 메커니즘인 ARP와 

CCM을 운용하고 있음

○ ARP는 2021년 도입된 경매 하한으로, 시장에서 배출권 가격이 과도하게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임73)

­2021년 기준 최저경매가격은 22파운드이며, 이 가격 이하로는 경매에서 체결되

지 않기 때문에 가격의 급격한 하락을 방지할 수 있음

○ CCM은 배출권 가격이 과도하게 급등할 경우 당국이 시장에 개입할 수 있도록 설

계된 장치임74)

­연속 6개월간 평균 탄소가격이 과거 2년 평균 가격의 3배를 초과하는 경우 발동 

가능하며, 잔여 경매 물량 조기 방출, 향후 예정된 배출권 조기 공급, 신규 진입자 

예비분의 추가 경매 등으로 시장안정을 도모함

□ (ETS-CPS 연계 방식) CPS는 EU-ETS 하에서 형성되는 탄소가격이 지나치게 낮아 

저탄소 투자 유인이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설계된 보완 장치임75)

○ 영국 정부는 발전 부문에 추가 탄소비용을 부과함으로써 정부가 설정한 최소 탄소

가격을 실현하고자 함

71) UK Government, Evaluation of the UK Emissions Trading Scheme: Phase 1, 2023, p. 5.
72) Ibid. p. 16.
73) Ibid. pp. 67~68.
74) ICAP, “UK Emissions Trading Scheme,” https://icapcarbonaction.com/en/ets/uk-emissions-

trading-scheme, 검색일자: 2025. 5. 12.
75) Gugler et al., “Effectiveness of climate policies: Carbon pricing vs. subsidizing renewables,” 

Journal of Environmental Economics and Management, 106, 2021, 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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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PS는 ETS 시장가격이 정부가 설정한 가격하한보다 낮을 경우, 그 차액을 기후변

화세(Climate Change Levy)에 추가하여 부과하는 구조임76)

­발전사업자는 ETS에서 배출권을 구매해 기본 탄소비용을 부담하며, 시장가격이 

정부 목표가격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을 CPS 형태로 추가 납부하게 됨

○ [그림 Ⅳ-2]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EU-ETS 가격에 CPS 가격을 더해 형성된 

영국의 실효 탄소가격을 보여줌

­EU-ETS 가격이 CPS 도입 이전까지 톤당 5유로 수준에 머무르자, 영국 정부는 

2013년 4월부터 톤당 4.94파운드(약 5.84유로)의 CPS를 도입하여 기존 ETS 가

격 위에 추가 과세함

­이후 CPS 세율은 2014년 9.55파운드(약 11.46유로), 2015년 18.08파운드(약 

24.63유로)로 인상되어 연료 전환과 저탄소 투자를 유도함

[그림 Ⅳ-2] 영국의 실효 탄소가격

  주: 영국의 실효 탄소가격 = EUA price + CPS 
자료: Gugler et al., “Carbon Pricing and emissions: Causal effects of Britain's carbon tax,” 

2023, p. 4.

76) 이동규, ｢해외의 탄소세 운용 동향 및 탄소가격에서의 시사점｣, 󰡔에너지포커스󰡕, 2021년 겨울호, 
2022, p.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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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PS 산정방식: 2013~2015년 기준) CPS 세율은 2016년에 고정되기 전까지 다음과 

같이 산정됨77)

CPS 세율=(정부 목표 탄소가격–시장 탄소가격)

­정부 목표 탄소가격: 정부가 설정한 연도별 목표 탄소가격(CPF)

­시장 탄소가격: 거래소(ICE-ECX)에서 거래된 연간 평균 탄소가격(톤)

○ 도출된 CPS 세율에 연료별 배출계수를 곱해 단위연료당 CPS 세율(£/KWh)이 산

정되며, 해당 금액은 발전사업자가 기후변화세 형태로 납부하게 됨

­연료별 배출계수: 연료별 이산화탄소 배출계수(Department for Environment 

Food and Rural Affaris(DEFRA)에서 발표하는 kWh당 기준)

­배출계수가 높은 연료(예: 석탄)는 더 높은 CPS 단가가 적용됨으로써 가격 신호를 

통해 연료 전환 유인을 제공함

□ (CPS 산정방식: 2016년 이후 기준) CPS는 2020년까지 매년 단계적으로 인상해 톤당 

30파운드 수준을 유도하려 했으나,78) EU-ETS 가격이 낮게 유지되면서 목표 달성을 

위한 CPS 세율 상승 폭이 과도해지는 문제가 발생함

○ 높은 세율은 영국 발전사업자의 탄소비용 부담과 소비자 에너지요금 상승 우려를 

키웠고, 이에 2014년 예산안을 통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CPS 세율을 통당 

18파운드로 고정하기로 결정함79)

­정부는 CPS 동결 조치로 2018~2019년까지 영국 기업에 누적 40억파운드 규모

의 비용 절감 효과와 가정 전기요금 연 15파운드 인하 효과를 전망함80)

77) Hirst and Keep, Carbon Price Floor (CPF) and the price support mechanism, 2018, pp. 8~9.
78) Hirst and Keep, Carbon Price Floor (CPF) and the price support mechanism, 2018, p. 3.
79) HM Treasury, Budget 2014, 2014, p. 77.
80) Hirst and Keep, Carbon Price Floor (CPF) and the price support mechanism, 2018, 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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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CPS 세율 동결 전(잠정세율) CPS 세율 동결 후

2013/14 £4.94 £4.94

2014/15 £9.55 £9.55

2015/16 £18.08 £18.08

2016/17 £21.20 £18.00

2017/18 £24.62 £18.00

2019 이후 - £18.00

<표 Ⅳ-2> CPS 세율 동결 전후 비교(2014년 예산안 반영)

(단위: 파운드)

자료: Hirst, and keep, Carbon Price Floor (CPF) and the price support mechanism, 2018. 참고하
여 작성

□ 2021년 UK-ETS가 출범하고 ARP가 톤당 22파운드로 설정되면서, CPF는 사실상 

가격하한의 역할보다는 발전 부문에 대한 추가 세율로서의 기능을 하게 됨81)

○ ARP와 CPS가 결합되어 영국 내 발전 부문의 실효 탄소가격은 톤당 최소 40파운드 

수준을 유지하는 구조가 형성됨

­2025년 1월 기준 UK-ETS 가격이 톤당 41.48파운드일 때,82) 발전 부문에는 18

파운드의 CPS가 추가되어 총 실효 탄소가격은 약 59.48파운드에 이르게 됨 

○ 정부는 2017년 가을 예산안에서 석탄화력발전이 종식될 때까지 CPS 제도를 유지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으나, 2024년 가을에 발표된 예산안을 통해 CPS를 2027년

까지 유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음83)

­2024년 9월 석탄화력 발전이 공식적으로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CPS를 유지

하기로 한 결정은 단기적으로 탄소가격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정책기조를 반영

했다고 볼 수 있음

81) Ares, “The UK Emissions Trading Scheme,” 2021, p. 5.
82) Department for Energy Security & Net Zero, “UK ETS: Carbon prices for use in civil 

penalties, 2025,”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determinations-of-the-
uk-ets-carbon-price/uk-ets-carbon-prices-for-use-in-civil-penalties-2025, 검색일자: 
2025. 5. 16.

83) HM Treasury, Autumn Budget 2024, 2024, p.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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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의 탄소세 및 UK-ETS의 수입은 정부 일반회계(Consolidated Fund)에 편입되어 

관리됨84)

○ 2023/24 회계연도에 발생한 UK-ETS 수입은 26억파운드, 탄소세로 거둔 수입은 

약 18.3억파운드로 집계됨85)

○ 탄소가격 관련 수입은 특정 용도로 한정되지 않으며, 탄소중립 전략에 따라 재생에

너지·에너지효율·혁신기술 투자 등 기후대응 예산으로 편성·집행됨86)

­영국 정부는 2021/22년과 2025/26년 사이에 국제기후재정(International Climate 

Finance)에 총 116억파운드의 지원을 약속했으며, 2025년까지 기후 적응 관련 

지출을 5억파운드에서 15억파운드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힘87)

□ (소결) 영국은 EU-ETS 참여 초기부터 배출권거래제를 탄소감축의 핵심 수단으로 활

용해 왔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배출권 가격이 급락하면서 실질적인 감축 유인이 

약화되는 구조적 한계가 드러남

○ 이에 영국 정부는 2013년부터 발전 부문에 CPS를 도입하여 ETS를 보완하는 하이

브리드 제도를 구축함

□ CPS 도입 이후 발전 부문 탄소배출량과 석탄 발전 비중은 급감하였으며, 이는 다수의 

공식 통계 및 연구 결과를 통해 확인됨

○ 영국의 하이브리드 제도는 고탄소 발전의 구조적 전환을 유도할 수 있음을 실증적

으로 보여주는 대표 사례로 평가됨

○ CPS는 영국 발전 부문의 탄소비용 부과 체계의 중요한 축으로서 ETS와 함께 감축

을 견인하는 정책수단으로 자리 잡음

84) ICAP, “UK Emissions Trading Scheme,” https://icapcarbonaction.com/en/ets/uk-emissions
-trading-scheme, 검색일자: 2025. 9. 19.

85) HM Revenue & Customs, “Environmental Taxes Bulletin Commentary,” https://www.gov.
uk/government/statistics/environmental-taxes-bulletin/environmental-taxes-bulletin-
commentary-june-2022, 검색일자: 2025. 9. 19.

86) HM Treasury, Autumn Budget 2024, 2024, p. 77.
87) Department for Energy Security and Net Zero, “International Climate Finance,” https://

www.gov.uk/guidance/international-climate-finance, 검색일자: 2025.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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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헝가리

가. 제도 개요

□ (EU-ETS 도입) 헝가리는 2005년 EU-ETS 1기부터 참여했으며 경매제도에 처음으로 

참가한 대표국 중 하나임

○ 2005~2007년 1기에서는 약 261개의 설비가 참여했으며 2004년 12월 27일 유럽

위원회로부터 국가할당계획(NAP)에 대한 승인을 받아 본격 도입을 알림 

○ 헝가리는 EU-ETS 1기에 매년 29.942만톤을 무상 할당 받았으며,88) 이는 1기 참

여국 중 상위 15위를 기록함

­해당 기간 실제 배출량은 무상 할당권보다 낮아 다수의 잉여 할당권이 존재했음

­무상 할당권 상위 순위는 참여국 중 독일, 영국, 폴란드 순서이며, 헝가리는 덴마

크와 오스트리아를 이은 순위임89)

○ 헝가리는 덴마크, 리투아니아, 아일랜드와 함께 1기부터 경매 제도에 참여한 국가 

중 하나임90)

□ 헝가리는 2005년 「제15호 법(005. évi XV. törvény)」을 제정하여 EU-ETS 참여 및 

기후변화 협약을 이행할 법적 근거를 마련함

○ 법안은 EU 「2003/87/EC」와 「2004/101/EC」 지침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항공 

부문으로 확대된 「2008/101/EC」에 대한 추가 사항도 담고 있음

○ 「제15호 법」으로 배출 모니터링·보고 및 검증(MRV), NAP, 국가 등록부, 배출권 

이전, 제재 규정 등 기반을 마련함

88) Mezősi András, A 2005 és a 2006-os európai és magyar EU-ETS kibocsátási adatok ele
mzése, 2007, pp. 1~12. 

89) Jon Birger Skjærseth and Jørgen Wettestad, EU Emissions Trading: Inflation, Decision-
making and Implementation, 2008, pp. 54~57. 

90) European Commission, “Development of EU-ETS,” https://climate.ec.europa.eu/eu-actio
n/carbon-markets/eu-emissions-trading-system-eu-ets/development-eu-ets-2005-2020_e
n, 검색일자: 2025.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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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헝가리 정부는 배출량 모니터링, 보고, 검증에 대한 체계를 구축해 EU-ETS 

소관 부처인 기후보호담당국(Nemzeti Klímavédelmi Hatóság, NKVH)에 제출

하도록 함

□ 헝가리는 EU-ETS 2기에 NAP에서 총배출량(cap)을 30.7만톤으로 제출했으나, 유럽

위원회 결정은 약 12%가량 감소한 26.7만톤을 승인함91)

○ 2008~2012년 2기에 교토의정서 목표 반영이 본격화되었기에 배출권이 하향 조정

되어 결정됨 

○ 헝가리 1기 최종 배출량은 약 26만톤으로, 잉여 배출권이 약 4만톤이었다는 점에

서 내린 유럽위원회의 판단으로 보임

○ 동유럽 국가 중 폴란드와 체코와 더불어 가장 많은 하락 폭임(각각 약 26%와 14%)92)

□ EU-ETS 3기부터 유럽연합 차원에서의 배출 상향(cap), 경매 참여 확대, 배출권 공급 

정책 등이 시행되면서 무상 할당량이 현저히 줄기 시작함

○ EU-ETS 3기에는 NAP를 제출하지 않고 배출 상한의 설정이 개별국 단위에서 EU 

단위로 이관이 되었음

○ 특히 유럽위원회는 3기를 기점으로 일부 국가에 전액 경매(full auctioning) 원칙

을 도입해 2019년부터 발전소 배출량 전체를 경매로 시행하도록 함

○ 대형 발전소는 무상 할당량을 줄여갔으나 화학, 정유, 철강, 비료 등 산업 부문은 

탄소 누출에 취약하다는 판단하에 3기에도 큰 비중이 무상으로 할당됨

○ 헝가리는 EU 내에서 GDP가 상대적으로 낮은 10개국 중 하나로, EU 집행위원회

는 ‘전력 부문에 대한 과도기적 무상 할당’에 따라 전력 발전소에 한시적으로 무상 

할당을 허용함

­즉 유럽위원회는 헝가리를 포함한 일부 국가에 대해 2030년까지 과거 배출량을 

91) Jon Birger Skjærseth and Jørgen Wettestad, EU Emissions Trading: Inflation, Decision-
making and Implementation, 2008, p. 60.

92) Michael Grubb et al., National Allocation Plans in the EU Emissions Trading Scheme: 
Lessons and Implications for Phase Ⅱ, 2014, p. 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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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으로 할당량을 선정하는 그랜드파더링(Grandfathering)에 대한 승인을 내림93)

­예외 사항에 적용을 받기 위해서 헝가리는 전력망·발전소 현대화 및 투자를 적극 

시행해야 했음

□ 2013년부터 제도적 변화를 앞둔 EU-ETS 3기 시행에 앞서 헝가리는 자국 법체계를 

마련해 2012년 12월, 의회의 승인으로 「제CCXVII호 법(2012. évi CCXVII. törvény)」

을 제정함

○ EU-ETS 3기를 기점으로 추가된 내용을 담은 2012년 「제 CCXVII호 법」이 도입됨

­(할당 계획) 2012년 이후 배출권 할당은 EU 벤치마크에 기반하며 경매 절차 본격

화에 관한 내용이 있음

­(EU 통합 등록부) EU 역내 통합 등록부로 이관된 내용을 담으며 모니터링·보고에 

대한 요건을 포함함

­(노력분담결정(Effort Sharing Decision)) 비-ETS 부문을 위한 노력분담결정을 

포함함 

○ 참여 설비 사업자 배출량 보고, 배출권 반납, 등록부 규정, 국내 권한 지정 등 관련

해 국내법상 근거를 제공함

□ (탄소쿼터세 도입) 헝가리 정부는 EU-ETS 무상 할당 체계만으로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에 도달할 수 없을 것이라는 판단하에 이를 보완할 국내 세제에 대한 

필요성이 언급됨

○ 2018년에 발표된 ‘2018~2030 헝가리 국가 기후변화 전략’에서 EU-ETS에 대한 

보완적 제도에 대한 암시가 처음 등장함

○ 2030년까지 2005년 대비 온실가스 40% 감축목표를 세운 헝가리 정부는 대형 배

출자와 산업 배출에 직접 과세함으로써 감축 경로를 확실시하고자 한 것으로 보임

○ 특히 2017년 기준 헝가리 EU-ETS 커버리지는 약 32%로, 슬로바키아(49%), 체코

(48%), 폴란드(51%) 등 동유럽 EU 회원국들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편에 속함94) 

93) European Parliament, Roadmap to EU climate neutrality – Scrutiny of Member States: 
Hungary’s climate action strategy,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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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헝가리 정부는 비상 규정으로 2023년 7월 17일에 자국 탄소쿼터세(szén-dioxide 

kvóta adó)에 관한 정부령을 발표하고 채택해 운영 중임

○ 비상 정부령 「무상 배출권 대량 할당을 받는 사업장 운영자 비상 규칙」을 통해 

EU-ETS 참여 설비 중 대량 배출 설비를 대상으로 한 탄소세를 도입함

○ 탄소쿼터세는 규정된 기준을 초과할 시 운영 설비의 이산화탄소 총배출량에 부과하

는 세금임

○ 2023년 7월 20일에 발효된 「320/2023. (Ⅶ.17.)」 정부령은 탄소 누출과 국내 산

업 경쟁력 약화를 우려해 2023년 10월 7일에 「425/2023(X.4.)」로 한 차례 개정

되어 대상 설비에 관한 기준이 상향됨

○ 헝가리 정부는 「제CCXVII호」 법을 참조해 탄소쿼터세 대상 설비와 배출량에 대한 

정의와 기준을 규정함

□ 탄소쿼터세 일부로서 거래 수수료 규정이 신규 개설된 바 있는데, 참여 설비는 EU- 

ETS 배출권 이전 시 헝가리 기후보호담당국에 수수료를 납부해야 함

○ 탄소쿼터세 대상 설비에 적용되는 거래 수수료이며, 참여 설비의 계좌에서 타 계좌

로 이전 시 배출권 가치의 15%를 납부해야 함

○ 「EU 2019/1122」 규정 제107조에 따르면, 회원국은 계정 보유자에게 제공하는 서

비스에 대해 행정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음

­다만 합리적이고 행정 비용에 비례하도록 책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법적 근거에도 불구하고 유럽위원회는 헝가리 거래 수수료가 행정 비용을 초

과한다는 입장임

○ 거래 수수료는 기후보호담당국 수입으로서 당국 운영 및 EU 배출권거래제도 운용과 

장부 관리 등에 사용됨

□ 헝가리 탄소쿼터세 관할기관은 국세청(Nemzeti Adó- és Vámhivatal, NAV)과 기

후보호담당국으로 나뉨

94) European Commission, Country Fact Sheet – Hungary,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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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소쿼터세) 참여 설비의 분기별 선납과 연간 정산은 헝가리 국세청이 관할기관이며, 

국고 계좌로 납부하도록 설계됨

○ (거래 수수료) 헝가리 내 사업자의 EU 연합등록부 관할 당국이 기후보호담당국이기 

때문에 등록부에서 발생하는 거래에 대한 수수료는 기후보호담당국에 납부함

□ 헝가리 탄소쿼터세는 위기상태 및 비상 권한으로 시행된 비상 정부령으로서 의회 동

의 없이 처음 도입되었으며, 국내 산업계는 헌법재판소(Alkotmánybíróság, AB)에 

위헌을 주장하기도 함

○ 2024년 1월 15일, 산업 설비 운영자 일부가 헌법재판소에 헝가리 정부령 「320/ 

2023(VII.17.)」과 개정령 「452/2023 (X.4)」에 대해 위헌임을 주장하며 헌법소원

을 제기함95)

­위헌 주장은 적법한 법률상 근거의 결여, 소급입법 금지 위반, 준비기간의 불충분, 

재산권 및 비례적 과세 원칙 침해 등을 제시해 제기됨

○ 이에 대해 헌재는 ｢헌법｣상 예산 규율 제37조 제4항 내 정해진 권한 제한 탓에 본 

안 심리를 할 수 없다고 해석함

­헌재는 국가부채가 GDP의 50%를 초과할 시 과세요건 규정에 실질적 합헌성을 

심사할 수 없으며, 탄소쿼터세는 중앙예산으로 납부되는 세목이기에 심사 제한 범

위에 부합한다고 판단함

○ 이에 헌재는 헌법소원을 각하했으며 그 결과 세제가 지속 유지됨

□ 2025년 헝가리 의회는 비상 정부령으로 구속력을 유지했던 탄소쿼터세의 지위를 격

상해 공식 법령으로 채택함

○ 탄소쿼터세는 2022년 11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전국에 비상사태를 선포

하며 비상 정부령으로 운영해 온 정책임

○ 2025년 7월 20일, 「2025년 L 법」에서 제10장 “무상 배출권의 상당한 할당을 받은 

시설 운영자에 관한 일부 규정” 제92-101조로 세부 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며, 법적 

95) Alkotmánybíróság(AB), 「AZ ALKOTMÁNYBÍRÓSÁG 3383/2024. (XI. 8.) AB VÉGZÉSE」,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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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이에 따라 2023년 발효된 비상 정부령은 폐지되고 정규 법안으로서 탄소쿼터세가 

시행되고 있음 

나. 제도 설계·구조

□ (탄소쿼터세 구조) 헝가리 탄소쿼터세 도입을 위한 비상 정부령은 2023년에 발표 및 

제정되었으며, 이산화탄소 1톤당 36유로로 책정됨

○ 세율은 첫 도입인 2023년 7월 20일부터 2023년 10월 6일까지 톤당 40유로였으

며 2023년 10월 7일부터 톤당 36유로로 인하됨

○ ‘대량 배출 설비’란 전년도 기준으로 ① CO₂ 총배출량 평균 50% 이상에 해당하는 

양의 무상 배출권을 받은 사업장과 ② 연평균 CO₂ 배출량이 2만 5천톤 초과인 사

업장을 의미함

○ 2025년 정규 법령으로 채택된 이후에는 두 개의 요건에 대해 전년도가 아닌 3개년

으로 기간을 확대하면서 대량 배출 설비에 대한 과세를 강화함

­직전 3개 연도 동안 설비의 연평균 검증된 CO₂ 배출량이 연간 2만 5천톤을 초과

하고, 과세 연도 직전 연도에 설비의 3년 평균 CO₂ 배출량의 50%를 무상 할당 

받은 요건을 충족하면 세금이 발동됨

○ 탄소쿼터세 대상 요건과는 별개로 실제 과세는 배출량 전체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

도록 설계됨

□ 거래수수료는 설비 운영자가 배출권을 유럽 배출권거래소 계정을 통해서 이전할 때 

납부해야 하는 비용으로, 유럽배출권 가격의 15%를 헝가리 중앙은행이 고시한 환율

에 따라 내야 함

○ 2023년 7월 20일부터 10월 6일까지는 10%였으나, 10월 7일부터 15%로 상향된 

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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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에 참여한 산업 설비는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수수료 납부는 납부 내역

서 수령 후 30일 이내에 해야 함

□ 대상 설비는 2023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탄소쿼터세를 적용받았으며, 과세 연도별

로 산정하여 매분기 종료 후 다음 달 15일까지 세액 산정과 신고 및 납부 자료를 제출

해야 함 

○ 가령 1분기 해당분은 5월 15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2분기는 8월 15일, 3분기는 

11월 15일, 4분기는 다음 해 2월 15일까지임

○ 연간 정산 신고는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함

­즉 2023년 과세 연도 전체에 대한 정산 신고서는 2024년 5월 31일까지 제출해

야 함

○ 2023년 7월에 발효된 정부령이지만, 소급 적용하여 대상 설비들에 2023년 1~3분

기 신고를 예외적으로 2023년 11월 15일까지 하도록 함

­2023년 4분기는 2024년 2월 13일까지 하도록 했으며, 연간 정산 신고는 2024

년 5월 31일까지를 기한으로 함

□ 헝가리 정부는 연간 정산 신고에만 탄소쿼터세 50% 감면을 허용하고 있으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했을 때만 해당함

○ 참여 설비의 CO₂ 배출 생산 수준이 헝가리 통합 환경사용허가서(Egységes környeze 

thasználati engedély, EKHE)에 규정된 설비용량의 최소 90% 이상에 도달하거

나 초과해야 함

­생산 수준은 EU-ETS 검증 연간 보고서를 기준으로 함 

○ 환경사용허가서에 기재된 설비의 허용 용량이 전년 대비 감소하지 않았어야 함

○ 전 2개년과 비교해 CO₂ 집약도가 EU-ETS 선형 감축계수에 준하거나 그 이상으로 

감소 및 개선되어야 함

○ 높은 생산 수준을 유지하며 탄소 집약도를 개선한 설비들에 제공되는 감면 제도로 

해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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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TS-탄소쿼터세 연계 방식) 헝가리 탄소쿼터세는 2023년에 도입되어 EU-ETS 참여 

산업 설비만을 대상으로 과세한다는 점에서 설계 단계에서부터 배출권거래제와 연동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음 

○ 2005년 EU-ETS 1기부터 참여한 헝가리는 2023년에 자국 탄소쿼터세를 도입해 

함께 연계해 운영 중임

○ 세금 대상으로 분류되는 대량 배출 설비는 무상 할당 배출권 2만 5천톤 기준점과 

별개로 총배출량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함 

○ 즉 EU-ETS 가격과 헝가리 탄소쿼터세를 동시에 부담해야 하는 이중과세 구조가 

만들어짐

□ 한편 탄소쿼터세를 EU-ETS 무상 할당 산업 설비와 총배출량 관련 두 가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시에만 과세하며, 상대적으로 극히 일부의 설비만 납부하는 세금 제도임

○ 정부령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약 45개로 예상되며 비료, 시멘트, 정유, 철강, 유리, 

화학, 금속 부문 등이 있음96)

○ 가령 전력 발전소는 EU-ETS 체제에서 대량배출자로 분류되고 무상 할당을 일부 

받으나 EU-ETS 벤치마크가 존재하지 않아 탄소쿼터세 대상이 아님 

□ 헝가리 탄소쿼터세가 처음 발표 및 발효되었을 때 국내 기업은 EU법을 위반한다고 

규탄했으며, 유럽위원회는 공식 통지서를 송부해 대응책을 요구하기에 이르는 등 대

내외 반발 및 우려를 표명함

○ 헝가리 시멘트·석회 산업 협회는 2023년 7월 27일, 신규 탄소쿼터세가 소급 적용

된다는 점과 거래 수수료가 추가로 부과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협회 성명을 발표한 

바 있음97)

96) Portfolio, “Itt az első értékelés: "Az új tranzakciós díj és szén-dioxid kvóta adó katasztro
fális hatással lesz a cement- és mésziparra,” https://www.portfolio.hu/gazdasag/202307
27/itt-az-elso-ertekeles-az-uj-tranzakcios-dij-es-szen-dioxid-kvota-ado-katasztrofalis-
hatassal-lesz-a-cement-es-mesziparra-630377#, 검색일자: 2025. 9. 8. 

97) Takács Zsolt, “A szén-dioxid kvóta adó bevezetésének ‘eredményei’ 2024-ben,” https:
//esginfo.hu/blog/2025/06/20/a-szen-dioxid-kvota-ado-bevezetesenek-eredmenyei-20
24-ben/, 검색일자: 2025.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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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벽돌·기와 업계는 탄소쿼터세가 헝가리 기업의 글로벌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며 세율 부담 경감을 요구함

○ 2025년 6월 18일, 유럽위원회는 헝가리에 공식 통지서(INFR(2025) 4016)를 개

시, 공식 서한을 발송해 탄소쿼터세와 거래 수수료 철폐를 요구함

­유럽위원회는 헝가리가 무상 배출권을 받은 사업자 및 산업 설비를 대상으로 추가 

비용을 부과하고 있다는 점에서 EU 지침과 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함

○ EU-ETS 지침과 「EU 2019/331」 위임위원회 규정은 ETS에 참여하는 산업시설에 

대한 무상 배출권 할당과 조화되는 제도 및 정책을 규정하고 있으며, 탄소 누출 방

지를 위해 무상 배출권이 강력히 준수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 그러나 2025년 7월 탄소쿼터세는 비상 정부령에서 법률 수준으로 격상된바, 6월 유럽

위원회에서 제기한 EU법 위반 의문에도 세금 정책은 유지 및 강화될 가능성이 있음

○ 헝가리 자국 탄소세 제도 관련하여 유럽위원회는 EU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

는데, 무료 배출권은 수수료나 조건 없이 부여되어야 한다는 점을 훼손한다는 점에

서 헝가리에 폐지 조치를 요구하기에 이름

○ 의회의 승인을 받은 공식 법령으로 격상된 지위를 갖는 탄소쿼터세 출현으로, 헝가

리 정부는 유럽위원회의 서한에도 불구하고 기존 자국 탄소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커 보임

□ 한편 탄소쿼터세와 거래 수수료는 각각 다른 방식으로 세수입 용도가 지정됨

○ 탄소쿼터세는 목적세 등으로 용도가 지정된 바가 없으며, 헝가리 국세청에서 징수

해 중앙예산 일반세입으로 귀속됨98)

○ 거래 수수료는 기후 당국의 수입으로 간주하여 당국 운영, EU-ETS 운영, EU 등록

부 관리 비용 충당에 활용됨

98) Magyar Közlöny, “évi L. törvény az Ukrajna területén fennálló fegyveres konfliktusra teki
ntettel kihirdetett veszélyhelyzeti rendeletek törvényi szintre emeléséről,”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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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소쿼터세는 2023년에 새로 도입된 세수 항목이기 때문에 2024년 예산안에 반영되

지 않았지만, 2025년 헝가리 정부 예산안에 처음 수입 항목이 구성되어 750억헝가리 

포린트(한화 약 1,980억원) 세수입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99)

○ 탄소쿼터세와 거래 수수료에 대한 2025년 세수입 전망치로, 예산안과 헝가리 중앙

은행은 각각 750억과 720억헝가리 포린트를 예상함

○ 2024년 헝가리 정부 국가 예산 재무제표에는 탄소쿼터세 실적이 약 671억헝가리

포린트로 보고된 바가 있음

□ 탄소세 도입을 전적으로 환경 감축 목표로 상정한 다른 유럽연합 국가들과는 달리, 

헝가리 에너지부는 재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탄소세 시행이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

한 바 있음100)

○ 헝가리 정부는 재정 확보를 위해 2022년에 초과이윤세(extraprofitadó)라는 새로

운 세목을 도입하면서 GDP 대비 특별세 비중이 확대된 바 있는데, 항공사 기여금, 

제약업 세금, 탄소쿼터세가 대표적 예임101)

○ 헝가리 주요 에너지 공급 중 천연가스가 약 40%를 차지하며 중화학 산업 규모가 

미비하다는 점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에 속해 전통적으로 기

후변화에 대한 관심도가 낮은 편이라고 볼 수 있음 

□ (소결) 헝가리는 2005년 EU-ETS 도입 초기부터 참여해 기후변화와 탄소 감축에 대

한 제도적 운영을 따르며 2023년을 기점으로 자국 탄소쿼터세를 신설해 고정 세율로

서 추가로 탄소에 비용을 부과하고 있음

○ 탄소쿼터세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코로나19로 긴급 정부령으로서 처음 도입되었으

나, 2025년 공식 정부령으로 편입되어 현재까지 운영 중인 제도임

99) Magyarország, “Magyarország 2025,” 2025.
100) Sereg Andras, “Megtámadták a kormány zöldadóját az Alkotmánybíróságon,” https://inde

x.hu/belfold/2024/10/05/alkotmanybirosag-zoldado-alkotmanyjogi-panasz-energiaugy
i-miuniszterium/?token=aa7cc9ef7d2b3cb806f4691fbe8cf8af, 검색일자: 2025. 9. 8.

101) Országgyűlés – Költségvetési Tanács, “A Költségvetési Tanács hároméves kitekintése a 
makrogazdaság és a költségvetés folyamataira,”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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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헝가리 탄소쿼터세는 국내외 이해관계자들과의 마찰로 세금 제도의 적법성과 효용

성에 대한 의문이 다수 제기되고 있음

○ EU 내 이해관계자들은 헝가리 탄소쿼터세는 EU법에 위반되며 무상 할당 규칙에 

반하는 제도라며 위헌을 제기함

○ 헝가리 산업계에서도 기업 경쟁력과 생산성 향상에 어려움을 가중하며, 이중 비용

에 대한 정당성이 확립되지 않았다는 의견이 존재함

3. 네덜란드

가. 제도 개요

□ (EU-ETS 도입) 네덜란드는 EU-ETS 도입 원년 참여국으로서,102) 1기가 본격화되기 

전 국가할당계획(National Allowance Plan, NAP)을 작성한 국가 중 하나임

○ 2003년 10월 13일,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03/87/EC」에 따라 EU-ETS 도

입이 확정되어, 회원국들은 1기 탄소배출권 할당 및 감축 계획이 담긴 NAP를 제출 

요구받음

○ 네덜란드는 2004년 4월에 NAP를 제출해 2004년 7월 위원회 결정에 따라 333개 

설비가 참여하고 약 2억 5,931만톤 배출권을 할당받음103)

□ 2005년 1월 1일 EU-ETS 시행일을 앞두고 네덜란드 주거·국토·환경부는 국내 환경 

관련 법을 제정 및 개정함

102) EU-ETS 도입 전 참여 예정되었던 국가들은 덴마크, 아일랜드, 네덜란드, 슬로베니아, 스웨덴임.
103)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Commission Decision concerning the 

temporary exclusion of certain installations by the Netherlands from the Community 
emissions trading scheme pursuant to the Article 27 of Directive 2003/87/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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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관리법(Wet Milieubeheer)」은 2004년 9월 30일 개정되어 EU-ETS 도입 

관련 지침인 「2003/87/EC」 내용이 포함됨

­특히 제16장 “온실가스 및 온실가스 배출권에서 배출권 할당 및 부여 관련 세부 

규정”을 포함하도록 함

○ 그 외에도 2005년 「배출권거래법령(Besluit handel in emissierechten)」과 ‘배

출량 거래 모니터링 규정(Regeling monitoring handel in emissierechten)’으

로 EU-ETS 참여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함

 
□ 네덜란드는 2008년에 게시된 EU-ETS 2기부터 교토의정서 메커니즘에 따라 감축 목

표를 이행하기로 한 11개국 중 하나임104)

○ 참여국 중 극소수인 5%만이 경매 시스템 대상이었던 1기와는 달리, 2기에는 10%

로 상향되었고 네덜란드는 약 3%가량의 배출권을 경매받음

○ EU-ETS 2기부터 배출권 이월이 가능해져 네덜란드는 잉여 배출권이 남게 됨

­그 이후 2012년을 기점으로 배출권 가격이 급락하여 네덜란드는 다량의 배출권

을 확보하게 됨

 
□ 이와 같이 네덜란드는 EU-ETS 체제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탄소감축 목표 달성을 위

해 자국 탄소세 형태를 도입할 필요성이 제기됨

○ EU-ETS 3기 개시 연도인 2013년 이후 네덜란드 산업 부문은 뚜렷한 성과를 보이

지 못함

○ 특히 시장 메커니즘으로 운영되는 EU-ETS 배출권 가격은 2007~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생산 저하로 지속 감소하여 2012년 말에는 톤당 5유로까지 하락

함105)

­낮은 EU-ETS 가격을 보완하기 위해 가격하한제를 통해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104) 11개 EU 대상국은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슬로베니아임.

105) Nederlandse Emissieautoriteit(NEa), “CO2-uitstoot Nederlandse industrie gelijk, uitstoot 
Europa daalt,” https://www.emissieautoriteit.nl/actueel/nieuws/2017/04/03/co2-uitstoot-
nederlandse-industrie-gelijk-uitstoot-europa-daalt, 검색일자: 2025.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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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문제의식이 제기됨

○ 2013~2016년을 기점으로 노후된 석탄 화력 발전소(2기)의 연이은 폐쇄 덕에 에너

지 부문 탄소 배출량은 감소했지만, 상위 3개 산업 부문(화학, 정유, 금속)의 배출량 

감소량은 더딘 편이었음106)

□ 산업 부문에 추가 감축을 유도해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자국 탄소 세금 제도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됨

○ 2007~2008년 금융위기로 전 세계 생산량이 크게 위축되며 EU-ETS 2기(2008~ 

2012년)에 배출권이 과잉 공급되어 3기로 이월되어 기업과 설비들의 감축 요인이 

감소함

○ 2018년 ETS 지침 개정 이후에도 산업계에 다량으로 분배된 배출권에 대한 네덜란

드 정부의 대응책으로, 기업의 추가 감축을 유도하고자 함107)

○ 특히 연도 간 배출권 이월 정산 및 거래가 가능했던 EU-ETS와 다르게 네덜란드 

탄소세 제도는 연도 간 이월 불가하도록 설계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됨

□ (산업 탄소부담금 도입) 네덜란드 산업 탄소부담금(CO₂-heffing industrie)은 2019

년 네덜란드 ‘기후협약(Klimaatakkoord)’108)에서 첫 신호를 알린 후 2021년 1월 

1일, 「산업용 CO₂세법(Wet CO₂-heffing industrie)」이 제정되며 시행됨

○ 2019년 ‘기후협약’으로 네덜란드는 산업 부문에 대한 2030 감축 목표를 추가 

14.3만톤으로 상정했으며, 달성을 위해 탄소부담금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됨

­‘기후협약’은 파리협정 내용을 담아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49% 온실가스 감

축 목표를 담음

○ 2021년에 연립정부의 「기후법(Coalitieakkoord)」이 제정되어 2030년 감축 목표

를 최소 55%로 상향 조정하고, 산업 부문에 5만~6만톤 추가 목표치를 배정함 

106) 2013년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로 해당 부문 배출량이 47% 이상 감소함.
107) EU 지침 「2018/410」로 총허용배출량 상한(cap) 하향 속도 가속화와 과잉 누적분을 해결하기 위한 

시장안정화준비제도(MSR) 대폭 강화 등 조치가 주임. 
108) Netherlands Government, National Climate Agreement – The Netherlands,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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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연립 협정으로 2030년까지 산업 부문에서 총 약 24만~25만톤의 감축 

성과를 내야 함

□ 탄소부담금 적용 부문과 범위는 EU-ETS 참여 산업 부문, 폐기물 소각시설(AVI), 아

산화질소(N₂O) 배출시설이 있음109)

○ 대표적인 대상 설비는 정유 공장, 화학 및 석유화학 공장, 철강·금속 생산, 시멘트 

및 석회 제조업체, 제지 및 펄프 산업, 식품 가공 공장, 비료 생산, 유리·세라믹 제

조업이 있음

○ 참여 설비 중 전력 생산 배출량 중 75% 이상을 지역난방이 차지하며 과세 대상에

서 제외됨

­특히 전력 부문은 전력 부문 최소 탄소세 형태로 별도 존재하며, EU-ETS 가격이 

충분히 높을 시 부과되지 않음

○ 아산화질소(N₂O) 시설의 경우 EU-ETS 미참여 기업에만 부과됨

□ 산업용 탄소부담금은 「환경세법(Wet belastingen op milieugrondslag)」과 「환경

관리법(Wet milieubeheer)」으로 법적 정당성을 부여받아 세부 규정 내용을 담고 있음

○ 탄소부담금 과세 체계 전반은 ｢환경세법｣에 포함되어 있으며, 탄소부담금 산정 규

정은 ｢환경관리법｣에 명시됨

­EU-ETS 체제와 연계되는 방식과 관련 규정도 ｢환경관리법｣에 포함되어 있음 

○ 탄소부담금에 대한 권한 주체는 국세청이 아닌 네덜란드 배출관리청(Nederlandse 

Emissieautoriteit, NEa)이며 기후·녹색성장부 산하에서 기능을 수행함 

□ 산업용 탄소부담금은 EU-ETS 배출권 가격이 과도하게 낮을 시에만 발동되는 탑업

(top-up) 정책으로, 부담금 법정세율과 배출권 가격에 대한 차액을 추가 징수하도록 

설계됨

109) Ministerie van Financiën & Ministerie van Economische Zaken, Begeleidende overzich
tsnotie bij de internetconsultatie van de vormgeving CO₂-heffing op hoofdlijnen. Inter
netconsultatie: Wet CO2-heffing industrie,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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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ETS 배출권 가격이 탄소부담금 법정세율보다 높을 시 발동되지 않음

○ 탄소부담금과 배출권 가격에 대한 양의 차액 중 일부를 EU-ETS 무상 할당권과 유

사한 면제권을 통해서 일부 납부 가능함  

○ 탄소부담금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도입되어, 초기에는 충분히 낮은 세율과 넉넉

한 면제권 배분으로 기업 실질 부담률은 없도록 설계함

○ 탄소부담금 제정 시 2021년 톤당 30유로부터 시작해 2030년 톤당 125유로까지 

인상 폭을 따르도록 함

○ 네덜란드 정부는 탄소부담금은 수입을 조세 재분배의 목표보다 기후 목표 달성을 

위해 재활용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접근하고 있음 

□ 네덜란드 정부는 탄소부담금 정책 효과를 위해 환경평가청(Planbureau voor de 

Leefomgeving, PBL)에 세율 효과 분석 연구를 의뢰한 바가 있음 

○ PBL은 2024년 4월 15일, 재무부 요청으로 ‘산업 탄소부담금 세율 연구 2024 

(ANALYSE TARIEF CO₂-HEFFING INDUSTRIE 2024)’를 발간함110)

­PBL은 2030년 네덜란드 탄소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선 현재 세율보다 적극적인 

도입이 필요하다고 진단함111) 

­목표 달성 탄소 부담금은 톤당 200~265유로지만, 해당 수치는 기업의 부담 증가와 

자국 내 생산 규모 축소로 이어져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평가함

○ 기후·녹색성장부 헤르만 장관은 PBL에 탄소부담금 방향성 제시를 요청해 「2027년 

세제 개편안」에 반영하고자 했음112)

□ 2024년 PBL 연구 결과 발표에 따라 산업용 탄소부담금 세율 인상 및 구간제 도입 

논의가 본격화되어 「2025년 세제 개편안」에 반영되어 입법화됨 

110) 2022년과 2024년 각각 최소 두 번의 세율 재조정 사항을 규정한 바가 있는데, 실제 2024년 5월에 
세율이 재조정된 바 있음.

111) Planbureau voor de Leefomgeving(PBL), Analyse Tarief CO2-Heffing Industrie, 2024. 
112) Ministerie van Klimaat en Groene Groei (Rijksoverheid), Kamerbrief Pakket voor Groene 

Groei voor een weerbaar energiesysteem en een toekomstbestendige industrie,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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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덜란드 정부는 2024년 4월 16일, ‘2024 재정정책 및 집행계획(Fiscale beleids- 

en uitvoeringsagenda 2024)’에서 산업 탄소부담금 세율 인상을 제안함113)

○ 2024년 5월 21일, 네덜란드 재무부가 발표한 「2025 세제 개편안」 초안을 NEa에 

제출하며 탄소부담금 구간제(schijvenstelsel) 도입 및 요율 인상에 관한 내용이 

처음 등장함

○ 2024년 9월 21일, 탄소부담금 요율 인상에 관한 내용을 담은 「2025년 세제 개편

안」이 의회를 통과해 「환경세법」에 반영됨

□ 그러나 탄소부담금 제도가 2025년 도입 이래 처음으로 참여 설비들에 실질 부담률이 

발생함에 따라 비용 부담 최소화부터 전면 폐지 등 정치적 논의가 거세짐

○ 2025년 탄소부담금 법정세율이 EU-ETS 가격보다 충분히 높아 도입 이래 처음으로 

세율이 발동될 예정임

○ 특히 2025년 탄소부담금 요율 인상과 구간제 도입 이후 네덜란드 내각은 탄소부담금 

전체 폐지를 주장하기에 이름

시기 주요 내용

2025. 5. 16. 
- 네덜란드 내각 기본 정책 합의문에서 산업 탄소부담금 세율 인상에 대한 강한 

반발로 논의 무기한 중단

2025. 6. 18.
- 네덜란드 하원이 산업 탄소부담금 전면 폐지 필요성 주장
- 산업 탄소부담금에 대한 정치적 역풍

2025. 7. 1.
- 기후·녹색성장부 헤르만 장관이 의회 서한을 통해 탄소부담금 일시적 중단 방

안 검토 중임을 발표

2025. 9. 16. 
- 네덜란드 내각은 임시 결정문을 발표해 2030년까지 ETS1 및 아산화질소 설비

에 대해 2026년 1월 1일부터 탄소부담금 요율 인하 및 고정 유지 결정

<표 Ⅳ-3> 네덜란드 산업 탄소부담금 논의 상황

자료: 네덜란드 정부와 배출관리청(NEa) 자료 기반 저자 작성

113) Ministerie van Financiën (Rijksoverheid), Kamerbrief Fiscale Beleids- en Uitvoeringsag
enda,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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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도 설계·구조

□ (EU-ETS 구조) EU-ETS 도입 초기부터 회원국으로서 참여한 네덜란드 참여 설비 배

출량은 2005년 대비 2024년에 38.3% 감소했으며 2023년에는 58.9만톤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함(<표 Ⅳ-4> 참조)

○ 네덜란드는 EU-ETS 1기가 게시된 2005년에는 205개 설비가 참여했으나, 2008

년 2기부터는 368개로 확대되어 적극 참여한 국가 중 하나임114)

­특히 네덜란드는 3기의 경매 제도가 공식 도입되기 전인 2기부터 영국, 독일, 오

스트리아와 함께 경매 정책을 처음 시도한 국가임 

연도 참여 미참여 총계

2005년
80.4 117.7 214.7

(37.4) (54.8) (100)

2010년
84.7 121.2 213.8

(39.6) (56.7) (100)

2015년
94.1 101.9 196.0

(48.0) (52.0) (100)

2020년
74.1 93.3 167.4

(44.3) (55.7) (100)

2021년
74.1 97.4 171.5

(43.2) (56.8) (100)

2022년
68.5 89.9 158.4

(43.2) (56.8) (100)

2023년
58.9 87.5 146.4

(40.2) (59.8) (100)

<표 Ⅳ-4> 네덜란드 EU-ETS 참여·미참여 

설비 CO₂ 배출 비중

(단위: Mton, %)

  

[그림 Ⅳ-3] 네덜란드 EU-ETS 참여·미참여 

설비 CO₂ 배출 추이(2005~2023년)

(단위: Mton)

자료: Compendium voor de Leefomgeving(CLO), “CO2-uitstoot Nederlandse deelnemers EU-ETS, 
2005-2024,” 바탕으로 저자 작성 

114) Leon Bremer and Konstantin Sommer, “Economic performance and investments under em
issions trading: Untangling the effects of staggered regulation,” Energy Economics,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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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ETS 참여 설비 배출 추이는 2015년 고점을 기록하고 완만히 감소해 2021~ 

2023년에 감소 폭이 커졌으며 총배출도 함께 하강함([그림 Ⅳ-3] 참조)

○ 한편 2024년 EU-ETS 참여 설비 배출량은 59.9만톤으로, 역대 최대 감축을 보인 

2023년과 58.9만톤과 대비 작은 증가세를 보임115)

­산업(120만톤 증가)과 항공(310만톤 증가) 부문이 배출량 증가 주요 원인임116)

□ 네덜란드는 EU-ETS 참여국 중 경매로 가장 많은 수익을 본 국가 중 하나이며, 유럽 

기금으로 환수되는 일부 금액을 제외하고는 모두 네덜란드 국고 수입으로 환원됨

○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대량 잉여 배출권 발생해 2008~2012년까지 제출된 배

출권보다 무상 할당으로 받은 배출권이 높음([그림 Ⅳ-4] 참조)

­2기 초반부인 2009년부터 2011년 후반부를 기점으로 무상 할당 배출권이 본격 과잉 

공급되기 시작했으며 배출권 시장가격이 2013년에는 톤당 5유로 이하를 기록함

○ 유럽 환경청(European Environment Agency, EEA)에 따르면 2023년 네덜란드 

경매 수익은 약 12억 8,100만유로이고, 이는 독일, 폴란드, 프랑스에 이어 네 번째

로 높은 순위임117)

­2022년은 약 11억 3,000만유로 수익을 보았고 2021년에도 약 8억 9,300만유로

를 기록함

115) Compendium voor de Leefomgeving(CLO), “CO2-uitstoot Nederlandse deelnemers EU-
ETS, 2005-2024,” https://www.clo.nl/indicatoren/nl058407-co2-uitstoot-nederlandse-
deelnemers-eu-ets-2005-2024, 검색일자: 2025. 5. 8.

116) PONT Klimaat, “CO2-daling van ETS-bedrijven zet niet door,” https://klimaatweb.nl/
nieuws/co2-daling-van-ets-bedrijven-zet-niet-door/, 검색일자: 2025. 5. 8.

117) European Environment Agency(EEA), “Use of auctioning revenues generated under the 
EU Emissions Trading System,” https://www.eea.europa.eu/en/analysis/indicators/use-
of-auctioning-revenues-generated, 검색일자: 2025.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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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4] 네덜란드 EU-ETS 배출권 추이(2005~2024년)

(단위: t/CO2-eq) 

  주: EU-ETS 1기는 무상할당 배출권으로 네덜란드 탄소 배출량을 모두 충당했으며, 제출된 배출권에 
대한 데이터는 기록되지 않음 

자료: EU Emissions Trading System(ETS), “data viewer”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산업 탄소부담금 구조) 네덜란드 산업 탄소부담금은 2021년에 도입되어 EU-ETS 가

격이 자국 탄소부담금보다 낮을 시에 부과되는 탑업(top-up) 정책임 

*산업 탄소부담금 = (탄소부담금 법정세율 – EU-ETS 배출권 가격)

○ 가령 산업 탄소부담금 법정세율이 톤당 100유로이고 EU-ETS 배출권 가격이 톤당 

110유로일 경우 대상 설비는 추가 세금 납부 의무가 없음

­탄소부담금 법정세율과 EU-ETS 가격에 양의 차액이 발생할 때만 해당분에 대한 

추가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임

○ 네덜란드 ‘기후협약’에 명시된 탄소부담금 참여 대상 설비는 총 산업 부문 탄소 배

출량 중 약 82%에 달하며 이 중 다수 설비가 EU-ETS와 혼합해 적용 중임

□ 네덜란드 탄소부담금에는 EU-ETS 무상 할당권과 유사한 면제권(Dispensatierechten)

이 배분되며, 이는 배출감축크레딧제도(Baseline and Credit Policy)118)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118) European Commission, Ensuring that Polluters Pay: The Netherlands, 2021, pp.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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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면제권은 1톤 CO₂ 배출량과 같으며, 면제권이 기준선 역할을 하여 참여 설비

는 기준선 초과분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하게 됨

­기준선 이하분은 면제권 거래 대상이며 초과분은 실질 부담액이 됨

­설비 간 거래는 당해 연도에만 가능한 구조임  

○ 즉 산업 설비의 연간 배출량에서 동 기간 부여된 면제권 수량을 차감한 값만 납부

하는 구조임

­탄소 부담금 법정세율에서 EU-ETS 가격 차액이 발생해도 전액 면제권으로 충당

할 수 있다면 기업의 실질 부담률은 없음

□ 면제권 산정 공식은 활동 수준, EU-ETS 벤치마크, 국가 감축계수를 모두 곱해 산정

되어 참여 설비는 산정액을 NEa에 제출해 승인받은 분량만큼 사용할 수 있음

*면제권 = (활동 수준 × EU-ETS 벤치마크 × 국가감축계수)

○ 활동 수준은 제품 벤치마크, 열 벤치마크, 연료 벤치마크, 공정 배출로 분류되어 

정의됨

­(제품 벤치마크) 당해 연도에 실제 생산된 제품 생산량(톤)

­(열 벤치마크) 제품 생산을 위해 소비된 열 또는 EU-ETS 외 시설로 수출된 열(GJ 

또는 TF)

­(연료 벤치마크) 제품 생산을 위한 연료 소비량(GJ 또는 TF)

­(공정 배출) 제품 생산을 위한 이산화탄소 배출량(톤당 CO₂)

○ 제출된 면제권 산정액이 전액 수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며, NEa가 산정한 최종 

결정액은 각 설비 계좌에 입금됨

□ 국가 감축계수(Nationale Reductiefactor) 산정 기준은 2030년까지 산업 부문 내 

추가 4만톤 감축 달성을 보장하기 위해 책정된 수치이며, EU-ETS 벤치마크 값을 기

준으로 산정하되 매해 선형적으로 감소하도록 설계됨 

○ 감축계수는 균일 수치로, 모든 시설과 부문에 동일하게 적용해 세금 부과 형평성을 

확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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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립협정에 따라 14.3만톤에 추가 4만톤 논의가 가시화되면서 감축계수 감소폭이 

확대된 바 있음(<표 Ⅳ-5> 참고)

○ 그러나 2025년 9월부로 감축계수도 1.02로 동결되는 것으로 결정됨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1.135 1.057 0.979 0.901 0.823 0.745 0.667

<표 Ⅳ-5> 네덜란드 탄소 부담금 감축계수 상승 추이

  주: 2025년 9월 임시 결정문 전
자료: 네덜란드 배출 관리청(NEa), “Nationale reductiefactor, https://www.emissieautoriteit.nl/re

gelgeving/co2-heffing/dispensatierechten/berekening-aantal-dispensatierechten.”

□ NEa는 산업용 탄소부담금 주 관할기관으로서 세금 시행 및 감독 기능을 하고 있으며, 

모든 참여 설비는 NEa에 배출량을 보고할 의무가 있음

○ 참여 설비는 면제권 신청을 3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이를 기반으로 NEa은 

최종 면제권을 산정함

○ NEa는 4월 30일까지 각 산업 설비 계좌에 면제권을 입금하며 5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탄소 세금 등록부에 이체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음 

○ 참여 설비는 과세 연도가 종료된 후, 4월 1일까지 ① 산업용 배출 연간 보고서와 

② 면제권 권리 수량 계산 보고서를 NEa에 제출하는데, 이를 바탕으로 면제권을 

배부받게 됨

□ 네덜란드 탄소부담금은 시장 친화적인 제도를 통한 감축 유인 제공보다 조세 제도 

역할에 충실하다는 점에서 EU-ETS 무상 할당권과 명확히 구별됨

○ 면제권은 당해 연도 잉여금 발생 시 과거 연도 소급 적용해 환급할 수는 있지만 

EU-ETS와 달리 이월 거래가 불가함119)

­EU-ETS 제도하에 잉여 할당권은 이월 사용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지만, 네덜란

드 탄소부담금은 허용하지 않고 있음

119) NEa, “Verrekenen dispensatierechten,” https://www.emissieautoriteit.nl/regelgeving/co2-
heffing/d에너지세ensatierechten/verrekenen-d에너지세ensatierechten, 검색일자: 2025.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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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설비 간 당해 연도 면제권 이전은 가능하며, 이는 권리 등록부를 통해 자

율적으로 협의해 조정할 수 있도록 함

○ 특히 면제권은 사후 책정 체계로 설계해 운영 설비에 대한 실제 생산량을 실시간으

로 반영해 조세 제도의 기능을 더 충실히 수행함120)

­과세 연도 종료 후 면제권 할당량을 계산해 다음 연도에 납부하는 체계임

 
□ 네덜란드 정부는 「2025년 세제 개편안」에 탄소부담금 구간제(schijvenstelsel)를 

처음 제안함

○ 2단계 구조로 고안된 탄소부담금 구간제는 한 사업장당 5만톤을 기준으로 두어 초

과분에 대해서 더 높은 세율 구간을 적용함(<표 Ⅳ-6> 참고)

○ 2028년부터 구간별 세율 체계를 도입할 예정이었으며, 전체가 아닌 초과분에 대해

서만 과세함

­(5만톤 미만) 기존 요율과 동일한 상승세 적용

­(5만톤 초과) 누진 적용되어 2030년에는 216유로가 부과

연도 기존 요율
새로운 요율

(50킬로톤 미만)
새로운 요울

(50킬로톤 이상)

2024년 €74 €74 €74

2025년 €87 €87 €87

2026년 €100 €100 €100

2027년 €112 €112 €112

2028년 €125 €125 €147

2029년 €138 €138 €182

2030년 €150 €150 €216

<표 Ⅳ-6> 산업 탄소부담금 요율 인상 추이

  주: 2025년 9월 임시 결정문 전
자료: NEa, “Verrekenen dispensatierechten,” https://www.emissieautoriteit.nl/regelgeving/co

2-heffing/dispensatierechten/verrekenen-dispensatierechten, 검색일자: 2025. 6. 9.

120) Kamerstuk, Memorie van toelichting — Wijziging van de Wet belastingen op milieugr
ondslag en de Wet Milieubeheer voor de invoering van een CO₂-heffing voor de indus
trie (Wet CO₂-heffing industrie),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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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르만스 기후·녹색성장부 장관은 참여 설비에 감축 유인을 제공하고자 감축계수 인상 

유예 등을 검토 중이었으나, 내각의 강력한 반발로 탄소부담금 제도 전체가 무력화됨

○ 가령 국가 감축계수 인상 유예와 2030년까지 탄소부담금 전면 일시 정지 등을 제

안한 바가 있음 

○ 그러나 2025년 6월, 네덜란드 하원은 탄소부담금 전면 폐지에 대한 동의안을 제출

해 채택하기에 이름121)

□ 이에 네덜란드 정부는 2025년 9월 16일에 탄소부담금을 톤당 78.76유로로 인하한 

뒤 동결하고, 국가 감축계수를 1.02로 고정해 면제권 발급을 확대할 것을 발표함

○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안이며 EU-ETS 배출권 가격에 따라 극히 소액만 

납부하게 되거나 세금 발동이 안 될 가능성이 있음

○ 2026 예산각서에 따르면 극히 일부 납부액이 있어도 면제권으로 소급 공제 또는 

환급으로 처리되어 네덜란드 정부 수입이 전혀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전망하고 있음122)

□ (탄소부담금-ETS 연계 방식) 네덜란드 탄소부담금은 EU-ETS 제도의 보완 정책 성격

으로, 배출권 가격이 탄소부담금 법정세율보다 높으면 발동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연

동됨 

탄소부담금=(법정세율–EU-ETS 배출권 가격)

○ 탄소부담금은 EU-ETS 가격이 높아질수록 낮아지고 ETS 가격이 하락할수록 증가

하는 음(-)의 상관관계 형식을 가짐

­즉 EU-ETS 지침과 가격이 강화·인상될 시 자동으로 자국 탄소부담금 영향력이 

줄어들게 됨

○ 이에 더해 면제권 산정 공식에 따라 ETS 벤치마크 변동이 탄소부담금에 영향을 줌

면제권=(생산량×ETS 벤치마크×국가 감축계수)

121) 네덜란드 정부 내 크게 산업부와 기후부 간 의견 차이에서 비롯되는데, 산업부는 기업이 탈탄소화
할 수 있는 조건(전력망, 보조금, 인프라 등)을 구축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고, 기후
부는 탄소부담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하에 세제와 보조금이 균형 있게 존재해야 한다고 봄.

122) Rijksoverheid, 2026 Miljoenennota,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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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ETS 벤치마크는 유럽 내 상위 10% 효율 설비의 평균치를 반영해서 계산됨

­면제권의 기준선은 EU가 정의한 모범사례(best practice)로, 기존 지표를 자국 

세제에도 활용함으로써 연동된 구조라고 볼 수 있음 

□ 이중 부과로 탄소 누출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 네덜란드 정부는 탄소부담금 세율

에서 ETS 배출권 가격을 뺀 차액만 부과하는 탑업(top-up) 정책을 채택함

○ 가령 2025년 EU-ETS 가격은 66.76유로이며 자국 탄소 부담 적용 요금은 87.90

유로인 점에서 차액인 21.14유로가 부과되는 구조임

○ 발생한 부담금 중 면제권을 사용해 일부 납부 가능하므로 기업은 배정된 면제권을 

초과하는 배출량에 대해서만 최종 탄소부담금을 납부하게 됨

□ 2022년부터 2024년까지는 EU-ETS 배출권 가격이 높아 탄소부담금이 발동되지 않

았으며, EU-ETS 무상 할당량이 많을 시 산업계에서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금액은 약

소함([그림 Ⅳ-5] 참조)

○ 2021년 도입 첫 해에는 코로나19라는 상황을 감안해 전액 면제권 배분을 통해 운

영했음

○ 2023년에는 잉여 면제권이 있었으나 2024년에는 배출량과 면제권 총량이 대체로 

균형적이었음123)

○ 2025년에는 탄소부담금 법정세율이 EU-ETS 가격보다 높아 도입 이래 처음으로 

설비들에 실질 부담률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었음([그림 Ⅳ-5] 참조)

123) NEa, “NEa verwacht nog geen opbrengsten CO2-heffing industrie over 2024,” https://
www.emissieautoriteit.nl/actueel/nieuws/2025/05/01/nea-verwacht-nog-geen-opbren
gsten-co2-heffing-industrie-over-2024, 검색일자: 2025.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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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5] EU-ETS 배출권 가격과 자국 탄소부담금 요금(2021~2025년)

자료: 네덜란드배출관리청(NEa), “Tarieven CO2-heffing,” (https://www.emissieautoriteit.nl/regel
geving/co2-heffing/tarieven-co2-heffing?utm_source=chatgpt.com)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 2025년 9월 네덜란드 정부 결정에 따른 탄소부담금 세율 동결로 EU-ETS 제도와 연

계되어 부과되는 탑업 보충 과세 정책은 무력화됨

○ 기존 탄소부담금 요율 인상률에 따르면 EU-ETS 전망가격에 따라 초과분이 보충으

로 과세되는 구조임([그림 Ⅳ-6] 참조)

­2030년까지 최소 톤당 150유로에 달하는 상승세로 계획됨

○ 네덜란드 정부 결정에 따라 세율이 톤당 78.67유로로 동결되어 양(+)의 차액이 발

생하지 않게 됨에 따라 탄소부담금 발동이 되지 않을 확률이 높아짐

○ EU-ETS 시장 변동성에 따라 소량 발동이 되어도 9월 임시 결정으로 면제권이 확

대됨에 따라 참여 설비는 소급 공제 및 환급 대상이 될 전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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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6] 네덜란드 실효 탄소가격

자료: NEa, “Berekening aantal dispensatierechten,” “Tarieven CO2-heffing,” “CO2-heffing voor 
industrie”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 한편 네덜란드 탄소부담금은 목적세로 구분이 되어 기후기금(Klimaatfonds)으로 이

관되며, 예상 수입을 책정해 기후 관련 지출로 활용됨

○ 과세·징수는 재무부와 국세청 공동 소관이며, NEa는 집행 및 관리·감독 기관으로서 

역할을 함

○ 2021년에 도입된 탄소부담금은 EU-ETS 가격과 차액이 발생하지 않아 발동되지 

않은 탓에 기록된 세수가 없으며, 네덜란드 재무부에 따르면 2025년 예상 수입은 

4억 4,100만유로임124)

­그러나 2025년 9월 임시 결정문 탓에 다수의 설비가 소급 공제를 받을 것으로 

전망되어 실질 수익은 없을 가능성이 있음

○ 탄소부담금 세수입은 기후기금에 편입되어 기후·녹색성장부에서 관리하게 되며 기

금의 6대 프로그램에 따라 배분됨125)

­원자력, 무탄소 가스발전소, 에너지 인프라(전력·수소·CO₂네트워크), 초기 단계 확대 

지원, 산업 탈탄소화 및 중소기업 혁신, 건물 부문 지속 가능 부문 사업에 투입됨

124) Ministerie van Financiën, 2025 Miljoenennota, 2024. 
125) Ministerie van Financiën, 2025 Miljoenennota,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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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I 세수는 별도로 귀속되어 AVI 탈탄소화를 위해 지출됨

□ (소결) 네덜란드는 EU-ETS 도입 초기 참여국으로서 1~4기에 걸쳐 괄목할 만한 성과

를 거두었으며, 추가 감축을 위해 자국 탄소세 형태를 보완적으로 운영해 왔음 

○ 시장 변동 가격과 감축 유인이 다소 부족하다는 분석하에 이를 보완한 자국 산업용 

탄소부담금을 합의에 걸쳐 발의했고 2021년부터 운영 중임

○ 기후협약(2019년)과 연정 합의(2021년)에서 2030년까지 각각 14.3만톤과 4만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함임

○ EU-ETS 배출권 가격과 연동해 산정하는 탄소부담금 부과율을 선형적으로 인상하

자는 네덜란드 정부의 추진으로 관련 논의가 본격화됨에 따라 하이브리드 운영이 

공식화됨

□ 그러나 2025년 9월 네덜란드 정부의 결정으로 인해 2026년 1월 1일부로 탄소부담금 

세율이 동결되고 면제권 배분을 확대하는 정책이 확정되며 기업에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움직임이 있음

○ 탄소부담금 전면 중단에서 폐지 가능성도 대두됨에 따라 네덜란드 정부의 탄소중립 

및 감축 목표 달성 여부는 더욱 불투명해진 점이 있음

○ 네덜란드 정부는 산업 탄소부담금 협상을 위해 2025년 9월 16일에 협의테이블을 

출범했으며, 탄소부담금 대체 및 보완 대안을 설계하고자 함

­참여자는 주요 부처(재무부, 기후녹색성장부, NEa 등), 산업계 대표, NGO 단체, 

경제학자 등임

○ 2025년 11월 1일까지 탄소부담금을 대체하면서 2030년 산업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대안 패키지를 마련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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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노르웨이

가. 제도 개요

□ (탄소세 도입) 노르웨이는 1991년 기후변화 대응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비교적 이

른 시기에 국가 단위의 탄소세를 도입한 국가 중 하나임126)

○ 탄소세는 연료 연소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에 명확한 가격을 부과해 환경 비용을 

연료 가격에 내재화하고, 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유도하도록 설계됨

○ 탄소세는 소비세(excise duty)의 형태로 운용되며, 세율·과세대상·면제 규정은 의

회가 매년 예산안을 통해 승인함

○ 노르웨이 탄소배출은 다음과 같은 주요 법률에 따라 규제되고 있음127)

­「석유법(Petroleum Act)」

­「석유 활동에 대한 탄소세법(CO₂ Tax Act on Petroleum Activities)」 

­「소비세법(Sales Tax Act)」

­「온실가스 배출권거래법(Greenhouse Gas Emission Trading Act)」

­「오염방지법(Pollution Control Act)」

□ 노르웨이의 탄소세는 산업 구분 없이 휘발유·광물유·천연가스·LPG·해양 석유·가스 부

문을 광범위하게 포괄하였고, 연료 소비 시점에 직접 부과하는 방식으로 운용됨128)

○ 도입 당시 탄소세 적용범위는 노르웨이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55%를 차지할 

만큼 광범위했으며, 세율은 최대 363노르웨이크로네(약 42유로)를 부과하여 초기

부터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음129)

126) Ministry of Finance, “Notification - CO2 tax - exemption for undertakings covered by 
the ETS,” https://www.regjeringen.no/en/dokumenter/notification-co2-tax-exemption
-for-undertakings-covered-by-the-ets2/id3028459/, 검색일자: 2025. 6. 25.

127) Norwegian Petroleum, “Emissions to Air,” https://www.norskpetroleum.no/en/environ
ment-and-technology/emissions-to-air, 검색일자: 2025. 6. 25.

128) Grantham Research Institute, Climate Change Legislation in Norway, an excerpt from 
the 2015 Global climate legislation study, 2015, 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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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국제경쟁에 노출된 에너지 집약적 산업의 경우 경쟁력 저하를 고려해 상당 부

분 면제하거나 낮은 세율을 부과함

­펄프·제지, 어분, 국내 항공·해운, 대륙붕의 보급함대 등은 감면세율을 적용받았

으며, 외국선박, 노르웨이 내 어업, 국제 항공은 탄소세가 면제됨

­일반적으로 휘발유와 해양 석유·가스 연료에는 높은 세율을, 기타 광물유에는 상

대적으로 낮은 세율을 부과함

○ 도입 이후 노르웨이는 높은 탄소가격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왔으며, 2025년 현재 

탄소세는 톤당 약 133.92달러로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높은 수준임130)

□ (자국 ETS 도입) 노르웨이는 탄소세로 탄소가격을 이미 부과하고 있었으나, 기후정책

을 보완하고 유럽 기후정책과 연계하기 위한 목적으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법」을 도

입하고 2005년 자국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함131)

○ 이는 탄소세만으로 규제하기 어려운 일부 산업 배출을 관리하고 EU-ETS와의 제도적 

호환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였음

○ 제도는 EU-ETS 구조를 참조하여 설계되었고, 초기에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의 약 

11%(51개 시설)를 대상으로 함132)

­초기 적용 대상은 기존 탄소세에서 제외된 대형 산업시설 위주였으며, 중복 과세

를 피하기 위해 기존 탄소세 적용 부문은 ETS 대상에서 제외함

○ 2005년~2007년(노르웨이 ETS 1기)에는 대부분의 배출권이 무상으로 할당되었으

며, 배출 상한은 2005년 배출량 대비 약 20% 낮은 수준으로 설정됨

129) Norwegian Ministry of the Environment, Norway’s Fifth National Communication under 
the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2009, p. 10.

130) World Bank, “State and Trends of Carbon Pricing Dashboard,” https://carbonpricingd
ashboard.worldbank.org/compliance/price, 검색일자: 2025. 6. 25.

131) Norwegian Ministry of the Environment, Norway’s Fifth National Communication under 
the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2009, p. 10.

132) EDF, Norway The World’s Carbon Markets: A Case Study Guide to Emissions Trading, 
2013, 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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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ETS 2기) 이후 노르웨이는 유럽경제지역(European Economic Area) 회원국

으로서 시장 규모 확대와 가격 안정성 제고를 위해 EU-ETS와의 공식 연계를 모색

함133)

○ 2007년 10월 EU-ETS와의 공식적 제도 연계 협의를 마치고, 「온실가스배출권거래

에 관한 지침(Directive 2003/87/EC)」을 2007년과 2009년에 개정하여 EU-ETS 

법체계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정비함

○ 2008년 1월부터 노르웨이 배출시설은 EU-ETS의 2기에 편입되어 EU 차원의 탄소

시장에 정식 편입됨

­이로 인해 노르웨이 기업들은 EU 배출권(EUAs)을 거래할 수 있게 되었으며, EU 

회원국과 동일한 모니터링, 보고 및 이행 의무를 따르게 됨

○ 이 시기 적용범위가 기존 탄소세 적용 대상인 석유·가스 산업 및 항공 부문으로 확

대되어, 전체 온실가스 배출의 약 40%(100개 이상의 기업)까지 확대됨

□ 노르웨이의 기후정책은 이산화탄소 배출량 1톤당 하나의 탄소 가격을 부과한다는 원

칙에 따라 설계되었으나, EU-ETS 2기부터 일부 부문에서 탄소세와 ETS가 중복으로 

적용되기 시작함134)135)

○ 석유·가스 산업은 2008년 EU-ETS 2기 편입으로 배출권 제출 의무가 부과되었으

며, 기존 탄소세도 그대로 유지·부과됨

­이는 노르웨이 전체 온실가스 배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석유·가스 부문에서 

강한 가격신호를 유지해 실질 감축을 촉진하려는 목적이었음

­석유·가스 산업의 경우 해외 이전이 어려워 탄소누출 위험이 낮고 수익성이 높은 

산업임을 감안할 때, 높은 탄소가격 부과가 효과적이라고 판단함

­또한 EU-ETS 초기에는 시장가격의 높은 변동성으로 인해 탄소가격이 낮게 형성

133) Ibid.
134) Ministry of Finance, “Notification - CO2 tax - exemption for undertakings covered by 

the ETS,” https://www.regjeringen.no/en/dokumenter/notification-co2-tax-exemption
-for-undertakings-covered-by-the-ets2/id3028459/, 검색일자: 2025. 6. 27.

135) EDF, Norway The World’s Carbon Markets: A Case Study Guide to Emissions Trading, 
2013, pp.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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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탄소세로 일정 수준의 가격 하한선을 설정하여 감축 

투자 유인을 유지함

○ 국내 항공은 2012년부터 EU-ETS가 역내 항공(유럽 내 노선)에 적용되면서 ETS 

대상이 되었고 기존 탄소세도 그대로 유지됨 

­이는 노르웨이 정부가 교통 부문 전반에 일관된 탄소 가격신호를 유지하고, 도

로·교통 연료의 탄소세 수준과 유사한 가격 부담을 국내 항공 부문에도 부과해 

교통 부문의 탈탄소화를 촉진하려는 조치였음

­내수 중심으로 탄소누출 우려가 낮아 바이오연료 혼합 등 저탄소 항공연료 사용 

확대와 항공 수요 관리를 병행함

□ (EU-ETS 3기·4기) EU-ETS 3기부터 노르웨이는 EU-ETS에 완전히 통합되었으며, 

별도의 자국 ETS는 더 이상 운영되지 않음136)

○ 이에 따라 EU 회원국과 동일하게 공동 상한하에서 배출권을 할당받고 경매에 참

여함

○ 노르웨이와 EU-ETS의 통합은 환경·경제적 양 측면에서 정책적 정당성을 확보함

­환경적으로는 EU의 광범위한 배출권 시장 참여를 통해 비용효율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해지고, 유럽 차원의 감축 노력에 기여할 수 있게 됨

­경제적으로는 역내 산업 및 전력 부문과의 경쟁 왜곡을 방지하고, 노르웨이 산업의 

역차별 회피, 대규모 시장 접근을 통한 배출권 가격의 유동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됨

○ EU-ETS 3기 이후 적용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2013년 이후 노르웨이 전체 온실가스 

배출의 약 50%가 ETS에 포함됨137)

136) Grantham Research Institute, Climate Change Legislation in Norway, an excerpt from 
the 2015 Global climate legislation study, 2015, p. 5.

137) Norwegian Ministry of the Environment, Norway`s Eighth National Communication 
under the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2023, p.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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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ETS 4기는 3기의 할당 원칙을 유지하되, ‘Fit for 55’에 따라 감축목표 상향과 

적용 범위 확대가 이루어짐

○ 2024년부터 해상운송이 새로 EU-ETS 적용 대상에 포함되었으며, 친환경 운송 유

도를 위해 ETS와 탄소세가 중복으로 적용되는 산업으로 전환됨

­다만 원양어업 등 일부 선박 연료는 산업 경쟁력을 고려해 탄소세를 면제함138)

○ <표 IV-7>은 노르웨이 탄소세 도입부터 EU-ETS 도입까지 과세 대상 및 중복 여부를 

보여줌

○ 다음 절에서는 이러한 제도 중첩이 부문별로 어떻게 설계·운영되고 있는지 구체적

으로 살펴봄

연도
적용
제도

과세대상
중복 
부문

중복과세 여부 및 감면조치

1991 
~ 

2004
탄소세

휘발유, 자동차 경유, 경유 및 중
유, 해양 석유 및 가스 생산, 펄프 
및 제지 생산, 어분 생산, 국내항
공, 국내 해운1)

없음

경쟁력 보호를 위해 일부 에너지 집
약 산업은 부분적으로 면제 및 감면
된 세율 적용
감면: 펄프 및 제지, 어분, 국내 항공, 
국내 화물 운송, 대륙붕의 보급함대
면제: 국제 해운, 노르웨이 내 어업, 
국제 항공, 육상 천연가스 사용, 화
학·금속 산업 관련 공정

2005 
~ 

2007

탄소세 
+ 

자국 
ETS

탄소세 과세대상: 휘발유, 자동차 
경유, 경유 및 중유, 해양 석유 및 
가스 생산, 어분 생산, 국내항공, 
국내 해운

ETS 과세대상: 광물유 정제, 코크
스 생산, 철강 생산 및 가공, 시멘
트·석회·유리·유리섬유·세라믹 제
품 생산, 펄프 및 제지 생산2)

없음

노르웨이는 이중 가격 책정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탄소세가 부과되지 
않는 부문만 포함하였으며, 노르웨이 
ETS에 포함된 육상 산업에는 탄소세
를 적용하지 않았음(펄프 산업은 
ETS 적용 이후 탄소세가 면제됨)

<표 Ⅳ-7> 노르웨이 탄소가격제 도입 현황

138) Norwegian Ministry of the Environment, Norway’s Eighth National Communication 
under the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2023, p.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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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적용
제도

과세대상
중복 
부문

중복과세 여부 및 감면조치

2008 
~ 

2012

탄소세 
+ 

EU-ET
S 2기

탄소세 과세대상: 휘발유, 자동차 
경유, 경유 및 중유, 해양 석유 및 
가스 생산, 어업 생산, 국내항공, 
국내 해운

ETS 과세대상: 광물류 정제, 코크
스 생산, 철강 생산 및 가공, 시멘
트, 석회, 유리, 유리섬유, 세라믹 
제품 생산, 펄프 및 제지 생산, 해
양 석유·가스 생산(2008년 신규 
포함), 목재 가공 산업(2008년 신
규 포함), 국내 항공(2012년 신규 
포함)

해양
석유

·
가스 
생산, 
국내 
항공

해양 석유·가스 생산 부문은 ETS 적
용에 따라 기존 탄소세를 일부 감면
하여 중복 부담을 조정함(2007년 
NOK 340/tCO₂ → 2008년 NOK 
160/tCO₂)
국내 항공 부문은 ETS와 탄소세를 같
이 적용함
육상 산업 중 ETS 적용되는 부문은 
탄소세를 면제함(예: 펄프 산업)
ETS 적용 외 영역(교통 부문 등)에는 
여전히 탄소세를 부과함

2013 
~ 

2020

탄소세 
+ 

EU-ET
S 3기

EU-ETS 2기와 동일

해양
석유
·가스 
생산, 
국내 
항공

해양 석유·가스 생산 부문은 2013년 
탄소세를 조정함
(2012년 NOK 160/tCO₂ → 2013년 
NOK 200/tCO₂)139)

2021 
~ 

현재

탄소세 
+ 

EU-ET
S 4기

탄소세 과세대상: 휘발유, 자동차 
경유, 경유 및 중유, 해양 석유 및 
가스 생산, 어업 생산, 국내항공, 
국내 해운

ETS 과세대상: 광물류 정제, 코크
스 생산, 철강 생산 및 가공, 시멘
트, 석회, 유리, 유리섬유, 세라믹 
제품 생산, 펄프 및 제지 생산, 해
양 석유·가스 생산, 목재 가공 산
업, 국내 항공, 해상 운송(2024년 
신규 포함)

해양
석유·
가스 
생산, 
국내 
항공, 
해상 
운송

국내 해운 부문은 1991년부터 탄소
세를 적용받고 있었으나, 2024년부
터 EEA를 대상으로 해상 운송 부문
이 EU-ETS에 적용됨에 따라 국내 해
운에도 탄소세와 ETS가 모두 적용됨3)

<표 Ⅳ-7> 의 계속

  주: 1) Sumner et al., Carbon Taxes: A review of Experience and Policy Design Considerations, 
2009, p. 10.

     2) EDF, Norway The World’s Carbon Markets: A Case Study Guide to Emissions Trading, 
2013, pp. 2~4.

139) Ibid.



94

     3) Maritime Cleantech, “Nagative CO2 Tax: A Solution for Green Shipping?,” https://mari
timecleantech.no/2025/01/29/negative-co2-tax-a-solution-for-green-shipping/, 검
색일자: 2025. 7. 2.

자료: EDF, Norway The World’s Carbon Markets: A Case Study Guide to Emissions Trading, 
2013; Sumner et al., Carbon Taxes: A review of Experience and Policy Design Considerati
ons; 2019; Maritime Cleantech, “Nagative CO2 Tax: A Solution for Green Shipping?,” https:
//maritimecleantech.no/2025/01/29/negative-co2-tax-a-solution-for-green-shipping
/, 검색일자: 2025. 7. 2. 자료 참고하여 작성

나. 제도 설계·구조

□ (탄소세 구조) 노르웨이 탄소세는 연료의 탄소함량에 기반해 부과되는 종량세 구조로 

부과됨140)

○ 휘발유·경유는 리터당, 천연가스는 입방미터당, LPG는 kg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상응하는 세액을 부과함

○ 노르웨이는 도입 초기부터 탄소배출에 높은 탄소세율을 적용했고, 이후 주기적인 

인상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탄소가격을 유지함

­노르웨이 정부는 2030년까지 탄소세를 톤당 약 2,400노르웨이크로네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을 발표하여 향후 세율을 크게 높일 방침임

□ 탄소세는 연료 연소로 인한 탄소배출을 광범위하게 포괄하되, 국제경쟁력이나 감축 여

력 등을 고려해 일부 업종에는 예외나 감면이 적용됨141)

○ 국내 어업과 외국선박, 국제 항공은 경쟁력 보호를 위해 탄소세를 전액 면제를 적용함

○ 펄프·제지, 어분, 국내 항공·해운, 대륙붕 보급함대, 온실 난방용 연료 등은 감축 여

력과 산업 여건을 고려해 감면세율을 적용함142)

140) Ministry of Finance, “Notification - CO2 tax - exemption for undertakings covered by 
the ETS,” https://www.regjeringen.no/en/dokumenter/notification-co2-tax-exemption
-for-undertakings-covered-by-the-ets2/id3028459/, 검색일자: 2025. 7. 2.

141) Ibid.
142) Norwegian Ministry of Energy, “Taxes and Emissions Trading,” https://energifaktanorge.

no/en/et-baerekraftig-og-sikkert-energisystem/avgifter-og-kvoteplikt/, 검색일자: 2025.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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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소세-ETS 연계 방식) 노르웨이는 톤당 하나의 탄소가격 원칙에 따라 ETS 편입 산

업의 이중부담을 세율 인하 및 면세로 완화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운용함143)

○ <표 Ⅳ-8>은 2024년과 2025년 부문별 기본세율과 ETS 적용 세율 간 차등 부과 

현황을 요약함

○ ETS 1기에는 탄소세가 부과되지 않던 일부 육상 중공업 시설만 ETS에 우선 편입해 

중복 과세를 피했으며, ETS에 편입된 육상 산업에는 탄소세를 면제함

○ ETS 2기에는 해양 석유·가스 생산 부문의 기존 탄소세율을 일부 완화하여 중복 

부담을 조정함

○ 노르웨이는 중복 부과를 최소화하면서도 탄소세 또는 ETS 중 하나 이상을 통해 국내 

온실가스 배출의 약 85% 이상을 가격신호로 포괄하고 있음144) 

부문 세율(2024년) 세율안(2025년)

휘발유, NOK/liter 2.72 3.25

광물유, NOK/liter 

 - 기본 세율 3.17 3.79

 - 광물유: ETS 적용 0.24 0.25

 - 국내 항공 3.00 3.58

 - 국내 항공: ETS 적용 1.72 1.77

 - 국내 해운: ETS 적용 2.07 1.96

 - 국내 어업 0 0.93

 - 국제 해운 0 1.33

천연가스, NOK/Sm³

 - 기본 세율 2.34 2.80

 - 천연가스: ETS 적용 0.066 0.066

<표 Ⅳ-8> 2024~2025년 노르웨이 부문별 탄소세

단위: (NOK/liter, Sm³, kg)

143) Ministry of Finance, “Notification - CO2 tax - exemption for undertakings covered by 
the ETS,” https://www.regjeringen.no/en/dokumenter/notification-co2-tax-exemption
-for-undertakings-covered-by-the-ets2/id3028459/, 검색일자: 2025. 6. 25.

144) Norwegian Ministry of Climate and Environment, Norway’s first Biennial Transparency 
Report under the Paris Agreement, 2025, p.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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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세율(2024년) 세율안(2025년)

 - 화학 환원(Chemical reduction) 0 0

 - 온실농업용 0.35 0.42

 - 국내 해운: ETS 적용 1.54 1.46

 - 국내 어업 0 0.70

 - 국제 해운 0 1.00

LPG, NOK/kg

 - 기본 세율 3.53 4.22

 - LPG: ETS 적용 0 0

 - 화학 환원 0 0

 - 온실농업용 0.53 0.63

 - 국내 해운: ETS 적용 2.33 2.21

 - 국내 어업 0 1.05

 - 국제 해운 0 1.05

대륙붕 내 석유·가스 연소용 연료 0 1.05

 - 광물유, NOK/liter 2.10 2.17

 - 천연가스, NOK/Sm³ 1.85 1.90

 - 대기 중 배출되는 천연가스, NOK/Sm³ 16.89 20.17

<표 Ⅳ-8> 의 계속

단위: (NOK/liter, Sm³, kg)

자료: Norwegian Ministry of Finance, Taxes 2025, 2024, pp. 46~47.

□ 해양 석유·가스 부문은 ETS와 탄소세의 합산 비용이 정부 정책목표와 일치하도록 탄

소세율을 지속 조정하고 있음 

○ EU-ETS 2기 편입 시 탄소세율을 톤당 340노르웨이크로네에서 160노르웨이크로

네로 대폭 인하했으며, EU-ETS 3기에는 시장가격 추이에 맞춰 톤당 200노르웨이

크로네로 재조정함

○ 2024년 기준 석유·가스 부문에는 톤당 탄소세 약 790노르웨이크로네와 EU-ETS 

배출권 비용 약 750노르웨이크로네를 포함해 톤당 약 1,540노르웨이크로네 수준

의 탄소비용이 적용되고 있음145)

145) Norwegian Ministry of Climate and Environment, Norway’s first Biennial Transparency 
Report under the Paris Agreement, 2025, p.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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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항공 부문은 2012년 EU-ETS 편입 이후 탄소세를 감면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전환하였음

○ 2024년 기준 ETS 대상 국내선 항공유에는 톤당 674노르웨이크로네(표준세율 톤당 

1,176노르웨이크로네의 약 57%)가 적용되며, ETS 비대상 연료에는 표준세율을 적

용함146)

○ 이에 따라 탄소세와 ETS 비용을 합한 실효 탄소가격은 약 1,500노르웨이크로네 

수준을 유지함

­국내 항공은 탄소세와 ETS의 중복 부과로 인해 노르웨이 내에서도 가장 높은 탄

소가격 부담을 지고 있는 분야 중 하나임

□ 국내 해운 부문은 2024년부터 EU-ETS에 단계 편입되면서 기존 해운 연료에 탄소세와 

ETS가 중복 적용되기 시작함147)

○ 노르웨이 정부는 이중 부담 완화를 위해 2025년부터 ETS 적용 선박연료 감면세율 

도입을 추진 중이며, 2026년 전면 적용 이후 감면된 탄소세와 ETS 비용 합계가 

약 1,500노르웨이크로네 수준이 될 전망임

○ 2024년에는 톤당 탄소세 약 750노르웨이크로네를 유지하면서 해당 배출량의 40%

에 대해 ETS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고 있음

○ 아울러 국제항해 선박 연료에는 2025년부터 별도의 탄소세를 톤당 500노르웨이크

로네를 신설해 부분적으로 과세함148)

□ 노르웨이의 내국 탄소세 수입은 중앙정부 일반회계로 편입되며, 대륙붕 내 석유·가스 

활동에서 발생하는 탄소세 수입은 다른 석유수입과 함께 정부연기금(Government 

Pension Fund Global)으로 이전되어 관리됨149)

146) Ibid. p. 201.
147) Maritime Cleantech, “Nagative CO2 Tax: A Solution for Green Shipping?,” https://

maritimecleantech.no/2025/01/29/negative-co2-tax-a-solution-for-green-shipping/, 
검색일자: 2025. 7. 2.

148) Norwegian Ministry of Finance, Taxes 2025, 2024, p. 13.
149) OECD, The use of revenues from carbon pricing, 2019, p.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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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발생한 내륙 탄소세 수입은 약 142.37억노르웨이크로네이며, 대륙붕 내 

석유·가스 연소 관련 탄소세 수입은 약 74.96억노르웨이크로네가 징수되었음150)

○ 탄소세 및 ETS 경매수입은 원칙적으로 특정 용도로 귀속되지 않고 일반재원으로 

활용되며 연금재정과 복지재원 등에 기여하고 있음151)

□ (소결) 노르웨이 정부는 2021년 「기후행동계획(2021~2030)」을 통해 탄소세의 대폭 

인상과 보다 강력한 기후정책 추진 의지를 표명함

○ 특히 2030년까지 탄소세를 2025년 기준 톤당 2,400노르웨이크로네(2020년 가격 

기준 2,000노르웨이크로네)로 상향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매

년 탄소세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있음

○ 2025년 예산안에서도 이러한 증액 목표를 재확인하였으며, 이에 따라 ETS 비대상 

부문은 물론 ETS와 탄소세 중복 부문에서도 실효 탄소비용의 상승이 지속될 전망임

○ 노르웨이는 앞으로도 톤당 하나의 가격 원칙을 유지하되, 국가 감축 전략상 불가피

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중복 부과를 제한적으로 운용할 것으로 예상됨

5. 기타 국가(덴마크·핀란드·포르투갈)

가. 덴마크

1) 제도 개요

□ 덴마크는 1992년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집약적 에너지소비 억제를 위해 탄소세를 

도입함152)

150) Norwegian Ministry of Finance, Taxes 2025, 2024, pp. 17~18.
151) Chau, “Norway has one of the world’s highest carbon tax rates(1991-ongoing),” https://

www.sdg16.plus/policies/carbon-tax-norway/, 검색일자: 2025.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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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소세는 화석연료 연소에 따른 이산화탄소에 명시적 가격을 부과해 환경비용을 연료 

가격에 내재화하도록 설계됨

○ 탄소세율과 과세대상, 면제 조항 등은 법률에 근거하여 매년 예산안(재정법)에서 

물가를 반영해 조정·승인됨

□ 탄소세의 기본법은 1991년 제정된 「에너지 제품에 대한 이산화탄소세법(Act on a 

Carbon Dioxide Tax on Certain Energy Products)」으로, 이후 여러 차례 개정됨

○ 2019년에 도입된 「기후법(Climate Act)」은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70% 감축 목표를 법제화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임153)

○ 2022년 「녹색 세제 개편(Green Tax Reform)」을 통해 탄소세율을 대폭 인상하고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법률안이 2024년 6월 

의회를 통과하여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됨154)

□ 도입 초기 탄소세는 가계와 부가가치세 미등록 소규모 기업에만 적용되었으며, 에너지 

다소비 산업에는 탄소세를 경감하거나 면제하는 조치를 시행함155)

○ 도입 초기 세율은 톤당 100덴마크크로네(약 13유로)로, 도입 당시 기업·산업 부문은 

탄소세가 전면 면제되었고 가정·상업용 연료 중심으로 과세함

○ 이후 국제경쟁력과 탄소누출 우려를 고려해 에너지 다소비 산업에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에너지효율 협약 체결 기업에 세금 일부를 환급하는 제도를 도입함

□ 덴마크는 EU-ETS 1기 시행 이후 탄소세와의 중복 과세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영해 왔음156)

152) Climate Policy Database, “GHG Tax Denmark (1992),” https://climatepolicydatabase.
org/policies/ghg-tax-0, 검색일자: 2025. 8. 4.

153) The Danish Ministry of Taxation, Green Tax Reform, 2024, p. 18.
154) UN Trade and Development, “Reduces CO2 emissions tax rate for certain production 

processes,” https://investmentpolicy.unctad.org/investment-policy-monitor/measures/
4887/denmark-reduces-co2-emissions-tax-rate-for-certain-production-processes, 검색
일자: 2025. 8. 4.

155) OECD, A Comparison of Carbon Taxes in Selected OECD Countries, 1993, pp. 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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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녹색 세제 개편 전까지 탄소세는 주로 수송 연료 및 난방 연료 등 ETS 비

대상 부문에 부과되었으며, 전력 생산 등 EU-ETS 적용 대상은 탄소세 부과에서 

제외됨

○ EU-ETS 초기에는 배출권 무상할당을 허용하여 덴마크 제조업체들은 평균 약 30%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탄소비용 부담을 경감함157)

□ 그러나 현행 체계만으로는 2030년의 높은 기후목표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2022년 녹색 세제 개편을 통해 EU-ETS 적용 부문에도 탄소세를 추가로 부과하고 

국가 탄소세율을 대폭 인상하기로 결정함

○ 녹색 세제 개편 이후 전력 발전소, 석유·가스 정제, 철강, 화학, 시멘트 등 모든 ETS 

산업부문이 ETS 비용과 탄소세를 동시에 부담하는 이중과세 대상이 됨158)

­이중과세 적용 연료는 석탄, 천연가스, 연료유 등 발전 및 공정용 화석연료 전반을 

포함함

○ 탄소세율은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인상되어 2030년 최종 목표에 도달하도록 

설계되었으며, 이에 따라 2025년 탄소세 부담은 기존 대비 약 4배 증가함

2) 제도 설계·구조

□ 덴마크는 「녹색 세제 개편」을 통해 탄소세와 EU-ETS를 연계 운영하는 제도를 도입

하고, 2025년부터 산업 부문에 신규 탄소세를 부과해 EU-ETS 대상과 비대상 부문 간 

세율 차등을 두는 구조를 마련함159)

○ EU-ETS 비대상 부문의 경우 2030년까지 톤당 750덴마크크로네(약 100유로)의 

156) Eriksson et al., Use of Economic Instruments in Nordic Environmental Policy 2018–20
21, 2023, p. 31.

157) Lenain, “Denmark’s Green Tax Reform: G20 Countries Should Take Notice,” https://www.
cepweb.org/denmarks-green-tax-reform-g20-countries-should-take-notice/, 검색일자: 
2025. 8. 4.

158) Walstad, “Danish CO2 tax aims to hasten energy transition,” https://gasoutlook.com/
analysis/danish-co2-tax-aims-to-hasten-energy-transition/, 검색일자: 2025. 8. 4.

159) The Danish Ministry of Taxation, Green Tax Reform, 2024, p.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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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세가 적용되어 높은 수준의 탄소가격이 형성됨

○ EU-ETS 대상 부문은 배출권 가격에 추가로 톤당 375덴마크크로네(약 50유로)를 

추가 부과해 사실상의 탄소가격 하한선 역할을 함

○ EU-ETS 적용 부문 중 국제 경쟁력이 취약하거나 탄소누출이 우려되는 산업에는 

탄소세율을 차등 경감함

­시멘트 산업과 축산업, 광물 산업에는 해외 이전 방지를 위해 탄소세를 톤당 125 

덴마크크로네(약 16.5 유로)로 경감함

○ 이러한 연계 구조는 에너지 다소비 산업의 탈탄소화를 촉진하며, 정부는 탄소세를 

조정해 EU-ETS 가격 변동에도 사실상의 최소 탄소가격을 유지할 계획임

[그림 Ⅳ-7] 녹색 세제 개혁 이후 덴마크 탄소가격

자료: Lenain, “Denmark’s Green Tax Reform: G20 Countries Should Take Notice,” https://www.
cepweb.org/denmarks-green-tax-reform-g20-countries-should-take-notice/, 검색일자: 
2025.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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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덴마크 정부는 EU-ETS와 탄소세의 이중가격 부과 체계를 통해 산업의 탈탄소 투자를 

촉진하는 동시에 가계 부담 완화를 병행함

○ 2030년 톤당 약 100유로 수준의 탄소가격이 가계 소비지출 평균 1.8% 부담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는 탄소세 수입의 일부를 취약계층 환급 등 보완 

정책에 투입해 가계 부담을 완화할 계획임160)

○ 또한 탄소 포집 및 저장(CCS)을 통해 영구 저장한 탄소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여, 

실질 감축 투자에 직접 인센티브를 부여함161)

­실제로 덴마크 산업계는 히트펌프 설치, 전기보일러 도입, CCS 프로젝트 투자 

확대 등 설비 전환을 추진 중임

□ 덴마크의 탄소세 및 EU-ETS 수입은 정부 일반회계에 편입되어 관리됨

○ 2023년도에 EU-ETS 수입은 416.1억유로이며, 탄소세 수입은 약 34.95억덴마크

크로네임162)

○ EU-ETS 및 탄소세 수입은 단일 목적에 한정되지 않고 소득세 감면 등으로 활용

하여 사회적 소외계층을 지원하고, 미래 교육 투자·녹색 전환 등을 지원하는 데 

광범위하게 활용됨163)164)

160) Lenain, “Denmark’s Green Tax Reform: G20 Countries Should Take Notice,” https://
www.cepweb.org/denmarks-green-tax-reform-g20-countries-should-take-notice/, 검색
일자: 2025. 8. 4.

161) State of Green, “The Danish Parliament adopts new CO2 tax for the industry sector,” 
https://stateofgreen.com/en/news/the-danish-parliament-adopts-new-co2-tax-for-the
-industry-sector/, 검색일자: 2025. 8. 4.

162) World Bank, “State and Trends of Carbon Pricing Dashboard,” https://carbonpricingd
ashboard.worldbank.org/compliance/revenue, 검색일자 2025. 9. 19.

163) Ministry of Finance, Denmark’s National Reform Programme 2022, 2022, pp. 15~31.
164) Lilliestam et al., “Sequencing, spending, and symbolism: Low carbon taxes primarily 

serve purposes other than emissions reduction,” 2025, p.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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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핀란드

1) 제도 개요

□ 핀란드는 화석연료 소비 감축과 에너지 효율 제고를 목표로, 1990년 1월 세계 최초

로 탄소세를 도입함165)

○ 핀란드의 환경세는 에너지세, 차량 관련세, 운송 연료세, 배출세, 자원세 등 5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며, 이 중 에너지세는 탄소세·에너지함량세·비축부담금으로 구성됨

○ 탄소세는 소비세로 운용되며, 화석연료·바이오연료·전기·피트·천연가스·석탄 등에 

부과됨

□ 핀란드의 탄소세는 ｢탄소세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에너지 소비세 법률｣에 

탄소세 구성 요소가 포함되는 형태로 운용됨166)

○ 주요 근거 법률은 「액체연료에 대한 소비세법(Act on Excise Duty on Liquid 

Fuels(1472/1994))」 및 「전기 및 특정 연료에 대한 소비세법(Act on Excise 

Duty on Electricity and Certain Fuels(1260/1996))」이며, 이에 따라 휘발유·

경유 등 교통연료와 석탄·천연가스·중유 등 난방연료에 탄소세와 에너지함량세가 

부과됨

○ 농업에 부과된 에너지세 환급은 「농업에서 사용되는 특정 에너지 제품의 물품세 환

급법(Act on Tax Refund on Certain Energy Products used in Agriculture(603/ 

2006))」에 근거함

○ 핀란드는 EU 에너지세 지침 「2003/96/EC」에 따라 최소세율 및 과세 구조를 준수함

□ 핀란드 탄소세의 적용범위와 세율은 도입 이후 여러 차례 확대·개편되어 왔음

165) Clarke, Background Report for the Economic Policy Council on Carbon Pricing in 
Finland, 2023, p. 10.

166) European Commission, “Taxation and Customs Union,” https://ec.europa.eu/taxation
_customs/tedb/legacy/taxDetail.html?id=844/1435222587&taxType=Energy+products+
and+electricity, 검색일자: 2025. 8. 11.



104

○ 탄소세 도입 초기에는 전력 및 열 생산 부문의 화석연료에 주로 부과되었으나, 이후 

수송 및 건물 난방 연료로 적용 범위를 확대함167)

­1990년대 중반부터 교통용 휘발유·경유 등으로 과세가 확대되어 현재는 대부분

의 화석연료 연소 부문을 포괄함

­2025년 기준 탄소세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의 약 39%에 적용됨168)

○ 도입 초기 세율은 이산화탄소 톤당 약 1.12유로였으나, 주요 세제 개편을 통해 세

율이 크게 인상되었음169)

­2011년 개편에서 에너지함량세와 탄소세를 결합한 이중 과세 구조를 도입함

­2019년부터는 난방연료에 전주기 배출량(Life-cycle emission)을 반영하는 방

식으로 전환하여 명목세율은 낮추되 실질 부담을 높였음170)

­2025년 기준 수송용 연료(휘발유·경유)는 톤당 약 62유로이며, 난방용 연료는 톤

당 약 53유로가 부과되고 있음171) 

2) 제도 설계·구조

□ 핀란드는 EU-ETS 도입 이후 중복 과세를 최소화하기 위해 탄소세 체계를 조정했으

나, 일부 부문에서는 탄소세와 EU-ETS가 병행 적용되고 있음

○ 발전용 연료는 과세에서 제외하고 최종 산물인 전기에만 전력세를 부과하여 발전 

부문에는 EU-ETS만 적용됨172)

167) World Bank, “Putting a Price on Carbon with a Tax,” https://www.worldbank.org/
content/dam/Worldbank/document/SDN/background-note_carbon-tax.pdf, 검색일자: 2025. 
8. 11.

168) World Bank, “State and Trends of Carbon Pricing Dashboard,” https://carbonpricingd
ashboard.worldbank.org/compliance/factsheets, 검색일자 2025. 8. 11.

169) Grantham Research Institute, Climate Change Legislation in Finland, an excerpt from 
the 2015 Global climate legislation study, 2015, p. 4.

170) Eriksson et al., Use of Economic Instruments in Nordic Environmental Policy 2018–2021, 
2023, p. 49.

171) Ministry of the Environment, Finland’s First Biennial Transparency Report under the 
Paris Agreement, 2024, p. 108.

172) Clarke, Background Report for the Economic Policy Council on Carbon Pricing in 
Finland, 2023, 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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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 난방용 보일러와 산업용 증기 등 열 생산에는 EU-ETS 참여 여부와 무관하게 

탄소세를 지속 부과하고 있음173)

­열병합발전(Combined heat and power, CHP)은 전기 생산분 연료는 과세하지 

않으나, 열 생산분 연료에는 탄소세가 부과되어 EU-ETS와 이중 부담이 발생함

○ 핀란드는 탄소세와 EU-ETS 중복 부담으로 인한 경쟁력 우려 완화를 위해 감면·환

급 제도를 도입함174)

­CHP에 사용되는 연료에는 탄소세 중 에너지함량세를 감면하여 세부담을 경감함

­에너지집약적 기업 세액 환급제도는 2021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되어 2025년까

지 폐지 예정임

□ CHP 시설의 EU-ETS와 탄소세 연계는 효율적 탄소 감축 유인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되어 왔음

○ 2019년 이전에는 CHP에 사용되는 석탄·천연가스·바이오 오일·경유·중유의 탄소세

를 50%로 감면함175)

­이는 CHP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EU-ETS와 탄소세의 중복 부담을 완화하기 위

한 조치였음

○ 2019년 이후에는 보조 대상을 탄소세에서 에너지함량세로 전환하여 총 세부담을 

늘리지 않으면서 탄소저감 유인을 강화함

○ 2022년 기준으로 CHP 연료에는 에너지함량세가 메가와트시당 7.63유로 감면되

며, 이는 2019년 전환의 결과로 해석될 수 있음176)

○ 2024년 기준 CHP 시설에 탄소세율은 전주기 배출량 기준 톤당 53유로177)가 

EU-ETS 가격과 별개로 부과되고 있음

173) Grosjean et al., Carbon Pricing in Nordic Countries, 2024, p. 2.
174) Ministry of the Environment, Finland’s First Biennial Transparency Report under the 

Paris Agreement, 2024, p. 108.
175) Eriksson et al., Use of Economic Instruments in Nordic Environmental Policy 2018–20

21, 2023, p. 50.
176) Clarke, Background Report for the Economic Policy Council on Carbon Pricing in 

Finland, 2023, p. 10.
177) 연소 시 배출량 기준 톤당 약 75유로 상당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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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핀란드의 에너지세(탄소세) 및 EU-ETS 수입은 정부 일반회계로 편입되어 관리됨

○ 2023년도에 발생한 EU-ETS 수입은 466억 유로이며, 에너지세 총징수액은 41.62

억 유로임178)179)

○ 해당 수입은 특정 목적에 귀속되지 않으며, 소득세 감면·사회적 취약계층 지원과 

함께 에너지 효율 향상·대중교통 개선 등 기후·에너지 관련 사업에 폭넓게 활용됨180)

다. 포르투갈

1) 제도 개요

□ 포르투갈은 2014년 시행한 녹색 조세 개혁을 통해 「특별소비세(Codigo dos Impostos 

Especiais de Consumo, CIEC)」 내 에너지세(Imposto sobre os Produtos 

Petrolíferos e Energéticos, 에너지세) 성격의 탄소세가 제도화됨에 따라 추가 탄소

부과금(CO₂ adicionamento) 시행이 본격 시동을 걺

○ 포르투갈 정부는 감축목표 달성과 탈탄소화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탄소부과금에 

대한 법적 기반을 마련함 

○ 포르투갈 에너지세는 휘발유, 디젤, LPG, 연료유, 석탄, 천연가스 등 에너지·석유 

제품이 있음

○ 포르투갈 추가 탄소부과금은 에너지세에 얹은 가격으로, 연료의 이산화탄소 배출에 

부과되는 세금 항목임

○ 추가 탄소부과금은 에너지세가 적용될 시에만 발동되는 세금 항목으로, 에너지세가 

면세되면 자동으로 추가 탄소부과금도 부담하지 않게 됨 

178) Ministry of Finance Finland, “Excise duty,” https://vm.fi/en/excise-duty, 검색일자: 2025. 
9. 19.

179) EU, Progress Report 2024 Climate Action, 2024, p. 30.
180) Lilliestam et al., Sequencing, spending, and symbolism: Low carbon taxes primarily 

serve purposes other than emissions reduction, 2025, p.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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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르투갈 정부는 2014년 12월 31일 법률 제82-D조/2014호 승인을 통해 「특별소비

세법」 내 제92-A조를 신설해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추가 탄소부과금 세율에 대한 

초석을 다짐181)

○ 추가 탄소부과금 세율은 「특별소비세법」 제92-A조 제2항 규정에 따라 EU-ETS 

경매 가격을 기초로 정해지도록 함

­또한 EU의 에너지 제품 과세 지침 「2003/96/EC」에 근거해 세부 사항을 준수

하며 과세함

○ 제92-A조에 따르면 포르투갈 추가 탄소부과금은 에너지세 대상이면서 면제되지 

않는 모든 부문이 해당함

□ 한편 포르투갈 「특별소비세법」에서 EU-ETS 참여 설비 대부분에 에너지세를 포함한 

추가 탄소부과금 면제 조건을 제도화한 가운데, 석탄 연료를 기반으로 한 전기·CHP 

시설은 제외 대상이 됨182)

○ 포르투갈은 「특별소비세법(CIEC)」 제89조 제1항 f목 제정을 통해 EU-ETS 참

여 설비 전반에 대한 추가 탄소부과금 면제 권리를 부여함

­그러나 천연가스와 일부 연료를 기반으로 한 전기·CHP 시설에 대한 예외 사항을 둠

○ 이에 포르투갈은 「특별소비세법(CIEC)」 제89조 제1항 d목 별도 항목을 통해 천

연가스와 일부 연료를 통한 전력/CHP에 대한 면세를 인정하는 내용을 포함함

○ 즉 추가 탄소부과금 면제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부문은 석탄을 활용한 전

기·CHP 시설뿐임

○ 추가 탄소부과금 첫 시행 연도인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산정액에 따라 석탄 

발전 전력/CHP 시설은 이중 가격이 발동된다고 볼 수 있음

□ 2021년 「포르투갈 정부 예산법(Orçamento do Estado 2021, OE-2021)」 75-B/ 

2020호 제389조 ‘석유 및 에너지 제품에 관한 한시 규정’을 기점으로 에너지세가 개

181) Portugal, Lei n.º 82-D/2014, de 31 de dezembro, Diário da República, 2014. 
182) Portugal, Portaria n.º 277/2020, de 4 de dezembro, Diário da República,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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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되어 부문 및 연료별 차등을 두게 됨183)

○ OE-2021 제389조에 따라 천연가스, 중유 등 연료를 기반으로 한 전기·CHP 설비

에 대해 에너지세 단계적 과세를 도입하고 EU-ETS 참여 설비는 추가 탄소부과금 

전면 면제를 제도화함

­2021년 이전에는 제89조 d목에 따라 에너지세가 면제되었으나 신규 제정으로 단

계적 과세를 시행 중임

○ OE-2021 제389조에 따라 석탄·갈탄·코크스를 활용한 전기·CHP 설비는 한시 상

향분을 적용해 단계적 과세가 신설됨에 따라 EU-ETS와 이중 부담을 지게 됨

­2020년까지는 「특별소비세법(CIEC)」에 따른 표준 요율에 따라 납부했으나 EU- 

ETS 경매권 가격 상승 기조로 인해 부담률을 대폭 완화하는 조치로 해석함

­2021년부터 한시적 상향분 적용을 도입해 탄소 부담금 실제 부담률이 소폭 하락함

2) 제도 설계·구조

□ 포르투갈 추가 탄소부과금(CO₂adicionamento)은 2015년 처음 도입되어 석탄 기반 

전력/CHP 시설에 대해 EU-ETS 비용과 더불어 이중가격을 형성함184)

추가 탄소부과금=(연간 CO₂ 요율)×(법정 ‘추가 계수’)

○ 연간 CO2 요율(€/tCO2)은 EU-ETS 평균 경매권 가격을 산정해 결정되며 세부 요

율에 대해 포르투갈 정부는 갱신 정지 및 동결에 대한 결정권을 가짐

○ EU-ETS 과세 연도 n-2년 10월 1일부터 n-1년 9월 30일까지의 경매권 평균 가격임

○ 법정 추가 계수는 「특별소비세법」 제92조에 제정된 수치이며, 연료 단위(천 kg당, 

천L당, GJ당 등)로 환산함

○ 2015년에는 ETS 기준 연간 요율이 5.09유로였으며 법정 계수가 2.265670으로 

책정되어 천킬로당 11.53유로의 비용을 납부하게 됨

183) Portugal, Lei n.º 75-B/2020, de 31 de dezembro, Diário da República, 2020.
184) República Portuguesa, Lei n.º 82-D/2014, de 31 de dezembro – adita o artigo 92.º-A 

ao CIEC (Reforma da Fiscalidade Verde),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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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까지 10유로 초중반을 유지하였으나 2019년부터 28.86유로로 인상되었으며, 

2020년에는 역대 최대 상승 폭인 53.51유로를 기록함

□ 2019년 이후 EU-ETS 가격의 가파른 상승에 따른 연간 CO2 요율 인상에 비용 부담

이 가중되며 2021년 예산법을 통해 단계적 탄소부과금 과세가 결정됨

○ OE-2021 제389조 ‘석유 및 에너지 제품에 관한 한시 규정’ 제정으로 추가 탄소부

과금 대상인 석탄, 갈탄, 코크스에 대해 신규 법정 기준값을 톤당 30유로로 고정하

고 연간 CO2 요율에 대한 차액을 산정해 과세함

○ 추가로 상한선(cap)을 톤당 5유로로 규정하였으며, 단계적 과세를 도입해 2021년

에 75% 비중만을 납부하도록 함

○ 즉 2021년은 30유로에서 23.921유로를 뺀 차액인 6.079유로 중 상한 5유로를 적

용하여 이에 대한 75%만을 납부하게 됨에 따라 설비의 최종 탄소 부담금은 톤당 

3.75유로임

□ 그러나 2022년부터 연간 CO₂ 요율이 30유로 이상으로 책정되어 차액이 발생하지 않

게 됨에 따라 개정된 기준 및 산정 공식 체제 아래에선 추가 탄소부과금이 발동되지 

않음

○ 2022년부터는 산정 공식의 100%를 납부하도록 설계되었으나, EU-ETS 가격이 인

상되어 상향분에 대한 정책적 의미가 사라짐

○ 더불어 포르투갈 석탄 발전소는 2021년 마지막 시네스(Sines)·페구(Pego) 폐쇄에 

따라 추가 탄소부과금은 명목상 존재하고 사실상 소멸됨 

­시네스 석탄 발전소는 2021년 1월 14일, 페구 석탄 발전소는 2021년 11월 30일

에 폐쇄됨

○ 즉 포르투갈 탄소세 구조는 매우 제한적이고 한시적으로만 적용이 되었으며 2021년 

이후로는 에너지세만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있음

□ EU-ETS 참여로 추가 탄소부과금은 면제되지만 에너지세 부과 대상인 중유 등 연료와 

천연가스의 전기·CHP 설비는 단계적 과세가 되어 세금을 납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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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유 등 연료를 기반으로 한 전기·CHP 시설은 2021년 도입 첫해에 에너지세의 

50%를 납부하게 되며 점진적으로 증가해 2023년부터 세율의 100%를 냄

­2025년 기준 중유 등 연료 에너지세는 황 함량에 따라 두 개의 구간으로 나뉘는

데, 톤당 15.65유로와 29.92유로 각각에 대해 100%를 납부하게 됨 

○ 천연가스를 기반으로 한 전기·CHP 시설은 2021년 도입 첫해에 에너지세의 20%를 

납부하게 되며 점진적으로 증가해 2025년에는 50%를 냄

­2025년 기준 천연가스 에너지세는 기가줄당(GJ) 0.307유로이며, 요율에 대한 

50%를 납부해 0.50×0.307/GJ 유로=기가줄당 0.1535유로를 부담하게 됨

□ 한편 에너지세와 추가 탄소부과금은 국가전력시스템과 환경기금에 나눠 귀속됨 185)

○ 포르투갈 에너지세는 원칙적으로 일반 국가 예산에 귀속되지만 ｢2021년 예산법

(OE-2021)｣에서 특별 목적세 규칙을 규정해 환경 기금을 통해 지출됨

○ 세수입 중 50%는 국가전력시스템 또는 전력 부문 요금적자감축에 배정되며, 같은 

회계연도 내에 에너지부문 체계적 지속가능성 기금에 귀속됨

­기금은 전력 시스템·전력 요금 적자 감축, 대중교통 지원, 전기차(EV) 보조금, 공

공부문 EV 전환 등 프로그램을 시행함

○ 나머지 50%는 기후 에너지 사업 재원으로 환경 기금에 배정되어 기후행동 조치에 

사용됨

○ 2023년 포르투갈 에너지세 세수입은 약 32.5억유로이고 2024년은 약 35.5억유로

임186)

­2024년 세수입은 공식 연간 수치는 아직 발표된 바가 없어 변동 가능성이 있는 

수치이지만, 포르투갈 재무부 산하 예산총국(Direção-Geral do Orçamento, 

DGO)이 발표한 전년 대비 약 9.4% 증가한 수치를 기준으로 함

○ 포르투갈 2025년 예산안에서 전망된 에너지세 세수입은 전년 대비 약 21.9% 증가로, 

약 41억유로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185) Portugal, Lei n.º 75-B/2020, art. 389.º, Diário da República (31 Dec 2020).
186) Instituto Nacional De Estatistica, Impostos e Taxas com Relevância Ambiental,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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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소결

□ 주요국 하이브리드 탄소가격제 운용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표

Ⅳ-9> 참조)

○ 분석 대상 7개국은 모두 배출권거래제를 활용하면서 국내 탄소세·에너지세를 결합

하여 가격 수준을 조정하는 하이브리드 구조를 채택하고 있음

○ 각국은 단일 탄소가격만으로는 가격 변동성이 크고 부문 간 가격 격차가 확대될 우

려가 있다고 보고, 세제 수단을 결합하여 최소 탄소가격 확보, 특정 부문의 추가 

부담 부과, 경쟁력·분배 영향 완화 등을 동시에 달성하고자 하는 공통된 특징을 보임

○ 다만 역사적으로 구축된 에너지·환경세 체계와 산업 구조 등에 따라 ETS와 세제를 

결합하는 방식과 강도는 국가별로 상이함

□ 주요국 중 영국·헝가리·네덜란드·포르투갈 등은 ETS 제도를 기반으로 최소 탄소가격을 

보장하거나 그 위에 추가 부담을 부과하는 형태임

○ 영국은 발전 부문에 대해 UK-ETS 가격 위에 CPS를 추가 부과함으로써 실효 탄소

가격을 높이고 있음

○ 헝가리는 EU-ETS에서 무상할당을 많이 받는 대형 배출기업에 별도의 탄소세를 부

과하여, 해당 설비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실효 탄소가격을 적용하고 있음

○ 네덜란드의 탄소부담금은 EU-ETS 가격을 보완하는 성격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배출권 가격하한을 설정함으로써 일정 수준 이상의 탄소비용을 보장하는 기능을 

수행함

○ 포르투갈 역시 EU-ETS 가격에 연동된 탄소세를 운용하면서, 일부 연료·부문에서 

ETS 비용과 결합된 이중 가격구조를 형성하고 있음

□ 덴마크·노르웨이·핀란드 등은 1990년대부터 축적된 광범위한 탄소세 제도 위에 

EU-ETS가 추가적으로 적용된 국가임

○ 이들 국가는 난방·수송·산업 전반에 높은 탄소세를 부과해 왔으며, EU-ETS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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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에는 ETS 적용 부문에 대해 탄소세 전액 면제, 또는 세율 인하 등을 통해 이중

부담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설계함

○ 동시에 ETS 비적용 부문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탄소세를 유지·강화함으로써 기존 

탄소세 체계를 유지하되 ETS와의 정합성을 맞추는 구조를 취하고 있음

□ 탄소세 및 ETS 수입의 귀속·사용 방식은 국가별로 상이하며, 일반재원화와 기후·에

너지 목적재원화가 병존하고 있음.

○ 영국·노르웨이·덴마크·핀란드 등은 탄소세와 ETS 수입을 정부 일반회계에 편입함

­탄소가격 수입을 단일 용도로 한정하지 않고 탄소중립 전략에 따라 재생에너지, 

에너지 효율, 혁신기술 투자, 미래 교육 투자, 사회적 소외계층 지원, 소득세 감면 

등 폭넓은 지출에 활용하고 있음

○ 헝가리는 탄소쿼터세를 일반세입으로 귀속시키는 한편, ETS 거래수수료를 기후당

국의 수입으로 계상하여 ETS 운영 비용 충당에 사용하고 있음

○ 네덜란드는 탄소부담금을 목적세로 구분해 기후기금으로 이관함

­기금은 기후·에너지 관련 보조금 및 투자 지원 재원으로 활용하여 전형적인 목적

재원형 구조를 채택하고 있음

○ 포르투갈은 에너지세와 탄소세를 원칙적으로 일반 국가 예산에 귀속하나, 2021년 

예산법을 통해 환경기금으로 일부를 이관함 

­해당 기금을 전력시스템 비용, 전력요금 적자 감축, 전기차 보조금, 기후·에너지 

사업 재원 등으로 사용하는 등 일반재원과 목적재원이 혼합된 운용 방식을 보이고 

있음



Ⅳ. 해외 사례 분석 113

국가
탄소가격제도 

도입
하이브리드 
결합방식

하이브리드 
제도 도입 배경

탄소가격 
부담 주체

중복적용 
부문

영국

EU-ETS 
(2005~2020)

UK-ETS 
(2021~)

CPS(2013~)

발전 부문에서는 ETS에
의해 형성된 탄소가격
에 더하여 CPS를 통해 
추가적인 가격을 부과함

- 석탄발전 
조기퇴출

- 발전 부문 
가격신호 
강화

UK-ETS: 공정
CPS: 연료

발전

헝가리

EU-ETS 
(2005~)

탄소쿼터세 
(2023~)

EU-ETS 체제하에 무
상 할당권을 기준점 초
과해 배출하면 이중가
격이 발동됨

- 이중가격으로 
재정 기반 확대

-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탄소쿼터세: 공정
EU-ETS: 공정

산업

네덜란드

EU-ETS 
(2005~)

탄소부담금 
(2021~)

탄소부담금 법정세율과
EU-ETS 배출권 가격의
양의 차액이 발생 시 
발동됨

- 산업 부문 
감축량 더딤

-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탄소쿼터세: 공정
EU-ETS: 공정

산업

노르웨이

탄소세 
(1991~)
자국 ETS 

(2005~2007)
EU-ETS 
(2008~)

탄소세를 기본으로  중
복 적용 부문에 EU- 
ETS와 탄소세를 중복 
적용함

- 비용효율적 
감축과 역내 
경쟁 왜곡 
방지

탄소세: 연료
EU-ETS: 공정

해양석유·
가스생산
국내항공
해상운송

덴마크

탄소세 
(1992~)
EU-ETS 
(2005~)

전력 발전소·정유·철강 
·시멘트 등 EU-ETS 대
상 산업에도 탄소세를 
추가 부과하여 ETS 가
격 위에 세금을 차등 
부과하는 구조

- 에너지 다소비 
산업의 탈탄소 
투자 유인

- 최소 탄소가격 
확보

탄소세: 연료
EU-ETS: 공정

전력 발전, 
정유·철강·
시멘트 등 

에너지
다소비 
산업

핀란드

탄소세 
(1990~)
자국 ETS 

(2005~2007)
EU-ETS 
(2008~)

EU-ETS 도입 후 전력 
생산용 연료는 탄소세
를 면제하고,  난방용 보
일러·산업용 증기 및 열
병합발전의 열 생산분 
연료에는 ETS에 추가
로 탄소세를 부과함

- 열·난방 부문에 
추가 감축 
유인을 제공

탄소세: 연료
EU-ETS: 공정

열병합
발전

<표 Ⅳ-9> 주요국 하이브리드 탄소가격제 운용 현황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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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탄소가격제도 

도입
하이브리드 
결합방식

하이브리드 
제도 도입 배경

탄소가격 
부담 주체

중복적용 
부문

포르투갈

EU-ETS 
(2005~)

추가 탄소
부과금

(2014~)

EU-ETS 도입 후 열병
합발전 설비는 탄소부
과금이 면제되나, 연료
에 부과되는 에너지세 
납부하게 되어 이중가
격이 형성됨

- 전력과 열병합 
발전에서 이중 
탄소 비용을 
지양하면서 
감축 유인 제공

탄소세: 연료
EU-ETS: 공정

전력, 
열병합발전

<표 Ⅳ-9> 의 계속

  주: 공정은 실제 배출된 CO₂ 톤수에 가격을 부과하는 제도이며, 연료는 투입되는 연료(석탄·가스)의 
사용량·탄소함량에 가격을 부과하는 제도임

자료: World Bank, “Carbon Tax,” https://carbonpricingdashboard.worldbank.org/about#down
load-data, 검색일자: 2025. 7. 2.



Ⅴ. 결론

□ 우리나라는 명시적 탄소가격인 배출권거래제를 축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 

석유수입·판매부과금, 폐기물 관련 부담금 등 다수의 에너지세·부담금이 중첩된 복합 

구조를 운용하고 있음

○ 배출권거래제는 배출허용총량을 정하고 기업 간 거래를 허용하며, 2021년 9월 제

정된 「탄소중립기본법」을 통해 국가 차원의 탄소중립 전략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 

잡음

­배출권거래제는 정책입안자가 정한 총량 목표를 직접 달성할 수 있는 강점이 있지

만, 배출권 가격의 변동성이 커서 시장참여자의 투자 불확실성이 크다는 단점이 

있음

○ 연료 단위에 부과되는 각종 세금·부담금은 묵시적 탄소가격으로서 역할을 하며 배

출권거래제와 상관없이 연료 사용량에 비례해 부담이 증가하는 구조를 가짐

­다만 묵시적 탄소가격은 부문·연료별로 적용 범위와 세율이 상이하여, 일관된 탄

소가격 신호를 제공하기에는 미흡하다는 한계가 지적됨

□ 이론적으로 볼 때, 불확실성에 놓여 있을 경우 배출권거래제와 탄소세를 결합하여 설

계함으로써 단일 정책이 가지는 약점을 보완하고 정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 

○ 불확실성하에서 배출권거래제와 탄소세 각각은 관리대상 오염물질의 특성에 따라 

상대적인 효율성이 다르게 나타나며,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측면에서 단일 정책을 

비교하면 배출권거래제보다 탄소세가 더 효율적임

○ 그러나 배출권거래제도 가격정책을 결합시켜 가격이 지나치게 낮거나 높아지는 변

동성을 적절히 통제한다면 정책효과가 상당히 개선될 수 있음을 여러 연구에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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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고 있음

○ 이러한 하이브리드 탄소가격제(혼합정책)의 활용은 단기·정태적으로나 중장기·동태

적으로 모두 단일 배출권거래제보다 지지받으며, 관련하여 혼합정책을 여러 측면에

서 고도화하는 연구들이 등장하고 있음

□ 국내 탄소가격 구조와 시장의 불확실성을 보완할 경우, 배출권거래제와 탄소세를 결

합한 해외 하이브리드 탄소가격제 운용 사례를 참고할 수 있음

○ 배출권거래제와 탄소세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탄소가격제를 적용하는 국가들의 사

례는 공통적으로 배출권거래제 가격의 변동성을 완화하고 정책당국이 설정한 최소 

탄소가격 수준을 보다 명확히 제시하고 있음

○ 특히 EU-ETS 가격이 장기간 낮은 수준에 머문 이후, 여러 유럽 국가는 자국 차원

에서 최소 탄소가격을 설정하거나 ETS 가격 위에 탄소세를 추가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실효 탄소가격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고자 함

○ 이와 동시에 탄소누출 우려와 에너지집약적·무역집약적 산업의 국제경쟁력 저하 가

능성을 고려하여, 부문에 따라 무상할당·세율 인하 등 보완장치를 병행하는 방식으

로 하이브리드 탄소가격제를 설계하고 있음

□ 해외 하이브리드 탄소가격제는 ETS의 기반하에 가격정책으로 추가 부담을 부과하는 

구조와, 탄소세를 기반으로 ETS를 추가 도입하여 ETS 적용 부문의 세율을 조정하는 

구조로 구분할 수 있음

○ (ETS 기반 사례) 영국·헝가리·네덜란드·포르투갈은 배출권거래제에서 형성되는 탄

소가격을 기준으로, 특정 부문에 정액 탄소세를 추가 부과하거나 ETS 가격이 최소 

기준 이하로 하락할 경우 차액만큼 탄소세 또는 유사한 부담금을 부과하는 구조를 

채택하고 있음

­영국의 경우 발전 부문에 대해 UK-ETS 가격 위에 CPS를 추가로 부과함으로써 

전력 부문의 실효 탄소가격을 EU-ETS 평균보다 높은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

하고, 석탄발전 단계적 폐지와 가스·재생에너지 전환을 유도해 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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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헝가리·포르투갈 등도 산업·전력 부문을 중심으로 ETS 가격이 특정 기

준 이하로 하락할 경우 차액만큼 탄소세를 부과하는 구조를 설계함

­이를 통해 ETS 가격 급락 시에도 기업이 직면하는 한계 탄소가격이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가격하한 기능을 하고 있음

○ (탄소세 기반 사례)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은 1990년대부터 광범위한 탄소세와 

에너지세를 시행해 온 국가들로, ETS 적용 부문에 대해 세율을 조정하고 비ETS 

부문에는 높은 탄소세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하이브리드 제도를 운용함

­노르웨이와 덴마크는 EU‑ETS 연동 이후에도 광범위한 탄소세를 유지하면서 ETS 

적용 부문에 대한 세율을 조정하여 중복 부담을 관리하는 한편, 전체적인 유효 탄

소가격을 일정 수준 이상에서 유지하고 있음

­핀란드는 열병합발전 중 열 생산분 연료에 ETS와 별개로 탄소세를 부과함으로써 

해당 부문의 탄소 감축 유인을 강화하고 있음

□ 국내 탄소가격제는 배출권거래제를 중심으로 정책설계가 이루어져 있어 2050 탄소중

립의 목표를 향해 탈탄소화를 고도화할수록 할당대상에 과도한 비용부담 가능성이 우

려됨

○ 우리나라는 최근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18년 순배출량 대비 53~ 

61% 감축하는 것으로 확정하였으며, 이는 기존 2030 NDC 대비 추가적인 감축 

노력이 요구되는 도전적인 목표로 평가됨

○ 배출권거래제 중심의 현행 제도 구조에서는 상향된 중기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배출허용총량의 급격하게 축소할 경우 배출권 가격의 과도한 상승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이는 기업·가계에 상당한 부담을 초래할 수 있음

□ 이에 배출권거래제의 수량규제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가격 신호의 안정성을 보완하고, 

부문 간 유효 탄소가격의 불균형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로 하이브리드 탄소가

격제 도입을 중·장기 정책옵션으로 검토해 볼 여지가 있음

○ ETS와 탄소세를 적절히 결합한 하이브리드 탄소가격제는 경제학 이론에서나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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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에서 보듯이 가격의 과도한 변동성을 억제하고 부문 간 가격 격차를 줄이는 데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국내에서도 도입한 ETS 제도 내의 시장안정화 조치도 적절하게 설계된다면 일정 

수준 하이브리드 탄소가격제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음

○ 또한 탄소가격제로 확보되는 재정수입은 에너지 전환의 일선에 있는 경제주체와 전

환 과정에서 취약성이 가중되는 계층 보호에 재투자함으로써 경제·사회 전반의 전

환 비용을 완화하는 수단으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부수적으로 하이브리드 탄소가격제는 배출권가격의 과도한 등락을 억제함으로써 

유럽을 중심으로 기후대응 수준에 따라 국제시장에서 차등적인 경쟁력을 유도하려

는 정책들에 대한 대비도 겸할 수 있음

­EU의 탄소국경조정(CBAM)이나 선진국 중심의 기후클럽(Climate Club) 등에 

대한 대응의 효과도 일부 기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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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연번 국가 내용

1 덴마크

시행연도
- 탄소세: 1992년
- EU-ETS: 2005년

이중 부담 및
차등 과세 여부

- 이중 부담: O
- 차등 과세: O(ETS 대상과 비대상 부문 간 세율 차등 적용)

오프셋 - 적용 사항 없음

탄소세율 - US$108 (DKK (Øre)75,000) 

납부 주기 - 매월

세수(2024) - US$503 million(DKR3,495 million)

2 에스토니아

시행연도
- 탄소세: 2000년
- EU-ETS: 2005년

이중 부담 및
차등 과세 여부

- 이중 부담: X

오프셋 - 적용 사항 없음

탄소세율 - US$27(€25)

납부 주기 - 매 분기

세수(2024) - US$2 million(€2 million)

3 핀란드

시행연도
- 탄소세: 1990년
- EU-ETS: 2005년

이중 부담 및
차등 과세 여부

- 이중 부담: O
- 차등 과세: 열병합발전 부문에 에너지함량세를 감면하여 

중복 부담을 완화함

오프셋 - 적용 사항 없음

탄소세율 - US$67(€62) 

납부 주기 - 매월

세수(2024) - US$1,375 million(€1,280 million)

<부표 1> 탄소세 및 배출권거래제 중복 도입 국가의 운영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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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헝가리

시행연도
- 탄소세: 2023년
- EU-ETS: 2005년

이중 부담 및
차등 과세 여부

- 이중 부담: O
- 차등 과세: X

오프셋 - 적용 사항 없음

탄소세율 - US$39 (€36)

납부 주기 - 매 분기

세수(2024) - US$182 million (€170 million)

6 아이슬란드

시행연도
- 탄소세: 2010년
- EU-ETS: 2008년

이중 부담 및
차등 과세 여부

- 이중 부담: X

오프셋 - 적용 사항 없음

탄소세율 - US$60 (ISK8,000) 

납부 주기 - 상시 납부

세수(2024) - US$54 million (ISK7,515 million)

7 아일랜드

시행연도
- 탄소세: 2010년
- EU-ETS: 2005년

이중 부담 및
차등 과세 여부

- 이중 부담: X

오프셋 - 적용 사항 없음

탄소세율 - US$69 (€64) 

납부 주기 - 매월

세수(2024) - US$1,111 million (€1,034 million)

8 라트비아

시행연도
- 탄소세: 2004년
- EU-ETS: 2005년

이중 부담 및
차등 과세 여부

- 이중 부담: X

오프셋 - 적용 사항 없음

탄소세율 - US$16(€15)

납부 주기 - 매년

세수(2024) - US$8 million(€8 million)

<부표 1> 의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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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국가 내용

10 룩셈부르크

시행연도
- 탄소세: 2021년
- EU-ETS: 2005년

이중 부담 및
차등 과세 여부

- 이중 부담: X

오프셋 - 적용 사항 없음

탄소세율 - US$59(€54)

납부 주기 - 매월

세수(2024) - US$303 million(€282 million)

11 멕시코

시행연도
- 탄소세: 2014년
- ETS: 2020년

이중 부담 및
차등 과세 여부

- 이중 부담: X

오프셋
- 탄소세: 오프셋 크레딧 무제한 활용 가능
- ETS: 일정 비율 한도로 오프셋 크레딧 사용 가능

탄소세율
- 탄소세: US$4(MXN80) 
- ETS: US$0(MXN0) 

납부 주기 - 매월

세수(2024)
- 탄소세: US$411 million(MXN7,552 million) 
- ETS: US$0(MXN0) 

12 네덜란드

시행연도
- 탄소세: 2021년
- EU-ETS: 2005년

이중 부담 및
차등 과세 여부

- 이중 부담: O
- 차등 과세: X

오프셋 - 적용 사항 없음

탄소세율 - US$95(€88) 

납부 주기 - 매년

세수(2024) - US$0 million(€0 million)

13 노르웨이

시행연도
- 탄소세: 1991년
- 노르웨이 ETS: 2005년, EU-ETS: 2008년 

이중 부담 및
차등 과세 여부

- 이중 부담: O
- 차등 과세: O(국내 어업과 외국선박, 국제 항공은 탄소세를 

전액 면제함. 펄프·제지, 어분, 국내 항공·해운, 대륙붕 보
급함대, 온실 난방용 연료 등은 감면세율을 적용함)

오프셋 - 적용 사항 없음

<부표 1> 의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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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세율 - US$134(NOK1,405) 

납부 주기 - 매월

세수(2024) - US$1,605 million(NOK17,080 million)

14 폴란드

시행연도
- 탄소세: 1990년
- EU-ETS: 2005년

이중 부담 및
차등 과세 여부

- 이중 부담: X

오프셋 - 적용 사항 없음

탄소세율 - US$0(PLZ0)

납부 주기 - 매년

세수(2024) - US$7 million(PLZ27 million)

15 포르투갈

시행연도
- 탄소세: 2015년
- EU-ETS: 2005년

이중 부담 및
차등 과세 여부

- 이중 부담: O
- 차등 과세: X

오프셋 - 적용 사항 없음

탄소세율 - US$73(€67) 

납부 주기 - 매월

세수(2024) - US$1,270 million(€1,182 million)

16 슬로베니아

시행연도
- 탄소세: 2023년
- EU-ETS: 2005년

이중 부담 및
차등 과세 여부

- 이중 부담: X

오프셋 - 적용 사항 없음

탄소세율 - US$33(€31) 

납부 주기 - 매월

세수(2024) - US$173 million(€161 million)

17 스페인

시행연도
- 탄소세: 2014년
- EU-ETS: 2005년

이중 부담 및
차등 과세 여부

- 이중 부담: X

오프셋 - 적용 사항 없음

탄소세율 - US$16(€15) 

<부표 1> 의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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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주기 - 매 분기

세수(2024) - US$118 million(€110 million)

18 스웨덴

시행연도
- 탄소세: 1991년
- EU-ETS: 2005년

이중 부담 및
차등 과세 여부

- 이중 부담: X

오프셋 - 적용 사항 없음

탄소세율 - US$145(SEK1,450)

납부 주기 - 매월

세수(2024) - US$2,306 million(SEK24,400 million)

19 스위스

시행연도
- 탄소세: 2008년 
- 스위스-ETS: 2008년, EU-ETS 연계: 2020년

이중 부담 및
차등 과세 여부

- 이중 부담: X

오프셋
- 탄소세: 일정 비율 한도로 오프셋 크레딧 사용 가능
- ETS: 적용 사항 없음

탄소세율
- 탄소세: US$136(Sfr120) 
- ETS: US$65(Sfr60) 

납부 주기 - 상시 납부

세수(2024)
- 탄소세: US$1,426 million(Sfr1,285 million)
- ETS: US$50 million(Sfr45 million)

20 영국

시행연도
- 탄소세: 2013년
- EU-ETS: 2005년, UK-ETS: 2021년

이중 부담 및
차등 과세 여부

- 이중 부담: O
- 차등 과세: X

오프셋
- 탄소세: 적용 사항 없음
- ETS: 적용 사항 없음

탄소세율
- 탄소세: US$23(£18) 
- ETS: US$57(£44) 

납부 주기 - 매 분기

세수(2024)
- 탄소세: US$872 million(£688 million)
- ETS: US$3,250 million(£2,564 million)

<부표 1> 의 계속

  주: 1) ETS의 납부 주기는 모두 연간 단위임
     2) 세수와 탄소세율은 Worldbank 자료 참고
자료: Worldbank carbon price data를 참고하여 작성 (2025년 4월 1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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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탄소가격

제도
전력 산업 광업 교통 항공 건물

농업·
임업·
어업

폐기물

덴마크
EU-ETS ✔ ✔ ✔ ✔ ✔
탄소세 ✔ ✔ ✔ ✔ ✔ ✔ ✔

에스토니아
EU-ETS ✔ ✔ ✔ ✔ ✔
탄소세 ✔ ✔ ✔

핀란드
EU-ETS ✔ ✔ ✔ ✔ ✔
탄소세 　 ✔ ✔ ✔ 　 ✔ ✔ 　

프랑스
EU-ETS ✔ ✔ ✔ ✔ ✔
탄소세 　 ✔ ✔ ✔ 　 ✔ △ 　

헝가리
EU-ETS ✔ ✔ ✔ ✔ ✔
탄소세 ✔ ✔ ✔ ✔ ✔ 　 　 　

아이슬란드
EU-ETS ✔ ✔ ✔ ✔ ✔
탄소세 ✔ ✔ ✔ ✔ △ ✔ ✔ 　

아일랜드
EU-ETS ✔ ✔ ✔ ✔ ✔
탄소세 ✔ ✔ ✔ ✔ 　 ✔ ✔ 　

라트비아
EU-ETS ✔ ✔ ✔ ✔ ✔
탄소세 △ ✔ ✔ 　 　 　 　 　

리히텐
슈타인

EU-ETS ✔ ✔ ✔ ✔ ✔
탄소세 △ ✔ ✔ ✔ 　 ✔ 　 　

룩셈부르크
EU-ETS ✔ ✔ ✔ ✔ ✔
탄소세 　 ✔ ✔ ✔ 　 ✔ 　 　

멕시코
ETS ✔ ✔ ✔

탄소세 ✔ ✔ ✔ ✔ ✔ ✔ ✔ 　

네덜란드
EU-ETS ✔ ✔ ✔ ✔ ✔
탄소세 ✔ ✔ ✔ 　 　 　 　 　

노르웨이
EU-ETS ✔ ✔ ✔ ✔ ✔
탄소세 △ ✔ ✔ ✔ ✔ ✔ ✔ ✔

폴란드
EU-ETS ✔ ✔ ✔ ✔ ✔
탄소세 △ ✔ ✔ ✔ △ ✔ ✔ 　

포르투갈
EU-ETS ✔ ✔ ✔ ✔ ✔
탄소세 　 　 　 　 　 　 　 　

<부표 2> 탄소세 및 배출권거래제 중복 도입 국가의 운영 현황(적용 대상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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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탄소가격

제도
전력 산업 광업 교통 항공 건물

농업·
임업·
어업

폐기물

슬로베니아
EU-ETS ✔ ✔ ✔ ✔ ✔
탄소세 　 　 　 ✔ 　 ✔ 　 　

스페인
EU-ETS ✔ ✔ ✔ ✔ ✔
탄소세 　 ✔ 　 　 　 　 　 　

스웨덴
EU-ETS ✔ ✔ ✔ ✔ ✔
탄소세 ✔ ✔ ✔ ✔ △ ✔ ✔ 　

스위스
ETS ✔ ✔ ✔ ✔

탄소세 △ △ △ ✔ △

영국
ETS ✔ ✔ ✔ ✔

탄소세 ✔

<부표 2> 의 계속

  주: △: In principle
자료: World bank carbon price data, “International Carbon Action Parnership”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2025년 4월 1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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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탄소가격

제도
Co2 CH4 N2O HFCs SF6 PFCs NF3 Other

덴마크
EU-ETS ✔ ✔ ✔ ✔ ✔
탄소세 ✔ ✔ ✔ ✔ ✔ ✔

에스토니아
EU-ETS ✔ ✔ ✔ ✔ ✔
탄소세 ✔

핀란드
EU-ETS ✔ ✔ ✔ ✔ ✔
탄소세 ✔ ✔ ✔ 　

프랑스
EU-ETS ✔ ✔ ✔ ✔
탄소세 ✔

헝가리
EU-ETS ✔ ✔ ✔ ✔ ✔
탄소세 ✔ ✔ ✔ ✔ ✔

아이슬란드
EU-ETS ✔ ✔ ✔ ✔ ✔
탄소세 ✔ ✔ ✔

아일랜드
EU-ETS ✔ ✔ ✔ ✔ ✔
탄소세 ✔

라트비아
EU-ETS ✔ ✔ ✔ ✔ ✔
탄소세 ✔

리히텐
슈타인

EU-ETS ✔ ✔ ✔ ✔ ✔
탄소세 ✔

룩셈부르크
EU-ETS ✔ ✔ ✔ ✔ ✔
탄소세 ✔

멕시코
ETS ✔

탄소세 ✔
네덜란드

EU-ETS ✔ ✔ ✔ ✔ ✔
탄소세 ✔ ✔

노르웨이
EU-ETS ✔ ✔ ✔ ✔ ✔
탄소세 ✔ ✔ ✔ ✔ ✔ ✔

폴란드
EU-ETS ✔ ✔ ✔ ✔ ✔
탄소세 ✔ ✔ ✔ ✔ ✔ ✔ ✔

포르투갈
EU-ETS ✔ ✔ ✔ ✔ ✔
탄소세 ✔　 　 　 　 　 　 　 　

<부표 3> 탄소세 및 배출권거래제 중복 도입 국가의 운영 현황 

(적용 대상 온실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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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탄소가격

제도
Co2 CH4 N2O HFCs SF6 PFCs NF3 Other

슬로베니아
EU-ETS ✔ ✔ ✔ ✔
탄소세 ✔

스페인
EU-ETS ✔ ✔ ✔ ✔ ✔
탄소세 ✔ ✔ ✔

스웨덴
EU-ETS ✔ ✔ ✔ ✔ ✔
탄소세 ✔

스위스
ETS ✔ ✔ ✔ ✔ ✔ ✔ ✔

탄소세 ✔
영국

ETS ✔ ✔ ✔
탄소세 ✔

<부표 3> 의 계속

자료: Worldbank carbon price data, “International Carbon Action Parnership”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2025년 4월 1일 기준)



세정연구 25-04

하이브리드 탄소가격제
경제이론과 해외사례 검토

발 행 2025년 12월 31일 

저  자 이동규·심태완·안정빈

발행인 이  영

발행처

등  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TEL: 044-414-2114(대) www.kipf.re.kr
1993. 7. 15. 제2014-24호

조판및
인  쇄 (주)세일포커스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5 ISBN 979-11-6655-390-5

*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
  /ASCII85EncodePages false
  /AllowTransparency false
  /AutoPositionEPSFiles true
  /AutoRotatePages /None
  /Binding /Left
  /CalGrayProfile (Dot Gain 20%)
  /CalRGBProfile (sRGB IEC61966-2.1)
  /CalCMYKProfile (U.S. Web Coated \050SWOP\051 v2)
  /sRGBProfile (sRGB IEC61966-2.1)
  /CannotEmbedFontPolicy /Error
  /CompatibilityLevel 1.4
  /CompressObjects /Tags
  /CompressPages true
  /ConvertImagesToIndexed true
  /PassThroughJPEGImages true
  /CreateJobTicket false
  /DefaultRenderingIntent /Default
  /DetectBlends true
  /DetectCurves 0.0000
  /ColorConversionStrategy /CMYK
  /DoThumbnails false
  /EmbedAllFonts true
  /EmbedOpenType false
  /ParseICCProfilesInComments true
  /EmbedJobOptions true
  /DSCReportingLevel 0
  /EmitDSCWarnings false
  /EndPage -1
  /ImageMemory 1048576
  /LockDistillerParams false
  /MaxSubsetPct 100
  /Optimize true
  /OPM 1
  /ParseDSCComments true
  /ParseDSCCommentsForDocInfo true
  /PreserveCopyPage true
  /PreserveDICMYKValues true
  /PreserveEPSInfo true
  /PreserveFlatness true
  /PreserveHalftoneInfo false
  /PreserveOPIComments true
  /PreserveOverprintSettings true
  /StartPage 1
  /SubsetFonts true
  /TransferFunctionInfo /Apply
  /UCRandBGInfo /Preserve
  /UsePrologue false
  /ColorSettingsFile ()
  /AlwaysEmbed [ true
  ]
  /NeverEmbed [ true
  ]
  /AntiAliasColorImages false
  /CropColorImages true
  /ColorImageMinResolution 300
  /Color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ColorImages true
  /ColorImageDownsampleType /Bicubic
  /ColorImageResolution 300
  /ColorImageDepth -1
  /ColorImageMinDownsampleDepth 1
  /Color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ColorImages true
  /Color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ColorImages true
  /ColorImageAutoFilterStrategy /JPEG
  /ColorACS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Color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JPEG2000Color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JPEG2000Color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AntiAliasGrayImages false
  /CropGrayImages true
  /GrayImageMinResolution 300
  /Gray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GrayImages true
  /GrayImageDownsampleType /Bicubic
  /GrayImageResolution 300
  /GrayImageDepth -1
  /GrayImageMinDownsampleDepth 2
  /Gray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GrayImages true
  /Gray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GrayImages true
  /GrayImageAutoFilterStrategy /JPEG
  /GrayACS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Gray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JPEG2000Gray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JPEG2000Gray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AntiAliasMonoImages false
  /CropMonoImages true
  /MonoImageMinResolution 1200
  /Mono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MonoImages true
  /MonoImageDownsampleType /Bicubic
  /MonoImageResolution 1200
  /MonoImageDepth -1
  /Mono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MonoImages true
  /MonoImageFilter /CCITTFaxEncode
  /MonoImageDict <<
    /K -1
  >>
  /AllowPSXObjects false
  /CheckCompliance [
    /None
  ]
  /PDFX1aCheck false
  /PDFX3Check false
  /PDFXCompliantPDFOnly false
  /PDFXNoTrimBoxError true
  /PDFXTrimBoxToMedia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SetBleedBoxToMediaBox true
  /PDFXBleedBoxToTrim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OutputIntentProfile ()
  /PDFXOutputConditionIdentifier ()
  /PDFXOutputCondition ()
  /PDFXRegistryName ()
  /PDFXTrapped /False

  /CreateJDFFile false
  /Description <<

    /BGR <>
    /CHS <FEFF4f7f75288fd94e9b8bbe5b9a521b5efa7684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65876863900275284e8e9ad88d2891cf76845370524d53705237300260a853ef4ee54f7f7528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548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53ca66f49ad87248672c676562535f00521b5efa768400200050004400460020658768633002>
    /CHT <FEFF4f7f752890194e9b8a2d7f6e5efa7acb7684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65874ef69069752865bc9ad854c18cea76845370524d5370523786557406300260a853ef4ee54f7f7528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548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53ca66f49ad87248672c4f86958b555f5df25efa7acb76840020005000440046002065874ef63002>
    /CZE <>
    /DAN <>
    /DEU <>
    /ESP <>
    /ETI <>
    /FRA <>
    /GRE <>

    /HRV (Za stvaranje Adobe PDF dokumenata najpogodnijih za visokokvalitetni ispis prije tiskanja koristite ove postavke.  Stvoreni PDF dokumenti mogu se otvoriti Acrobat i Adobe Reader 5.0 i kasnijim verzijama.)
    /HUN <>
    /ITA <>
    /JPN <FEFF9ad854c18cea306a30d730ea30d730ec30b951fa529b7528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658766f8306e4f5c6210306b4f7f75283057307e305930023053306e8a2d5b9a30674f5c62103055308c305f0020005000440046002030d530a130a430eb306f3001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304a30883073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964d3067958b304f30533068304c3067304d307e305930023053306e8a2d5b9a306b306f30d530a930f330c8306e57cb30818fbc307f304c5fc59808306730593002>
    /KOR <FEFFc7740020c124c815c7440020c0acc6a9d558c5ec0020ace0d488c9c80020c2dcd5d80020c778c1c4c5d00020ac00c7a50020c801d569d55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bb38c11cb97c0020c791c131d569b2c8b2e4002e0020c774b807ac8c0020c791c131b41c00200050004400460020bb38c11cb29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bc0f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c774c0c1c5d0c11c0020c5f40020c2180020c788c2b5b2c8b2e4002e>
    /LTH <>
    /LVI <>
    /NLD (Gebruik deze instellingen om Adobe PDF-documenten te maken die zijn geoptimaliseerd voor prepress-afdrukken van hoge kwaliteit. De gemaakte PDF-documenten kunnen worden geopend met Acrobat en Adobe Reader 5.0 en hoger.)
    /NOR <>
    /POL <>
    /PTB <>
    /RUM <>
    /RUS <>
    /SKY <>
    /SLV <>
    /SUO <>
    /SVE <>
    /TUR <>
    /UKR <>
    /ENU (Use these settings to create Adobe PDF documents best suited for high-quality prepress printing.  Created PDF documents can be opened with Acrobat and Adobe Reader 5.0 and later.)
  >>
  /Namespace [
    (Adobe)
    (Common)
    (1.0)
  ]
  /OtherNamespaces [
    <<
      /AsReaderSpreads false
      /CropImagesToFrames true
      /ErrorControl /WarnAndContinue
      /FlattenerIgnoreSpreadOverrides false
      /IncludeGuidesGrids false
      /IncludeNonPrinting false
      /IncludeSlug false
      /Namespace [
        (Adobe)
        (InDesign)
        (4.0)
      ]
      /OmitPlacedBitmaps false
      /OmitPlacedEPS false
      /OmitPlacedPDF false
      /SimulateOverprint /Legacy
    >>
    <<
      /AddBleedMarks false
      /AddColorBars false
      /AddCropMarks false
      /AddPageInfo false
      /AddRegMarks false
      /ConvertColors /ConvertToCMYK
      /DestinationProfileName ()
      /DestinationProfileSelector /DocumentCMYK
      /Downsample16BitImages true
      /FlattenerPreset <<
        /PresetSelector /MediumResolution
      >>
      /FormElements false
      /GenerateStructure false
      /IncludeBookmarks false
      /IncludeHyperlinks false
      /IncludeInteractive false
      /IncludeLayers false
      /IncludeProfiles false
      /MultimediaHandling /UseObjectSettings
      /Namespace [
        (Adobe)
        (CreativeSuite)
        (2.0)
      ]
      /PDFXOutputIntentProfileSelector /DocumentCMYK
      /PreserveEditing true
      /UntaggedCMYKHandling /LeaveUntagged
      /UntaggedRGBHandling /UseDocumentProfile
      /UseDocumentBleed false
    >>
  ]
>> setdistillerparams
<<
  /HWResolution [2400 2400]
  /PageSize [612.000 792.000]
>> setpagedevice


